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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연  경  필  

VE는 의사소통의 수단,설계단계에서의 시공성 반 , 체 재료 시공법에

한 고려,창의 사고의 증진, 로젝트 웍의 향상,계획․설계․시공․유지 리

에 걸친 총 생애주기에 한 려 그에 따른 사업비의 감 등 다양한 효과

를 가질 수 있다.국내의 경우에는 VE를 경제성의 측면인 사업비 감의 유용한

도구라고 인식되어 왔다.이러한 VE활동의 경제 효과는 VE가 공공 발주자

에게 꼭 필요한 리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 하나이다.

최근 정부의 산 감 노력과 함께 공공건설공사의 가치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

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 용 상공사가 2005년 6월 개정된 건

설기술 리법 시행령 제38조의13에 의거하여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확 되

고,이에 따라 설계VE용역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2005년 12월 설계감리 가기 의 개정과 함께 제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가 요율표”(건설교통부 고시 2005-445호 <별표 2>)에 따르면 공사비 100억원인

건설공사의 설계VE (기본설계VE+실시설계VE)용역 가가 39.5백만원이기 때문

에, 부분의 수의계약 액 수 을 넘어서기 때문에 설계VE 용 상공사에서

설계VE용역업자 선정을 해서는 경쟁입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설계VE용역발주는 차 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설계VE업무의 발

주 VE수행을 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용역발주를

담당한 수요기 에서는 참고할 만한 기 지침이 없어,용역발주 업무시 혼선

을 가져오고 있고,실질 인 VE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각기 다른 기 과

지침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처럼 수요기 과 용역업체 업무수행의

혼선은 VE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의 효율 사용 품질의 향상 기회를 살리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용역발주업무 VE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한 기 을 제시하는 표 입찰안내서의 개발이 요구된

다.표 입찰안내서는 요구되는 용역업자의 능력,업무범 요구성과물,용역업

자 선정을 한 평가기 등 용역 발주업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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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1. 연  

건설산업에 용되고 있는 설계VE업무는 2000년 9월 명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한 시행지침”을 바탕으로,500억 이상의 건설공사를 그 상으로 시작하

으나,최근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100억 이상의 공공건설 공사로 확 용되고

있다.이처럼 설계VE용역업무가 차 확 시행됨에 따라,업무 수행을 한 명

확한 기 을 제시할 필요성 한 증가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

리법 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업무 설계단계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과업을 본 연구범 로 한정하여 진행하 다.

국내․외에서의 설계VE LCC분석에 한 용 황 조사는 련(설계VE

LCC분석과 련된)제도의 조사와 실제 수행된 사례를 심으로 하는 분석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련제도 조사에는 각 국가별 법령에 한 조사․분석

을 바탕으로,가이드라인까지 조사 상에 포함하 다.조사 상국은 VE( 는 VM)

이 비교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는 미국,일본,홍콩 호주 등 4개국으로 한정하

으며,LCC분석의 조사 상 국가는 련 기술과 자료가 체계 으로 구축되어 있

어 LCC분석이 비교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미국,일본, 국으로 한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입찰 계약과 련된 제도 표 은 물론,입찰자의 사업수행

능력,기술제안서의 작성지침 평가기 ,그리고 용역업무 수행기 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지시서의 표 안 등을 포함하는 발주청에서 설계VE용역 발주를 한 설

계VE용역 표 입찰안내서의 개발을 연구의 최종 인 성과물로 설정하 다.

한 설계VE와 LCC분석의 효율 이고 효과 인 용과 정착화를 하여,세

가지 (단기 , 기 ,장기 )에서 산학연이 제도 ･기술 으로 개선･보

완해야할 부분에 한 로드맵도 추가로 제시하 다.

2. 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와 기 을 바탕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1)본 연구의 수행을 하여 국내에서 VE 문가 VE검토 업무를 수행한 경험

이 있는 유경험자,그리고 VE에 한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VE 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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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 등으로 연구 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설계VE검토 업무와 련한 국내의 황 분석 문제 악을 하여 설계

VE검토 용역 발주청과 설계VE검토 업무 수행기 ,그리고 VE연구자를 상

으로 설문조사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3)“SAVEInternationalConference2007”에 참여했던 미국, 국,호주 등의 VE

문가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의 VE

실시 황을 분석하 다.

4)기존 연구 문헌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설계VE LCC분

석과 련된 제도 지침을 분석하 으며,상호 비교를 통하여 시사 을 도출

하 다.

5)국내에서 발행된 기존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RFP;RequestforProposal)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RFQ ;RequestforQuotation)를 분석하 고,해외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사례를 참조하여,부족한 부분

이 보완․개선된 설계VE 련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기술서 표 작성지

침과 평가기 을 제시하 다.

6)기존 연구 문헌 분석,설문 면담조사,기존사례 연구 등을 통해 조사된 자료

를 바탕으로 하고 연구 원들의 의견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수렴하

여 설계VE LCC분석을 한 로드맵을 제시하 다.

3. 계  경  등 검 ( 계VE)  용어 

1) 계VE

법령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설계VE(value

engineering)의 정의는“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

기 하여 설계내용에 한 경제성 장 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안별로 검

토하는 것”을 뜻한다.다만,생애주기비용 에서의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사업비용(시설물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 에서 검토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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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E 동

각각의 사업에서의 용되는 VE 로세스 체를 의미하며,VE의 비단계,분

석단계,실행단계까지 각 VE 상에 따라 작업을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3) 가

VE의 궁극 인 목표는 가치(value)향상에 있다.가치의 향상은 건설 사업의 3 요소

인 시간-비용-품질(기능)의 정한 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한 VE의 제안은

반드시 최 안(Optimum Solution)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정안(SatisfactorySolution)

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VE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향상이라 할 수 있다.그

리고 VE는 로젝트가 요구하는 성능을 낮추는 설계의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

4) 능

VE는 로젝트의 기능(function)분석을 수반한다. 체안의 개발에 있어서 근

방법은 “Whatdoesitdo?”라는 무형기능을 악하는 과정을 수반한다.이러한 기

능 심의 사고는 창조 아이디어의 개발을 돕는 VE에서만의 독특한 근방법이

라 할 수 있다.

5) 생애주 용(LCC : Life-Cycle-Cost)

‘생애주기비용’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에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여기에

는 기획,조사,설계,조달,시공,운 ,유지 리,철거 등 건설사업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 잔존가치 등이 포함된다.VE과정 에 안비교를 한

핵심요소인 비용부분은 기비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시설물 완성 이후 사용

기간 동안의 유지, 리 교체비용을 포함한 총비용(TotalLifeCycleCost)을

상호 비교할 때 의미를 가진다.총비용의 에서 안의 총체 인 평가가 가능

해진다.일반 인 설계과정 기비용에 기 한 의사결정과는 다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6) 계VE 시행

설계VE 기법의 습득 수,단 사업별 설계VE 의 구성,단 사업별 설계

VE의 실시,설계VE실 리 사례집 배포,설계VE사례 표 화 D/B구축

을 통한 활용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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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E담당공 원

발주청에서 VE업무 총 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VE검토 조직과의 업무 조

는 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8) VE 책

VEWorkshop등을 수행하는 VE검토 조직의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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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계VE  LCC  용  사  

1 목   수행

본 장은 국내외 설계VE LCC분석 련 제도와 실제 수행사례의 조사,분석

을 통하여 정책과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한 황조사를

통하여 조사 상 국가에 한 기술 악과 자료축 을 하며,이를 이용하여 실질

인 용방안(사업수행능력기술서,기술제안서 과업지시서의 작성지침과 평가기

등)의 용방안을 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외 설계VE LCC분석 련 이론 사례에 한 황 악을 하여

방문조사,설문조사, 문가 면담조사,사례조사를 실시하 으며,그 상은 다음

[표 1]과 같다.

구분 내     용

국내
국 부, 한국도로공사, 한국 자원공사, 경 지 공사, 한국철도시 공단, 부산지  

해양 산청 등

해외 미국, 일본, 콩, 국, 주

[표 1] 국내․외 계VE  LCC분  용 황 조사․분  상

2 내･  건 술용역 주 도

1. 계  경  등 검  주  

건설기술용역사업 발주에 하여 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의 사업(1억

9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건설기술 리법제21조에 의해 모든 용역의 발주에 있

어서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그 외의 사업(1억

9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건설기술 리법제21조의2에 의해서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이 때는 건설기술 리법시행령제38조의2,제38조의3에 의해

새로운 기술 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의 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하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의 발주 용역업

자 선정과 련하여 건설기술 리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다음의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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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9000만원 이상의 용역 1억 9000만원 미만의 용역

건 리법 건 리법 시행 건 리법 건 리법 시행

21조 ( 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
업) ① 주청  그가 시행하는 건

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계  통 이 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있어 는 통 이 

하는 에 라 집행계획  작 하
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  
1993.6.11, 1995.1.5, 2007.5.17> 
[시행일 2008.1.1]
② 1항의 규 에 의하여 공고  사
업의 시행  통 이 하는 사업

행능 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차에 라야 한다. 다

만, 21조의2의 규 에 의하여 건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  1995.1.5> (후
략)

36조 (공고 상용역사업) 법 21
조 1항에  " 통 이 하는 규
모이상의 사업"이라 함  용역사
업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한 법률」 4조의 규 에 의
한 고시 액이상인 사업  말한다. 
<개  1993.12.31, 1995.8.4, 1999.1.21, 
2005.6.30>

37조 (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① 주청( 3조의2 2  내지 7
에 해당하는 자를 외한다)  법 
21조 1항의 규 에 의한 집행계획

 작 한 경우에는 다  각 의 사
항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

 1999.10.30> (후략)

38조 (용역업자의   
차) ① 주청( 3조의2 2  내지 

7 에 해당하는 자를 외한다. 이
하 이 조에  같다)  37조의 규

에 의하여 공고  건 용역  
주할 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
자의 능 , 사업의 행실 , 신용

도등  종합 로 고 한 사업 행
능 평가 에 라 평가하여 입찰
에 참가할 자를 하여야 한다. 
<개  1999.10.30>

( 략)
⑤ 1항 내지 3항에 른 사업
행능 평가 , 평가  등에 

요한 사항  건 통부 로 
한다. <개  2006.12.29> [시행일 
2007.1.1]
[ 개  1995.8.4] 

21조의2 (건 의 공모) ①
주청이 주하는 건 공사 또는 건

용역사업  건  공모하
여 주할  있다.
② 1항의 규 에 의한 건 공
모의 상· 차· 법등에 하여 

요한 사항  통 로 한다.
[본조신  1995.1.5] 

38조의2 (건 의 공모 상) 
법 21조의2 2항의 규 에 의한 
건 공모의 상  주청이 상
징 · ·  등 창의 과 
새로운  또는 특 한 이 
요하다고 인 하는 건 공사(건축공
사를 외한다. 이하 이 조  38
조의3에  같다) 또는 건 용역
사업 로 한다. 이 경우 건 공사는 
다  각 의 요건  갖춘 것에 한한
다.<개  2005.6.30> (후략)

38조의3 (건 의 공모 차  
법) ① 주청  법 21조의2의 

규 에 의하여 건 공사 또는 건
용역사업  공모에 의하여 

주하고자 할 에는 다  각 의 사
항  공고하여야 한다. 

( 략)
② 주청  1항의 규 에 의하여 
건  공모하여 주하고자 할 

에는 건 자의 능 , 사업의 
행실 , 사업 행계획  신용도 

등  종합 로 고 하여 공모  건
의 내용  평가하여야 한다.

③공모  건 의 평가 등 
공모에 요한 사항  주청이 

로 할  있다.

[표 2] 계의 경  등 검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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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건 술용역 주 도

재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은 단계별 구분, 액별 구분,평가제도,

입･낙찰 제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운 되고 있다.다음의 [표 3]은 우리나라의 건

설기술용역 발주방식을 정리한 것이다.이 외에도,건설기술 리법시행령 제 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 차)의 제3항과 건설기술 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3(기

술･가격 분리입찰)의 규정에 의하여,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상에 의

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단계별 구분 액별 구분 평가 도  입・낙찰 도

타당 조사

학  용역  PQ+TP  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 : 1.9억 미만
 지자체 : 2.0억 미만

 가격입찰

 격심사
 (지자체 : 지역가  용)

 지자체 : 2억～3억  가격입찰 후 PQ

   부 : 1.9억 이상
 지자체 : 3.0억 이상

 PQ, TP

본계획 
본 계

건 공모  PQ+TP(작품)  당 자  실시 계 의계약 

   부 : 1.9억 미만
 지자체 : 2.0억 미만

 가격입찰

 격심사
 (지자체 : 지역가  용)

 지자체 : 2억～3억  가격입찰 후 PQ

   부 : 1.9억 이상
 지자체 : 3.0억 이상

 PQ

5억이상  PQ+TP

실시 계

   부 : 1.9억 미만
 지자체 : 2.0억 미만

 가격입찰

 격심사
 (지자체 : 지역가  용)

 지자체 : 2억～3억  가격입찰 후 PQ

   부 : 1.9억 이상
 지자체 : 3.0억 이상

 PQ

10억이상  PQ+TP

책임감리

   부 : 1.9억 미만
 지자체 : 2.0억 미만

 가격입찰

 격심사
 (지자체 : 지역가  용)

 지자체 : 2억～3억  가격입찰 후 PQ

   부 : 1.9억 이상
 지자체 : 3.0억 이상

 PQ

30억 이상 PQ+TP(면 포함)

건 사업
리

  부 : 1.9억 미만
지자체 : 2.0억 미만

건 공모
또는 가격입찰

격심사
  부 : 1.9억 이상

지자체 : 2.0억 이상
PQ 또는

PQ+TP(면 포함)

[표 3] 우리나라의 건 용역 주 식

1) 상에 한 계약체결

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한법률”시행령 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의 문성･기술성･긴 성,공공시설물의 안 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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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국가안보목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

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그에 한 세부기 은 “ 상에 의한 계약체

결 기 ”(재정경제부 회계 규2200.04-158-1)과 “지방자치단체 상에 의한 계약체

결 기 ”(행정자치부 규 186호)에서 정하고 있다.

2) 사업수행능   술 안  평가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평가에 한 내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한법률”시행령 18조에서 물품의 제조･구매 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 규격 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

며,“건설기술 리법”시행규칙 13조 1항에 의하면 용역비가 1억9천만원(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액)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

공감리･책임감리 건설사업 리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건 술공

“건설기술 리법”시행령 38조의2에 의하면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상은 발주청이 상징성･기념성･ 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

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모 차 방법은 “건설기술 리법”시행령 38조의3에서 규

정하고 있다.

4) 격심사

격심사 시 세부기 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격심사기 ”(행자부 규

228호) 는 그 외 기타 발주청이 고시한 격심사기 에 따른다.

5) 시 개 에  달 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한법률”제4조에 의하면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

달계약의 범 는 정부기 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 정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 이상의

계약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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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달  상 액

정부조달 정 상 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재정경제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 정

상 개방 상 액에서 용역에 해서 1억9천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7) 찰참가  사 격심사  술 찰 후 가격 찰

입찰참가자의 사 자격심사 기술입찰 후 가격입찰(2단계입찰)은 “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 한법률”시행령 제18조를 따른다.

3. 해  건 술용역 주 도

1990년 부터 선진국은 ‘비용’보다는 ‘가치지향,고품격’을 목표로 하여 가격경

쟁보다는 기술경쟁에 을 맞추어 정부공사제도를 운용하 다.그리고 발주청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 함으로써 건설공사비용 감,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기술

개발 진 등 일석삼조의 성과를 기 해 왔다.

1) 본

종합건설업체 심의 건설생산체계와 건설사업구조를 건설사업 리와 엔지니어

링의 비 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이를 하여

표 으로 “建設コンサルタント業務の入札・契約手続き改善について(건설컨설턴트 업

무 등의 입찰･계약 차개선에 하여)”(建設省厚契発第25号,技調発第119号,営建発

第47号(건설성 후계발 제25호,기조발제119호, 건발 제47호)‘00년 7월)와 “公共工

事品質確保法(공공공사 품질확보법)”(‘05)을 추가로 제정･시행하고 있다.

2) 진

국의 ‘BestPractice’와 미국의 ‘BestValue’등으로 입찰제도의 운 방향이 변

화하고 있는 을 감안하여 기술경쟁을 진하는 방향으로 정부공사제도를 개편

에 있다.

다음의 [표 4]는 WorldBank,IBRD,FIDIC,ADB등의 국제기구가 제시하고 있

는 로벌 스탠더드 컨설턴트 선정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설계,용역 업무는

QBS(QualityBasedSelection)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선진국의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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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트 식 주요내용 국내 식

 Q.C.B.S 

 (Quality & Cost 

Based Selection) 

스의 용과 안 의 품질에  한 택 식 상에 의한 계약체결

 Q.B.S 

 (Quality Based 

Selection)

안 의 품질 평가   안 의 상내용  

안 에  가장   높  를 얻  회사  계약내용에 

 한 택 식 

경쟁입찰

 S.F.B

 (Selection 

Under a Fixed 

Budget)

산의 범 를 청 (또는 자격업체) 컨 트에게 

산 범 를 공개한 후 산 범  안에  가장 한 

안 를 안한 컨 트업체를 택하는 식 

지명경쟁

+ 경쟁입찰

 L.C.S

 (Least Cost 

Selection)

안  가격입찰 를 동시에  출 후 안  

평가 결과 자격 통과업체의 가격 입찰 를 모  공개한 

후 최 가로 찰한 컨 트업체를 택하는 식

사 자격심사

+ 최 가 낙찰

 S.S.S

 (Single Source 

Selection)

특  컨 트로 하여  안  안 를 

출하도록 임하고  이 안 에 하여 차후에 상

의 상이 는 식 

의시담계약,

안  입찰

[표 4] 로벌 스탠 드 컨 트 식

3 내･  계VE 도

1. 내 계VE 도

1) 건 술 리  시행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 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부터 제39조의19까지,

15개 조항을 신설(2000.3.28)하여 공공사업 수행의 차와 기 을 법제화하 다.이

는 산낭비와 부실시공의 부작용을 이고 건설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의

식을 향상시키며,사후 리를 강화하여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 제38조의13에서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설계 상시설물을 설계내용

에 하여 주요기능별로 경제성 장 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

라 한다)을 직 검토하거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문가로

하여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① VE 상공사의 정의

2005년 개정된 법령에서는 공공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실시설계에 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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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VE제안의 반 규정

본 연구에서는 발주청이“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통한 제안 내용을 당해 설계

내용에 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안 내용의 용이 기술 으로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증가가 요구 되는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VE분석 방침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횟수, 가기 구체 인 검토 방법과 차

등에 한 필요사항은 ‘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 한시행지침’에 따르고,그 수행결과

에 해서는 건설교통부장 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계  경 등 검  시행지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 리법시행령제38조13의 규정을 통하여 공공건설사업의

산 감･기능향상･구조 안 ･품질확보를 목 으로,설계VE수행 차와 업무내

용 등을 구체화한 “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 한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함)”을

수립하고 고시하 다.

① 용어의 정의

가.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에 요구되는 기능을

확보하기 하여 설계내용에 한 경제성 장 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다만,생애주기비용 에서 검토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비용의 에서 이를 검토한다.

나.수정설계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통해 제시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실시하는 설계내용의 수정과 같은 일련의 작업 등을

의미한다.

② 개요

가.설계VE 상공사 :본 시행지침에서는 설계VE실시 상을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일 입찰공사

안입찰공사 포함)

□ 공사시행 공사비 증가가 10%이상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

(단,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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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실시시기 횟수 :실시시기 횟수는 발주청이 기로 단하는 시 으로

규정하되,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③ 업무 수행 조직

가.VE업무 수행자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건

설기술 리법 제22조(설계감리)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사업의 설계감리자,

발주청 소속의 직원,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를 수행한 자,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

하여 자격범 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나.수행자 선정 기 :수행자 선정 시,발주청은 인력의 기술능력과 업무실 ,

그리고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상 수 순으로 상하는 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검토조직 구성

□ 발주청 는 설계감리자는 검토조직의 구성 업무를 수행하며,검토조직은 발

주청의 담당자,검토조직의 책임자(VELeader),검토조직의 구성원으로 구성

된다.

□ 검토조직에는 외부 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발주청은 당해 사업의 설계자 1인을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발주청이 주 하여 실시하며,발주청은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조직의 담당자는 검토조직을 리하여야 한다.

④ 검토업무 차 내용

가.설계자의 제출 자료

□ 설계자는 설계VE업무를 하여 검토업무의 실시 최소 7일 에 설계도(설계

도 작성이 안된 경우에는 스 치로 체),지형도 지질자료,설계기 ,시

방서 설계업무 지침서,사업내역서,공사비산출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이에 극 력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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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 내용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는 비단계(Pre-Study),분석단계(VEStudy),실

행단계(Post-Study)로 구분하여 실시하며,각 단계별 실행을 한 구체 인

내용 등에 하여는 건설교통부장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비단계에는 검토조직 편성, 상선정,검토기간 결정 련자료 수집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상에 한 정보수집,기능분

석,아이디어 창출,아이디어 평가, 안의 구체화,제안서 작성 발표 업무

를 수행한다.그리고 실행단계에는 검토업무에 따른 비용 감액과 련된 자

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

해야 한다.

다.제안의 제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은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의

감․가치향상 제안서,제안 내용들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

출해야 한다.

라.제안의 채택 :발주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련서류가 제출된 날, 는

제13조 규정에 의해 설계자문 원회의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설계자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에 통보하

여야 하고,제안의 채택 시에는 설계자와 검토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3) 건 술개   리 등에 한 운 규

① 심의 원의 임명

건설기술심의 원회 운 을 한 원의 임명 등에 한 내용에 해 명시하고

있는 제5장 제18조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를 앙 원회 원으로 임명 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심의사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일 입찰 안입찰공사의 설계심

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 요청서와 공사설명서 입찰안내서의 작성

기 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기본계획․설계지침․배 기 등에 한 입찰안내서 등을 건설교통부장 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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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 통  고시 2005-445 ( 계감리 가 )

이 기 에서는,건설기술 리법시행령 제38조의 13에 의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용역업자에게 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토업무 수행 용역

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가에 하여 명시하고 있다.이 가는 건교부 고시

2005-445호의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다.이 설계감리 가 기 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통한 제안을 채택하여 공사비가 감된 경우 설계감리자

가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계감리 가기 제9조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만을 실시하는 경우 용

할 수 있는 아래의 [표 5]와 같은 가 요율표1)를 제시하여 가의 지 기 으로

사용하고,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

당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 요율의 1.4배를 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사 (억원) 본 계(%) 실시 계(%)

100 0.184 0.211 

200 0.149 0.171 

300 0.133 0.153 

400 0.122 0.141 

500 0.114 0.132 

700 0.104 0.121 

1000 0.101 0.108 

1500 0.077 0.093 

2000 0.062 0.078 

[표 5] 계의 경  등 검토(VE) 가 요 표

※ 건 통부 고시 2005-445 , 계감리 가 , 2005.12

단,공사비가 2,000억원을 과하고 3,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비 3,000억원

을 기 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가를 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y= 0.9057×x
-0.3365

※ y:기본설계단계의 요율,x:공사 액(단 :억원)

1)건설교통부 고시 2005-445호,설계감리 가기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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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y= 0.9337×x-0.3174

※ y:실시설계단계의 요율,x:공사 액(단 :억원)

2. 해  계VE 도

1) 미  계VE 도

2007년 미국 VE 회(SAVEInternational)컨퍼런스에 참여한 정부기 담당자

컨설 업체 계자 등을 상으로 VE용역의 입찰방법에 한 설문을 실시하

여 미국에서의 VE검토 업무 수행자 선정 차를 악하 다.일반 인 차에

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면,발주청은 RFQ(사업수행능력 요구서) RFP(기술제안서

요구서)를 발행한 이후,업체들이 제출한 QS(QualificationStatement)를 바탕으로

ShortList를 만들고,제출된 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단,미 국무부의 경우에는 기

술제안서를 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아래의 [표 6]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VE분석 수행자 선정을 한 차 내

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구분 내용

일 인 

VE분  

용역업체 

차

입찰 차

  RFQ(Request For Qualification) 행
  QS(Qualification Statement) 
  자격자 명부(short-list) 작
  RFP(Request For Proposal) 행
  안 /가격 안  

VE 업체 평가요소
  경험, 과거실 , 실 조회(reference), 행능 , 

재 행 인 사용역 업 량(backlogs)

요구 는 입찰 안 의 종류   가격 안 , 안 , 안 /가격 안

VE분  업 의 범
  VE분  조직구 , 워크샵 이  검토업 ,  VE 워크

샵 운 , VE 보고  출

미 국 부의 

VE 용역업체 

차

입찰 차
  RFP(Request For Proposal) 고시
  안 /가격 안  
  상

VE 업체 평가요소   경험, 실 조회(reference)

요구 는 입찰 안 의 종류   안 (Technical Proposal)

VE분  업 의 범
  견 가 등과 함께하는 VE분  업 , VE 결과

보고  작

[표 6] VE분  행자  한 차  내용

VE용역업체 선정 차에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개별 으로 문가 는

문가 그룹에 의뢰하여 VE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입찰이 추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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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VE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CM용역의 업체 선정 차는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아래의 [표 7]은 미국 오 곤

주의 CM /GC(ConstructionManagerasaGeneralContractor)선정 차를 요약한

것이다.

Step I RFQ를 통한 자격 심사단계

  RFQ 행

  QS   검토

  Qualification에 한 평가  Long-list 작

Step II RFP를 통한 안  평가단계

  RFP 행

  안    검토

  안 에 한 평가  Short-list 

 Step III 인 뷰  최 업체 단계

  인 뷰 실시

  평가  CM/GC 업체 

  상  CM/GC 계약

[표 7] 미국 곤주 CM/GC 차

① 미국 연방정부의 VE법;Systematic Application ofValue Engineering

Actof1995

연방정부의 VE법은 OMB(OfficeofManagementandBudget;행정 리 산청)

의 VE통지에 한 법 근거를 부여함과 동시에,각 연방정부기 의 VE에 의한

산 감액의 반을 국고에 납입하여 정부차입 의 반환에 충당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본 법은 OMB의 통지를 기 로 하고,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용어의 정의

㉮ VE(ValueEngineering):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CycleCost)으로

일정수 의 성능,신뢰성,품질 안 성을 만족 는 향상시키면서 필요한

기능의 확보를 하여 정부기 는 수 자(Contractor)에 의해 사업계획의

검토를 조직 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 생애주기비용(LCC;LifeCycleCost):사업의 체 사용기간 동안에 요구

되는 비용의 합으로 사업의 조달(건설),일정 기간 내의 소유,운 ,유지

처분 등을 해 요구되는 모든 련 비용을 합한 비용을 가리킨다.

나.정부기 의 책임

연방 정부기 은 건설공사,행정업무,계획,조달,보조 ,사업의 투자와 운 비

용의 감 최 품질의 확보를 목표로 하여 각 정부기 이 체계 으로 V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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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효과를 올리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 VE기 가이드라인 책정

□ VE에 하여 충분한 경력을 갖춘 직원을 VE 리자로 임명하여,VE기

가이드라인의 책정을 한 조정 업무와 VE작업의 감독 모니터링 업

무를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 정부기 수 자가 VE기술을 활용하여 최 의 비용 감을 가져오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를 별할 때,참고로 해야 할 기 과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한다.기 가이드라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한다.

  VE실시비용 VE결과와 련된 감액의 비율을 바탕으로 하는 VE

효과의 검토 방법

  VE를 용해야 하는 사업의 최소 한도액

  VE실시의 면제가 행해 질 경우,그 기록서의 작성 보 에 한 차

규정

□ 담당 직원에 하여 VE기법에 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 각 연도마다 행정 리 산청에 한 산요구 ,VE의 실시를 한 산을

확보해야 한다.

㉯ OMB(행정 리 산청)에의 보고

각 정부기 의 장은 VE의 용결과에 한 연차보고서를 OMB에 제출해야

한다.

다.VE 감액의 사용 방법

㉮ VE의 용 결과,해당 회계연도 말에 감되는 산 50%는 다음 회계연

도의 해당사업,VE기법의 개발 용을 해 직원 인센티 등의 목 을

해 사용될 수 있다.

㉯ 나머지 50%는 재무성의 일반 기 에 립하고,연방정부 차용 의 반환에

충당한다.

② 행정 리 산청에의 통지;OMBCircularNo.A-131

행정 리 산청은 VE의 활용을 진하기 하여 1988년 1월 CircularNo.

A-131을 보내어,각 정부기 이 VE를 리수단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투자

운 비용의 낭비를 제거하도록 요구하 다.(1993년 5월,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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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는 비용 감,생산성 향성 품질 개선의 도모에 유용한 수단으로 하드웨

어나 스 트웨어 어느 쪽에도 용할 수 있다.즉 개발,생산,제조 시방서,기

,계약 조항,그리고 시설의 설계 시공에도 용될 수 있다.

VE활용상황에 한 감사,회계감사원 각 정부기 의 감사 보고서는 항상

VE를 보다 폭넓게 용함으로써 정부는 보다 많은 비용을 약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가.용어의 정의

이 통지에서 사용하는 용어 VE,VECP VEP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VE(ValueEngineering):시스템,설비,시설,서비스 물자에 하여 필요

한 신뢰성,품질,안 을 확보하면서 최소의 LCC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한 조직 인 작업을 말한다.

㉯ VECP(ValueEngineeringChangeProposal):연방조달규칙(FAR)의 VE제안

을 통 비용 감을 도모하기 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사업의 계획,설계, 는

시방서의 변경을 요구하며 제출되는 안을 말한다.

㉰ VEP(ValueEngineeringProposal):정부기 의 직원, 는 정부기 과의 계

약에 의해 어떤 사업 계획이나 설계에 하여 VE를 시행한 자가 제안하는

안을 말한다.

나.정책

㉮ 각 정부기 은 필요하다고 단될 때,VE를 리수단으로 활용하여 타당한

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투자 운 비용을 제거해야 한다. 한 산

운 의 낭비를 이고 사업 실시체계,조달 방법을 개선하여 최 의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 리자는 VE의 차와 기법을 책정하여 정부기 의 업무를 가장 효율 ,효

과 ,경제 으로 수행되도록 하며,환경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한 조치를

극 ,체계 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VE성과를 확인하고 보

고하기 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정부기 의 책임

㉮ 가이드라인은 아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VE결과에 의한 순 감액은 VE를 용하고 얻어지는 감액에서 VE를 해

요구되는 비용을 공제한 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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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 용 상사업의 최소 규모는 100만 달러 이상으로 규정하나,각 정부기

의 단에 의하여 한도액을 이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지하지 않는다.

㉯ OMB(행정 리 산청)에의 보고

각 정부기 은 매년 12월 31일까지 VE 용 결과를 OMB에 보고해야 하나,

체 산 는 조달액이 1,000만 달러 이하의 기 에 해서는 보고 의무를 면

제한다.

□ PartⅠ :VE 용 기 을 100만 달러 이상으로 설정한 정부기 은 그 용

기 을 나타내고,VE에 의한 LifeCycleCost의 순 감액을 보고한다.

□ PartⅡ :해당 회계연도의 VE사업 ,상 10의 사업에 하여 나타내고(수

행사업이 20개 이하의 기 은 그 부를 나타낼 것)LifeCycleCost의 순

감액 품질개선을 기재해야 한다.

□ PartⅢ :각 정부기 은 PartⅠ에서 OMB에 보고한 사업에 하여,연차별

감액 수 자와의 배분액에 한 자세한 사항을 표로 보고해야 한다.

㉰ 주석감사 (IGs;theInspectorsGeneral)에 의한 감사

통지가 발행되고 2년 후,각 정부기 의 장은 해당기 의 주석감사 (IGs;the

InspectorsGeneral)에게 VE에 한 감사의 실시를 구해야 한다.감사의 목 은

보고된 VE 감액의 정여부와 VE방침, 차 시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VE 련 연방조달규칙;FAR48/FAR52.248

가.용어의 정의

㉮ VE(ValueEngineering):최소의 LifeCycleCost로 필요한 성능,신뢰성

안 성이라고 하는 필요 불가결한 기능을 확보하기 해 시스템,설비,시설

물품의 능력을 분석하는 조직 인 작업을 말한다.

㉯ VECP(ValueEngineeringChangeProposal):본질 인 기능이나 특성을 손

상시키지 않으면서 발주자의 비용을 감시키기 한 수 자의 제안으로,그

용을 해서는 해당 계약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하지만 인도하는 품목에

한 수량만의 변경,이 에 행한 시험결과에 따라 해당 계약에서 요구하는

연구개발품목이나 연구개발 테스트 수량의 변경,계약방식만의 변경사항은

VECP에 포함되지 않는다.

㉰ VEP(ValueEngineeringProposal):설계계약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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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주자에 의하여,어떤 계약이나 사업계획에 해 VE의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수 자의 VE담당자에 의하여 작성되는 안이다.

나.방침 차

㉮ VE는 수 자가 계약을 보다 경제 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자발 으로 제안한

다.그 결과로 얻어지는 감액을 발주자와 서로 나 거나 보다 경제 인 이

행을 한 방법을 정부기 에 제출하도록 요청될 때의 공식 인 기술이다.

VE는 본질 인 기능이나 특성의 손상 없이 조달,운 는 지원 비용의 증

가를 배제하기 한 노력이다.

㉯ VE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된다.

□ IncentiveApproach:수 자가 자발 으로 VECP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

로,계약서에 VECP가 채택될 때 감액을 수 자에게 분배하고 VECP의 작

성 그 채택을 해 필요로 하는 경비 발주자가 인정하는 액을 지

하는 VE수행 방법이다.

□ MandatoryProgram :발주자가 수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 하고 특정 사

항에 하여 VE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 VE이다.수 자는 발주자가

요구한 범 와 수 에 근거하여 VE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이 의무

VE는 계약 액이 표시된 내역서에 독립 인 항목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

다. 한 설계계약의 경우에는 VE에 의한 감액을 분배하지 않고,이외의

계약에서는 분배하는 것으로 한다.단 그 분배율을 자발 VE의 경우보다

낮은 비율로 한다.

④ 연방도로청의 VE규칙;23CFRPart627

가.목 과 용

㉮ 본 규칙은 국 간선 도로망(NationalHighwaySystem)을 구성하는 도로사

업 사업비가 2천5백만 달러를 과한다고 상되는 모든 로젝트에 하

여 VE를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한 사업 품질의 개선,사업비의 감,창조

아이디어의 육성,고가의 불필요한 설계요소의 배제,효율 투자의 실

을 한 VE지침의 책정에 하여 규정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 연방보조도로사업(Federal-aidHighwayProgram)에 의하여 각 주 도로국은

VE 상의 모든 로젝트에 하여 VE를 실시하고,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모

든 VE제안을 설계도,시방서,견 에 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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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부기 의 책임

주 도로국은 VE를 이행하기 한 VE지침을 작성해야 한다.이 지침은 해당 주

의 장기 인 종합교통정비계획에서 빠른 시기에 VE의 상으로 해야 할 로젝

트를 확정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 로젝트 선정 :주정부는 VE를 하여 자체 인 단을 통한 선정기

(specificcriteria)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 조사 :VE는 문제해결을 해 리 인식된 체계 인 분석과정을 따라야 한

다.조사는 로젝트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러 문분야의 (multi

disciplinedTeam)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VE 은 로젝트 타입을 고려하

여 설계,시공,환경,계획,유지 리 등 각 문 분야의 문가와 리더로

구성된다. 한 공공기 의 참여가 공익에 합하다고 단되면,공공기 의

직원을 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 :VE지침은 VE제안을 승인 는 거부하는 차와 VE제안의 책임부서

실행부서가 VE제안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를 포함해야 한

다.

㉱ 인센티 :VE지침에 공사수 자가 설계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그 결과

비용이 감된다면,그 감액을 발주자와 분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VE비

용 감 인센티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 모니터링 :VE지침은 VE분석 의 제안 공사수 자가 제출한 설계변경안

(VECP)의 실시상황을 모니터하는 차를 포함해야 한다.

2) 본 계VE 도 

일본에서는 기본 으로 VE업무를 설계VE,입찰시 VE,계약 후 VE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VE업무 수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VE검토 수

행기 이 보다 하게 VE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VE검토

에 한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자발 인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인하여,VE업무 수행자의 선정을 한 기 ,완료된 VE업무의 평가방법,

VE업무 수행의 책임 업무에 한 자료목록이나 업무목록 등의 규정에 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VE업무 수행자를 선정하

는 것이 아닌,네트워크를 통하여 검증된 VE용역업체와의 수의계약 형태로 수행

자를 선정하고 있었다.

□ 설계VE:기본 으로 설계업무 모두가 설계VE의 상이 될 수 있으나,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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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민간기술개발의 취약부분, 규모의 조형물,시공조

건의 제약이 크거나 체안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설계업무를 주 상으로

하고 있다.설계VE는 다수의 기술자로 구성된 VE검토조직에 의해, 단계

까지의 설계수정을 통하여 비용 감 등의 효과를 하여 수행하는 검토방법

을 말한다. 한,VE검토조직은 안 성,내구성 등의 요한 기능을 손상하

지 않는 범 에서,가능한한 제한된 유지 리비용을 포함하는 LifeCycle

Cost의 시 으로 VE제안을 평가하고,정리된 VE제안의 최종 채택여부는 발

주자측에 의해 결정된다.

□ 입찰시 VE:입찰 시 VE는 ‘민간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그

상공사로 명시하고,표 인 공법보다는 민간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당

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시공방법에 한 제안의 제시를 그 범 로 한다. 한

제안에 한 심사 평가는 발주청의 내부에 입찰 시 VE심사 원회를 만

들고,필요에 따라 학식경험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확성,안 성,경제성

의 측면을 검토한다.그리고 제안내용은 일반 으로 건설업자가 그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하기까지 제안내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 계약 후 VE:계약 후 VE에서는 민간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시

공방법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공사,시공단계에서 장에 맞는 비용감축이

가능한 공사를 그 실시 상으로 한다.그리고 계약 후 VE를 통해 제시되는

제안의 내용은 원칙 으로 공사 목 물의 변화는 수반하지 않으면서,공사재

료와 시공방법에서 공사비를 감축시키는 것으로 그 범 로 한정한다. 한

제안에 한 심사 평가는 발주청의 내부에 입찰 시 VE심사 원회를 만

들고,필요에 따라 학식경험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확성,안 성,경제성

의 측면을 검토한다.그리고 제안내용은 일반 으로 건설업자가 그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하기까지 제안내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① 공공건축공사에서의 설계VE

공공건축공사에서의 「설계VE」는 설계원안에 한 비용 감과 기능향상을 종

합 으로 도모하면서,보다 효과 인 체안에 한 검토를 통하여 최 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즉,설계VE를 실시함으로써 설계VE

를 해 투입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건설공사비의 감과 같은 상당한 경제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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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VE실행주체

련분야의 다양한 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VE 은 VE업무 수행을 하여,

발주자 설계자의 력을 얻어 VE 책임자의 총 하에 설계VE업무를 실시한다.

나.설계VE실시시기

설계VE는 기본설계 반단계,기본설계 후반단계,실시설계 반단계와 같은

설계 각 단계에서 용될 수 있다.하지만,일반 으로 기본설계문서가 체 으

로 완성되어 있고 건설공사비 개산서가 VE업무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비

된 단계인 기본설계 후반단계에서 용할 경우,최 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기본설계 후반단계에 실시하는 경우의 이 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

함된다.

□ VE제안의 성과가 다른 단계와 비교하여 상 으로 하다

□ VE제안에 근거한 설계안 수정 시에,실시설계시보다 번복작업이 폭 어진

다.

□ 상이 되는 시설에 한 설계정보 등의 자료도 비교 비하기 쉽다.

다.설계VE수행 차

㉮ 업무체제 만들기

VE업무의 성공은,해당시설 건설계획에 맞추어 얼마나 한 VE 을 구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탁VE인 경우, 탁 시 발주자는 수탁자의 VE 편성방침 부를 충분히 심

사하여 탁처를 선정한다.

수탁자는,해당VE업무에 가장 하게 응할 수 있는 VE 멤버를 선정

하고 그 에서도 VE업무에 한 충분한 지식ㆍ경험과 업무운 능력을 가진

문가를 의 리더가 되는 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한편,수탁자 자신이 충분한 경험ㆍ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VE 책임자

를 겸해도 무방하다.

㉯ 워크샵 사 활동

워크샵 작업을 효과 있게 하려면,사 정보수집과 자료작성, 한 작업스

쥴 설정이 요하다.이 사 비활동은 주로 VE 책임자의 임무이다.VE

책임자는 스 쥴 등에 해 설계자 VE 멤버와 긴 히 연락하며 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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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워크샵 에 원에게 설계도,공사비 개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배포

한다.

㉰ VE워크샵

VE워크샵은,VE업무 핵심작업이다.시설의 요구기능과 필요경비를 비한

최 의 설계 확보를 하여 VE 원이 단기간 집 으로 설계 개선안을 탐

색하는 작업이다.

실무상 워크샵 기간은 설계 진행이 일시 단된 것이니 될 수 있는 한 단기간

에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수의 문가를 동일장소에 구속시킨다는 에

서도 단기간이 바람직하다.통상은 3일 는 5일정도,가능한 한 연속하여 도

있는 토의를 효율 으로 실시한다.

㉱ 워크샵 이후 활동

워크샵은,최종단계에서 설계개선에 해 정리된 각종 VE제안을 설계자에게

보고ㆍ설명하는 것으로 종료한다.

설계자는,즉시 VE제안 채택에 해 검토하고,필요 시 VE 책임자의 추가

설명을 듣고,채택 부에 해 발주자와 의하여 채용여부를 단하고 채용부

분에 한 설계내용의 변경을 진행시킨다.

VE 책임자는,VE업무수탁자에게 워크샵 결과를 보고하고,수탁자가 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할 VE제안보고서 작성에 력한다.

모든 제안에 해,채택할 것인지 아닌지는 설계자와 발주자에 의해 결정된다.

단 필요하면 VE 책임자는 VE제안 검토에 력한다.

설계자는,VE제안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VE제안에 한 VE제안채택 총 서를

작성한다.여기에는 불채택, 는 일부 불채택에 한 사유가 표기될 필요가 있다.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산을 조정한다.

㉲ Follow Up

발주자는,필요시 VE 책임자의 조를 구해 채용한 VE제안이 확실히 설계

에 용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한다.

,채택된 VE제안을 심으로 유효한 제안을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해 두

는 것은,유사 로젝트 응용에 도움이 되는 등,VE업무 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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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참여주체별 책임

㉮ 발주자가 해야 할 사항

□ 설계자에게 설계VE실시를 설계계약 조건으로 명시한다.

□ 설계VE업무 탁처 후보를 정하고,VE계획서 제안을 모집하고 심사한다.

해당 업무에 가장 당하다고 생각되는 탁처를 결정하여 업무 탁 계약을

체결한다.

□ 업무 탁계약 시에는,설계VE업무 실시에 필요한 해당 로젝트 설계상의 제

반조건과 설계VE에 한 기본 개념을 명시한다.

□ VE업무종료 후, 탁처로부터 제출받은 VE제안보고서를 검수하고 필요하면

VE 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한다.

□ ,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VE제안채택 시트를 검수하고 설계자가 결정한 채

택ㆍ불채택의 정에 해 그들이 당 의 설계조건에 비추어 당한지 아닌

지를 검토하고 설계자와 력하며 설계VE평가 원회(설계VE심사 원회)를

설치한 경우는 그 원회의 평가ㆍ심사를 거쳐,VE제안에 한 채택여부를

최종 으로 결정한다.

㉯ VE업무수탁자(계약당사자)가 해야할 사항

설계VE업무 수탁자는,해당 VE업무에 가장 당한 VE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와 의하여 VE 멤버를 구성,업무일정 등을 계획ㆍ조정하며 VE업무를

리한다. 업무가 완료되면 VE제안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VE 책임자가 해야할 사항

VE 책임자는 발주자 설계자와 의견을 조정하며 VE 과 함께 VE업무를

실시하고,VE워크샵 종료시에 그 성과를 정리하여 수탁자와 설계자에게 보고하

며,수탁자가 발주자에 제출하는 VE제안보고서 작성을 돕는다.

㉱ 설계자가 해야할 사항

설계자는 설계VE실시에 맞춰 발주자가 지정한 설계도서,개략 공사비 내역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VE 책임자와의 사 조정에 근거하여 VE워크샵

작업에 력하고 제시된 VE제안을 검토하여 채택,불채택 결과를 VE제안채택

시트에 종합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27 -

3) 주 계VE 도

호주에서는 VE검토 업무의 수행자 선정을 하여 입찰안내서를 통해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VE검토 수행업자의 수행실 을 바탕으로 발주자의 네트워크를 통한

수의계약을 통하여 수행업자를 선정하는 수가 많다.

① ASVM(AustralianStandardValueManagement)

호주의 VE 지침인 AustralianStandardValueManagement(이하 ASVM)에서

는 ValueManagement(이하 VM)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시작으로 하여

VM업무에서 필수 으로 수행해야하는 요소,규정 책임에 해 서술하고 VM

의 용을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ASVM은 VM이 비용에 가장 합당한 가치의 성취를 목 으로 어떠한 로젝트

에나 용될 수 있고,특별한 안건이나 상황에서 용될 때에는 계약,이해, 의

등을 발 시키는데 탁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 VM분석의 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체계와 WorkPlan을 제공하고,VM분석시 이에 따라 시

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용어의 정의

㉮ VM(ValueManagement):최 가치를 성취하기 하여 제품, 차,서비스,

시스템,조직구성에 있어,비용에 합당한 최고 가치를 사물화하고,규정된

WorkPlan을 따르는 조직 인 분석과정

㉯ VM 분석(ValueManagementStudy):다양한 기술 문가,이해당사자,최

종 사용자,의사결정자 등을 포함하는 여러 문 분야의 력을 통하여 VM

을 용하는 과정

㉰ 비용 비 가치(ValueforMoney):가치와 총비용 사이의 계를 기 으로

하여 각각의 안들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척도

나.VM 일반 원리

㉮ 기능(function)은 능동형 동사와 측정 가능한 명사의 조합으로 표 한다.

㉯ 비용 비 가치(ValueforMoney)는 가
용
로 표 되고,아래와 같은 구분을

가진다.

□ 총비용 감소,가치 증가

□ 총비용 일정,가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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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비용 감소,가치가 유지

□ 총비용 상당한 감소,가치 조 감소

□ 총비용 조 증가,가치 상당한 증가

㉰ VM 분석은 가능한 사업 기에 시작해야 하고,이후 분석 조직의 여건에 따

라 한 시 에 분석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 VM 분석이나 워크샵의 기간은 분석목표들을 이루기 해 요구되는 사 평

가된 시 까지 결정되어야 한다.구체 인 시간의 제한( 를 들면,이틀)은

워크샵 동안에 주어져야 하고,제한된 시간 내에 WorkPlan이 효율 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 각각의 분석에 하여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략이 비되어야 한다.퍼

실리테이터(Facilitator)는 WorkPlan에 따른 분석활동의 구성,그룹에 지침

서,방향서,조언의 제공,문제 상황의 틀 구성,합의 도출, 합한 행동의 모

델링을 실행하는데 있어 력하며 배우는 환경의 조성에 요한 역할을 한

다.

㉳ 분석 멤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한 가정들은 명백해야 하고,호

환성과 타당성에 해 시험되어야 한다.

㉴ 분석목 에 하여 무엇이 유용하고 이익이 되며, 요한지에 해 몇몇 그

룹 내에서 다양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이러한 다양한 인식들은 가치

(Value)를 결정하는데 있어 인지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 보다 범 한 시스템의 배경에서 결과물의 검토 상호 상 성을 조사하는

것은 결과물의 가치가 투자자들에 의해 인식되고 조사되는 방법과 상당한

계를 가진다.

㉶ VM 분석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치 문가(ValueAnalyst)가 혼자서 활동할

때,정보와 의사결정과정은 회계감사나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되어야

하고,완 한 상태와 투명성의 증거를 보장하기 하여 항상 특별한 주의가

취해져야 한다.

㉷ VM 분석활동은 그룹으로서 함께 일하는 문가와 그 밖의 요원들에 의해

좌우된다.이로 인하여,공동의 지식,최신의 문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과 그룹 활동을 통해 상당한 추가 인 이 을 얻을 수 있다.

VM은 업무의 일반 인 코스에서 개개인의 기술 경험을 활용하는 가치

문가에 의해 유익하게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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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VM 분석 차

ASVM에서는 VM 분석이 성공하는데 있어,규정된 작업계획,그룹 구성원의

한 조합과 책임,VM 분석의 리,우선 리 의와 지원,효율 인 퍼실

리테이션과 같은 5가지 필수 요소들에 한 한 고려와 용이 필수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VM 분석을 한 Work plan은 "Pre-Workshop 계획", "Workshop",

"Post-Workshop","PostStudy"의 순서를 거쳐 논리 으로 진행되고 넓고 다양

한 범 까지 유동 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Pre-Workshop계획

Pre-워크샵 계획은 많은 사안들에 한 정의 확정, 의를 한 단계이다.

그 사안들에는 발주자 표와의 VM 요약에 한 비,VM리더를 한 요약본,

워크샵 일정과 장소의 확정,VM 분석을 한 정 총비용의 의,필수 인 정

보의 비와 분배 등을 포함하고 있다.

㉯ Workshop

VM 워크샵은 각 로젝트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수행될 수 있지만,

일반 인 수행 차는 다음과 같다.

□ 분석목 의 확정 :VM리더는 각 분석그룹으로부터 분석의 목 에 한 이해

와 력 작업에 하여 확인해야 하고,그러한 목 은 분석그룹이 제시한 문

의와 진술사항을 고려하여 수정될 수 있다.

□ 범 의 확인 :VM리더는 분석의 범 에 한 이해 여부를 분석그룹으로부터

확인해야 한다.그리고 VM 분석 범 는 조사되는 결과물의 한계에 의하여

보통 정의되는데,기능분석이 진행되는 워크샵 단계 동안에도 추가 으로 수

정될 수 있다.

□ 지식의 수립과 이해(Buildingknowledgeandunderstanding):분석에 계

되는 모든 요소들에 하여,분석그룹 안에서 분배된 지식과 이해가 수립되

는 워크샵의 기 가 되는 부분이다.

□ 아이디어 창조 :분석그룹은 창조 사고와 그룹기술을 활용하여,비용에 합

당한 가치나 최 가치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잠재력을 가진 아이디어를

창조해야 한다.

□ 아이디어 평가 :창조된 아이디어는 사 의된 성취기 을 바탕으로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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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많은 아이디어 최 으로 수행이 가능한 것들이 선정되어야 한다.즉,

ⓐ비용감소,가치증가 ⓑ비용유지,가치증가 ⓒ비용감소,가치유지와 같은 결

과의 잠재성을 가진 아이디어가 최종 으로 선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제안 개발 :아이디어 평가를 거쳐,선정된 아이디어는 제안으로 발 된다.

□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개발단계에서부터 나온 제안에 하여 고려하고,체

계 인 단을 사용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수행계획의 비 :제안의 실행을 하여 어떠한 자원이 요구되고,언제 처리

되어야 하는지, 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에 하여 인지하고 비해야 한

다.

㉰ Post-Workshop

발주자 리인은 연구 보고서가 클라이언트 리에 의해 하게 반 되는

지에 해 확인해야 한다.

4)  계VE 도

“SAVE InternationalConference2007”에 참여했던 국의 VM업무 계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와 평가요소를 바

탕으로 VM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단,모든 경우에 선정 차를

거쳐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자를

선정하기도 하 다.다음은 국에서의 일반 으로 고려되는 VM 수행자 선정

차와 평가요소 등에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일반 인 VE용역업체 선정 차

□ 입찰 차

  RFQ(RequestForQualification)발행

  QS(QualificationStatement) 수

  유자격자 명부(short-list)작성

  RFP(RequestForProposal)발행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 수

  상

□ VE업체 평가요소

  경험,과거실 ,실 조회(reference),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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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되는 입찰제안서의 종류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기타(발주자에 의해 선정된 워크샵 날

짜를 맞추기 한 요청서)

□ VE분석 업무의 범

  비용 비 가치를 향상시키는 업무나 로젝트 비용을 감소시키는 업무

이상과 같은 국내외 설계VE제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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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E  도  지침 계VE 상 실시 시   횟 VE검토 행조직 가의 지 용역업체  차

한국

□「건 리법 시행  39조 

13」

□「 계의 경 등 검토 시행지

침」

□「건 개   리등에 

한 운 규 」

□「건 통부 고시 2005-445

」

□「 계의 경 등 검토 시행지

침」

 - 공사  100억원 이상인 건

공사의 본 계, 실시 계

 - 10% 이상의 공사  증가가 

생하여, 계변경이 요구

는 건 공사

 - 주청이 계의 경 등 검

토가 요하다고 인 하는 건

공사

□ 계VE  시공VE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계VE에 해 는 

다 과 같이 검토업 를 실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본 계 단계 : 1회 이상

 - 실시 계 단계 : 1회 이상

□ 계감리자, 주청의 소속직

원, VE업  행경험자, 타 

주청이 요하다고 인 하는 

자가 행자격  가짐

□ VE검토 행조직  주청의 

담당자, VE Leader, VE  구

원, 1인이상의 외부 가 

등 로 구

□ 요하다고 인 하는 경우, 당

해 사업의 계자 1인  검토

조직에 포함시킬  있다

□「건 통부 고시 2005-445

」는 계의 경 등 검토 

업 를 행하는 행 의 

가 에 하여 명시하고 

있다

 - ex) 100억원 공사의 본 계 

가요  0.184(%), 실시

계 가요  0.211(%)

 ※ 부록 참조

□ 계용역에 포함하는 

 - 별도의 입찰과  없

 - 계 RFP에 포함 어, 계

VE를 행하도록 명시

 - 업체 에 한 별도 규   

차는 없는 상태임

□ 별도의 입찰공고를 통한 

(도로공사/경 지  공사)

 - 몇몇 로 트에 는 별도의 

입찰 차를 거쳐 “ 계VE” 

행자를 

미국

□「Systematic Application of 

Value Engineering Act of 

1995」

□「OMB Circular No. A-131」

□「FAR 48/ FAR 52.248」

□「23 CFR Part 627」

□「OMB Circular No. A-131」

 - $1,000,000 이상의 건 공사

를 VE 상 로 규

 - 부 의 단 하에 한도액

 이하로 낮출  있

□ 연 도로청의 VE규칙 「23 

CFR Part 627」

 - $25,000,000를 과하는 모

든 로 트를 VE 상 로 

규

□ VEP  VECP를 통하여 계단

계  시공단계로 구분 어 VE

검토업 가 시행 는 것  알 

 있다. 

□ 하지만, 각 단계별 실시횟 에 

한 규 이나 지침  시

어 있지 않다

 규  없

□ 연 조달규칙 「FAR 48/ FAR 

52.248」

 - VE 행에 요한 계약상의 구

체 인 처리 향과 차  

VE 감액의 산 법과 분

법에 해 도 규 하고 있

□ 입찰과  통해 

▫ 차 A

 - RFQ 행

 - QS 

 - 자격자 명부 작

 - RFP 행

 - 안 /가격 안  

▫ 차 B(미 국 부의 경우)

 - RFP 행이후, 안  

주로 평가

일본

□「공공건축공사에 의 계VE 

가이드라인」

□「 이타  계VE 가이드라

인」

□ 규  없

□ 법규나 도를 통하여 VE 상

 규 하여 의 로 시행

하 를 규 하  보다는, VE 

검토의 효과에 한 폭  이

해  인식  탕 로 자

이고 자 로 VE를 시행하

도록 하는 권고사항 로 존재

□ 계VE, 입찰시VE, 계약후VE

로 구분하여 구

□「공공건축공사에 의 계VE 

가이드라인」

 - 계VE의 실시시 를 본

계 단계, 본 계후 단

계, 실시 계 단계로 구분

어 시행

□ 실시횟 에 한 내용  포함

지 않

□ 주자, 계자의  얻어 

다양한 분야 가로 구

□ VE  구 원의 자격에 하여 

명시하고 있는 규   지침  

존재하지 않

 규  없

□ 의계약  통한 

 - 주자의 경험과 트워크를 

탕 로 실   경험이 검

증  VE 용역업체 의 의

계약  통하여 VE분  업  

행자 

국 □ EN 12973:2000

□ 계VE 용역 가 ￡150,000를 

과하는 사업에 하여, 드

시 OJEU에 공고할 것  법

로 규

□ 주청  일 로 계VE 

용역 가 ￡50,000를 과하는 

사업의 용역  OJEU를 통해 

공고

 규  없 □ 추후 검토 요  규  없

□ 입찰공고를 통한 

 - RFQ 행

 - QS   자격자 명부 작

 - RFP 행

 - 안 /가격 안  

 - 상

□ 의계약  통한 

[표 8] 국내․외 계VE 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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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LCC  도

1. 내 LCC  도

LCC개념의 국내 도입 이후 2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이론 인 체계와 용어의

정확한 개념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고,LCC 련 규정도 제정되어 건축물 설계에서

의 LCC 용을 극 으로 장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LifeCycleCost를 생애주기비용이라고 명칭하고 건설사업에 용하

고 있다.“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시행지침”에서는 생애주기비용을 “기획,조사,설

계,조달,시공,운 ,유지 리,철거 등의 비용 잔존가치를 포함하는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이라고 정의하고,VE분석(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을 실행 시,통합하여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8년 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서 아 트의 유지 리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에서

는 처음으로 LCC개념을 도입하 으며,1989년에는 연구자료로서 건물의 라이 사

이클 코스트분석이라는 번역서를 발간하여 라이 사이클 코스트의 개념을 설계에

반 토록 하 다.

국내 건축분야에서의 LCC분석 기법은 건물의 유지 리 측면에서 1981년 한건

축학회지에 이평수,서 세의 "건물의 보수유지비 산정에 한 연구"로 시작되어

1983년 김 호의 "공동주택의 내용연수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한 고찰",

1985년 강동일의 "건축물의 수명주기 비용에 한 연구"가 있다.1984년 한국기

계공업진흥회에서 "LifeCycleCosting수법과 실례"를 소개하 고, 한주택공사

주택 연구소가 AlphonseJ.Dell'IsolaandKirk의 "LifeCycleCostingforDesign

Professionals"를 번역하여 LCC분석의 용성을 검토하 다.

2. 해  LCC  도

1) 미  LCC  도

미국 정부가 간행한 LCC기법에 한 최 의 참고서는 1933년에 나왔다.정부의

트랙터 구입 계획에 하여 회계조사국은 입찰시에 8,000시간 운 할 때까지 소요

되는 총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하여 입찰한다는 방법을 채택했다.당 에는

국방부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군 계의 병참지원을 한 평가수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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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ValueEngineering)기법이 사용되었으며,가치분석(ValueAnalysis)을 발 시

켜 LCC로 이어졌다.국방성의 LCC에 의한 구매계획 보고서가 1973년 회계조사국

에서 나온 이래 약 25개의 LCC에 의한 구매조례가 추가되었다

미국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에 의한 LCC 련 요청과 지시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OMBCircular-A94:미국 LCC평가시 할인율 용 지침

□ NationalHighwaySystem(NHS)DesignationActof1995의 Section303:

$25,000,000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LCCA(LifeCycleCostAnalysis)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

□ USDOT의 ExecutiveOrder12893:연방정부의 시설물 투자를 한 LCCA

분석 요구사항을 기술

□ LCCA Final Policy Statement : National Highway System(NHS)

DesignationActof1995와 ExerutiveOrder12893은 만족하는 LCCA분석에

한 정책 방향을 제시

□ 미국 에 지성(DOE)의 GuidanceonLife-CycleCostAnalysisRequiredby

ExecutiveOrder13123,April26,2000

□ Guide and Criteria for Training FEMP-Qualified Life-Cycle Cost

Instructors.

□ NIST의 Building구조물 LCC평가 지침 기 ,BuildingandFireResearch

Laboratory,NationalInstituteofStandardsandTechnology

□ ASTM E917-99StandardPracticeforMeasuring Life-CycleCostsof

BuildingsandBuildingsystems미 ASTM빌딩구조물의 LCC분석 표 지

침

□ ValueEngineeringManualofInstructionandLifeCycleCostAnalysis

Guide,UDOT

□ LifeCycleCostAnalysisinPavementDesign

다음은 미국 정부에 의해 규정된 LCC 련 규정의 상세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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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USCodeTitle42>CHAPTER91>SUBCHAPTERIII>PartB

가.용어의 정의

㉮ LifeCycleCost:빌딩에 한 조직 인 평가와 안 인 빌딩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 유효 연한(useful)동안에 건물의 소유,운 ,그리고

연료,에 지,노동,교체물품에 한 각 비용을 포함하는 유지 리를 한

체 비용을 의미한다.

나.정부기 의 책임

㉮ LCC공법과 차의 수립

□ 기 되는 시스템의 연한이나 25년 동안의 빌딩의 운 비용 자본총액 즉,

연료비용과 할인율을 사용하여,LCC를 산정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합리 인

재의 가치산정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 수립된 가치계산 방법의 용 실행을 한 차를 확립해야 한다.

㉯ LCC공법과 차의 사용

□ 새로운 연방정부 빌딩의 설계와 이 빌딩에 한 에 지 보존 측정은 LCC

방법과 차를 활용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 1995년 1월 1일을 기 으로,연방정부 소속의 빌딩을 신축하거나 임 하는데

있어 모든 잠재 인 공간 효율성에 한 완 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구조물에서의 사용

□ 빌딩,구조물,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있어 모든 부문이 LCC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공공에서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

② U.S.CodeTitle23,Section 106-Projectapprovalandoversight

가.Life-CycleCostAnalysis.

㉮ LCC(LifeCycleCost)의 정의 :

로젝트 부분(segment)의 내구연한 동안에, 기 비용과 유지 리,사용자 비

용,재건설,갱생(rehabilitation),복원(restoring),재포장 비용과 같은 할인된 미

래비용의 분석을 통해 유용한 로젝트 부분의 체 경제 가치의 평가를 한

과정

㉯ LCC분석의 용

장 은 주당국에게 LCC 분석을 수행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그 제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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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OrderNo.12893의 Section2에 포함된 방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AASHTO(the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Officials)와 상을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장 은 이 Subsection

이하에 요구되는 제안의 결과로 인해,어떤 로젝트에 한 LCC분석을 수행

하도록 주당국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나.재정 계획

이 Title23이하,10억 달러 이상의 체비용을 가지는 로젝트를 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의 수령자는 장 에게 로젝트를 한 연간 재정계획을 제출

해야 한다.계획은 로젝트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완성하기 한 비용의 상세한

연간 견 과 로젝트를 완성하기 한 비용에서 미래의 증가에 한 합리 인

가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③ NationalHighwaySystem DesignationAct;Life-CycleCostAnalysis

Requirements

이 규약(memorandum)은 NHSDesignationActof1995에 포함된 LCCA(Life

Cycle CostAnalysis)를 실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지원정보와 안내서

(Guidance)를 제공하고 있다.

가.LCC분석 상

USCodeTitle23Section106의 규정에 따라,주당국은 연방정부 고속도로 자

조달의 자격을 가지는 로젝트에 하여,2500만 달러 이상의 유용한 NHS 로

젝트 부분에 하여 LCCA를 수행할 것을 규정한다.

나.LCC분석의 목표

주택 원회 보고서가 일률 인 분석기간을 명확히 말하고 OMBCircularA-94

에 의해 수립된 할인율의 사용을 증진하도록 요구하는 반면,상임 원회 보고서

는 주당국이 책임을 져야하는 LCCA의 형식을 정하는 것에 하여 지한다.하

지만 두 보고서 모두 LCCA 요구의 기본 인 목표를 “장기비용을 이고 품질과

실행을 향상시키기 함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LCC분석의 실행

고비용의 유용한 NHS 로젝트 부분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LCCA는 최소한의

할인율이 용된 미래비용 뿐만 아니라, 기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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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치의 지표를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다.

FHWA DivisionOffice는 주당국이 책임지는 LCCA의 형식에 하여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그 지만,DivisionOffice는 LCCA가 좋거나/최고인 실행의 기본

원리와 일치하는지 확실히 해야만 한다.

LCCA의 실행에는

□ 합리 인 투자 안과 련된 장기간의 비용차이를 반

□ 받아들여진 할인율을 사용

□ 제공된 변수에서의 고유 가변성을 다루기 하여 충분히 오랜 분석기간을 가

진다.

LCCA와 련한 FHWA의 방침은 1994년 7월 연방정부의 공보에 발표된 정책

성명서에 반 되고 다음의 보고서에도 제한 으로 포함되어 있다:NCHRP

SynthesisReport122,"Life-CycleCostAnalysisofPavements"(1985);NCHRP

SynthesisReport142"MethodsofCost-EffectivenessAnalysisforHighway

Projects"(1988);and the1993 "AASHTO GuideforDesign ofPavement

Structures."

LCCA의 고려 상이 고비용의 유용한 NHS 로젝트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만,U.S.CSection134(f)(12)와 Section135(c)(20)은 “교량,터 ,도로포장에

한 설계와 엔지니어링에서의 LCC사용”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2,500만 달러 이

하의 건설공사도 분석의 상으로 선정하고 LCCA를 수행하는 것은 무한한 잠재

이 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DivisionOffice는 주정부에게 최고 수 의 분

석을 수행하도록 격려할 것을 조언한다.

FHWA DivisionOffice는 로젝트 개발 후반부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하여, 기의 LCCA수행을 독려하고,LCCA는 의사결정 지원도구라는 것을 인

지하도록 한다.

2)  LCC  도(OGC;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가.LCC개요

㉮ LifeCycleCosting의 정의

체 생애 비용(WholeLifeCosting)이라고도 불리는 LCC는 소유(ownership)

에 한 체 가치를 수립하는 기술로 구조 인 근법을 말한다.LCC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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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모든 구성요소를 다루고 제품에 한 소비특성(spendprofile)이나 기

되는 수명에 한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고,그 결과는 선택의 기회가 존

재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경 층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다.

㉯ LCC분석을 통한 주요 이

□ 옵션 평가(OptionEvaluation):LCC분석은 부분의 서비스 계약 장비

구매 결정과 련이 있고 생애 비용을 통한 기 를 바탕으로 경쟁 인 제안

의 평가를 하도록 한다.

□ 개선된 인식(ImprovedAwareness):LCC기술의 용은 리하는데 구입에

의해 요구되는 자원과 운 비용과 같은 요소들에 한 개선된 인식을 제공한

다.

□ 개선된 측(ImprovedForecasting):LCC기술의 용은 조달과 련된 완

한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견 될 수 있도록 한다.LCC기술은 모든 수

에서 향상된 의사결정을 이끈다.

□ 비용과 비되는 성취(PerformanceTrade-offAgainstCost):구매결정을

하는데 있어 비용만이 고려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요구사항에 비하는

반 인 합성과 물품의 품질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 과 같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나.LCC분석 원리

자산과 서비스에 한 소유의 비용은 획득 시 에 모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체 연한에 걸쳐서 발생한다.

□ 획득비용 :조달을 지행시킬 수 있는 결정과 운 하는데 사용할 상품이나 서

비스의 후보 사이에 발생되는 비용

□ 운 비용 :자산이나 서비스의 운행 가능한 연한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

□ 최종(endlife)비용 :자산이나 서비스의 처분,결말,교체와 련된 비용

다.LCC분석 고려사항

LCC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조달과 련된 개별 인 비용에 하여 확인하는 작

업을 포함한다.이러한 비용들은 1회 발생하는 비용이거나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비용이다.1회 발생 비용은 일단 획득이 완료되면 가라앉는 반면,반복 으로 발

생되는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한 체에 걸쳐서 시간에 의존하여 지속 으

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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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1회 발생 비용으로는 조달,실행 수용, 기 훈련,문서화,공 자

로부터의 수송,사업과정의 변화 등이 있고,반복 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재교육,

운 비용,수수료,계약 공 자 리 비용,변화하는 분량,작업 단 시간,유

지 리 수선,운반 운용 등을 포함한다.

라.LCC방법론

어떤 결정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주요 자원의 지출은 기부터 처분

의 시 까지 생애에 걸쳐서 모든 련 비용에 하여 고려되어야 한다.뒤에

기술되는 기본 인 개념들은 LCC를 용하는데 있어 공통 으로 고려되어야 하

는 항목들이다.

㉮ CBS(CostBreakdownStructure)

CBS는 LCC분석의 심에서 모든 비용 구성요소들에 하여 정의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CBS는 계된 구매결정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기

비용을 포함하는 련을 가지는 모든 비용요소들을 포함하고 락이나 복을

피하기 해 범 는 잘 정의 되어야만 한다.

㉯ 비용 사 평가(CostEstimating)

CBS를 만드는데 있어 각 범주의 비용은 반드시 계산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 할인율(DiscountRate)

할인율은 시 이 다른 둘 는 그 이상의 제안들의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비율로서,사람들이 일반 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시 보다는 재

를 기 으로 산정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용되며 인 이션과는 구분되는 개념

이다.

㉱ 인 이션

모든 비용에 한 인 이션이 략 동일하다면,LCC분석을 실행할 때,인

이션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그 지만,인 이션 비율에

차이가 있는 두 개의 다른 상품의 비용에 해 견 하는 경우,인 이션은 고

려되어야만 하고 인 이션 효과의 복을 피하기 하여,신 한 주의가 요구

된다.

㉲ 그 밖의 쟁 으로는 험도 평가,민감도 분석,낙 경향(Optimism bias)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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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LCC  도

일본에서는 미국이나 국의 정보가 직 는 건설 련 출 물이나 심포지엄을

통해 소개되어 여러 분야에서 LCC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재까지는 LCC분

석 업무를 한 구체 인 제도나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979년 B.S.Blanchard의 서인 「DesignandManagetoLifeCycleCost」를

번역하여 발행함으로써 LCC가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같은 해 건설성( ,

국토교통성) 선부에 LCC연구회가 설치되면서 LCC기법이 보 ·실용화되기 시작

했다.

한편,건설성에서는 청 선부의 탁에 의한 건축보 센타의 「라이 사이클

코스트 원회(1979-1980)의 연구성과를 1981년에 「건축물에 있어서의 라이 사이

클 코스트분석수법」으로 발표했다. 건설성의 내구성 향상 종합기술 로젝트

(1980-1984)에서도 평가수법 연구회에서 건축물의 유지 리보 에 있어서 LCC의

연구가 행해지고 「보 ·내구성 향상기술의 경제성 평가수법」이라는 책이 간행되

었다.

공공시설분야의 경우 한신고속도로 리회사는 도로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유지

리비용이 커지고,교량의 유지 리로 인하여 도로가 폐쇄되므로 발생되는 비용

발생을 이기 하여 회사에서 리하는 강교에서 나타난 손상,부식 노후화

등에 한 자료를 고려하여 유지 리와 내구성을 고려하는 강교의 설계 시공에

한 매뉴얼을 1993년에 발간하 다.

토목연구소는 1999년,LCC개념을 도입한 200년 수명의 교량에 한 경제성검토

를 실시하 다.분석결과 이 교량은 기존의 교량에 비해서 부재별 내구연한을 최

소 1.5배에서 최 8배 정도로 하고 LifeCycle비용분석을 한 결과 기건설비는

기존 교량에 비해 1.6배이나 공 후 25년부터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4월 일본의 NIST(NationalInstituteofStandardsandTechnology)에서

교량기술자가 건설재료의 비용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ASTM E-917에 근거하여

기존 재료와 새로운 재료간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교량 LCC소 트웨어를

개발·보 함으로써 차 실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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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  계VE 용

1. 내 계VE 용

국내에서는 민간의 일부 규모 건설회사를 심으로 VE로 인한 산 감 등의

가시 성과를 보이고 있고,공공부분에 있어서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책」(1999)를 통해 설계VE 도입이 명문화되었다.이후 기획 산처에서 발간한

「2000년도 총사업비 리지침」(2000)에서는 설계 안별 경제성,타당성 검증을

한 VE검토업무를 의무화하 고,「공공건설사업시행 차규정(안)」(1999.7,건

교부 입법 고)이 폐지되면서 마련된 「건설기술 리법시행령」(2000.1)에서 총

상 액 500억원 이상 규모․고난이도 공사에 하여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

VE)를 의무화하 다.2005년 6월 이를 개정하여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 시행

(2006.1)하 다.건설교통부는 이에 근거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한 시행

지침」을 제정(2000.7)하여 세부시행내용을 제공하고 있고, 련법령 개정에 따라

2005년 12월 23일 동 지침을 개정․고시하 다.

다음의 [표 9]는 2004년 8월 건설교통부의 「2003년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최종

보고서」에서 발표한 연도별 국내 공공건설사업 설계VE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부분 한국도로공사, 한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의 VE성과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 :억원, %)

연도
상

시공 액

VE실시 용

(A)

채택

건

VE로 인한

감액(B)

산

감액

산

감

2000 1,653.22 0.42 79 44.78 44.36 2.68

2001 10,552.07 0.34 112 731.77 731.43 6.93

2002 63,270.90 4.79 1,536 2,289.19 2,284.39 3.61

2003 47,584.52 5.06 1,134 4,125.19 4,120.13 8.66

계 123,060.71 10.61 2,861 7,190.93 7,180.31 5.84

※ 2004  건 구축사업 최종보고

[표 9] 연도별 계VE 과(2000  ~ 2004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설계VE가 용된 사업의 연간 상시공 액은 ‘00년부터

‘02년까지는 꾸 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03년에는 ‘02년 비 25%정도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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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시비용은 ‘00년부터 ‘03년까지 꾸 한 증가세에 있으며 감액은 매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 산 감율은 ‘00년의 2.68%에서 ‘03년의 8.66%

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00년부터 ‘03년의 총계를 살펴보면 설계VE를 실시한

사업에서 감액은 7,180.13억원으로 상시공 액을 기 으로 평균 5.84%의 산

감율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건설교통부 산하 기 들의 설계VE가 활기를 띠면

서 설계VE를 통한 공사비 감액도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 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발주공사에 해 설계VE를 체계 으

로 실시하지 못하고 이 국가 산 감기회를 최 한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이는 정부가 2000년도부터 설계VE를 국 공공기 에 확 보 하기 하

여 「건설기술 리법시행령」에 “설계의경제성등검토”,즉 설계VE를 시행하도록

법제화하 으나 이에 한 홍보 미흡,발주담당자들에 한 VE실무교육 부족 등

이 원인으로 작용하 다고 볼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 VE실무교육 부족으

로 발주담당자가 설계VE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설계심사와 동일하게 치부하는

등 설계VE에 한 이해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이는 결국 발주담당자의 설계

VE에 한 심부족으로 연결되어 VE가 시설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국

가 산을 최 한 감할 수 있는 건설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제 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아래

는 VE성과를 내고 있는 주요 정부투자기 에 한 VE활동 성과에 하여 기술하

다.

1) 한 도 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공공기 활발한 설계VE활동을 하고 있는 기 으로,

사내 기술심사실에서 설계VE를 담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5년 4월까지 국고

사업에 해 총 7,393억원의 사업비를 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국

FHWA(1998)의 포장설계에 한 LCC분석자료를 벤치마킹하여 이용하고 있고 교

량형식에 해서도 자체 발간도서를 통해 VE수행의 요 요소인 LCC분석의 도구

로 운용하고 있는 등 매우 진보 인 VE활동을 개하고 있다.

2) 한주택공사

한주택공사에서는 2001년에 설계VE경진 회를 개최하여 향후 VE수행시 참

고 가능한 아이디어,VE기법 등 방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하여 좋은 성

과를 얻은 바 있으며 설계개선방안 도출 측면에서도 400여건의 VE제안을 발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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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고 2006년까지 6회에 걸쳐 설계VE경진 회를 개최하 다.이러한 VE

활동은 원가 감 외에 품질향상,시공성 개선이 가능한 우수한 안을 다수 확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 한주택공사는 2007년 9월 ‘인센티 형 감리VE제도’를 시범 장에 용한

다고 발표하 다.이를 통하여 아 트건설공사 감리자가 품질확보와 비용 감에

한 창안을 제시할 경우 입찰에 우 키로 했다.

한주택공사는 감리VE제도의 도입을 해 우수 창안 감리자가 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참가사 자격심사(PQ) 수에 가산 을 부여,낙찰에 유리한 발 을 마련해

방침이다.이어 VE제안 감리자가 감리용역을 수주,감리자로 참여할 때는 제안

VE를 건설 장에 용키로 했다. 용 장이 감리자의 목표 로 성과를 도출

할 때는 공 후 감리자 평가에서 가산 을 주기로 했다.특히 건설사가 이들 감

리자의 VE를 수용,공사 품질이 제고되고 비용도 감할 때는 이를 계량화,건설

사에 경제 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3) 

설계 경제성 도모를 한‘2007년도 병 시설 설계에 한 VE경진 회’를 개최

하 다. 행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 설계VE검토 의무화하고 있으나 병

시설 개선공사의 경우 70～80억원의 규모의 공사가 반복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설계VE경진 회를 통해 창출된 경제성 제고방안을 설계표

화 지침으로 마련,성과의 극 화를 기 하고 있다.

4) 한 수 원공사

건설사업 수행시,설계의 경제성 검토 도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수자원

공사 건설여건에 합한 VE시행체계 구축 VE내부 문가 육성을 한 목

으로 자체 VE 과 VE 련 외부 문가를 심으로 설계 VE를 추진하고 있다.

01년도부터 06년도까지 총 17건의 VE를 시행하여 총 1,250억원의 건설원가 감

성능향상으로 효율 인 사업비 리에 크게 기여하 다.설계VE를 한

Workshop으로 2～3일의 VEWorkshop을 수행하고 있다.

5) 한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01년 구선(동 구～청천간)제3공구 철도이설 노반공사

와 련하여 경부고속도로 확장 등으로 재설계된 K-2인입선 설계 성과물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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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VE를 시행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바 있다.

6) 한 철도시 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자체 VE를 추진하며 3～4일 VE Workshop실시하고

있다.2004년에는 신분당선 민간투자건설사업 건축(기계설비)분야 설계VE용역을

발주하 다.

7) 타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는 북컨부두 임항철도 실시설계 VE용역을 발주하 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06년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설계VE를

용함으로써 90.9억원의 건설원가 감 성능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2. 해  계VE 용

1) 미

1947년 GE사의 LawrenceD.Miles에 의하여 제안된 VA(ValueAnalysis)는 민

간부문에서 먼 도입되어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되자,1954년 미 해군의 선

박국이 VE로 명명하여 활용하기 시작하 고,1955년과 1956년에 미 공군과 미해

군도 VE 기법을 도입하 다.1959년 SAVE(the Society ofAmerican Value

Engineers)가 설립되었고,1960년 미국정부에서 조달업무에 VA를 도입하기로결정

하 다.1960년 미군수조달규정(ArmedServiceProcurementRegulation)에 VE계

약조항이 첨가되었고, 1963년 해군시설국(the Nave Facilities Engineering

Command)에 VE개념이 소개됨으로써 본격 으로 건설분야에서 VE가 용되었

다.1965년 미육군공병단(theArmyCorpsofEngineers:COE)은 VE 로그램을

시작하 으며,1970년 미 연방정부조달청(GeneralServiceAdministration:GSA)

은 공공건물 건축계획에 자체 VE 로그램을 도입하여 건축계약에 VE장려조항을

삽입하 다.1988년 1월 리 산청(OMB)은 VE의 활용을 진하기 해 ‘VE통

첩(OMBCircularNo.A-131)'을 통하여 각 정부기 이 VE를 리수단으로 활용

하는 것이 당하다고 단될 경우 VE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투자 불필요한 운

비용을 찾아내서 낭비요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 다.VE시행으로 상당한 산

감효과를 거두면서 이 통첩은 1993년 5월에 일부 개정되어 확 용되었다.



- 45 -

1990년도에는 연방정부의 만성 인 재정 자 해소를 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VE에 한 체계 인 입법화가 이루어졌다.VE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1년 8월 ‘통합 효율에 한 통령 원회(ThePresident'sCouncilon

IntegrityandEfficiency)'는 “연방정부기 은 VE의 이득을 구 하기 하여 가능

한 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감사원장 리

산청의 보고서도 VE를 더욱 극 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 산을 감할 수 있다

는 통령 원회의 결론과 일치되는 정책제안을 제시하여 VE도입을 한 제도보

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5년 ‘VE의 체계 인 용에 한 법(Systematic Application ofValue

EngineeringAct)'이 제정되었고,1996년 발효된 '공공법(PublicLaw 104-106)'의

구매조달 부문에 VE조항을 삽입하여 정부산하 기 들이 VE수행을 한 차서

와 VE수행체계를 갖추도록 하 다.이들 법령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 을 받아

주정부가 수행하는 로젝트에도 용되기 때문에,각 주정부도 VE에 한 법령,

규칙 가이드라인 등을 자체 으로 정비하고 있어 공공부문을 조달분야 반에

걸쳐 VE도입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1997년부터 연방도로국과 육군 공병단

(COE)등은 설계단계에서의 VE를 의무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VE 문가 양성

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여러 정부기 들은 건설비용 감액 5% 이상을 VE 로그램을 통해

달성해왔다.투자수익률(ROI) 는 VE 비용 감/연구비는 VE 연구비가 비교

안정된 이후로 로젝트의 건설비용과 련되어졌다.일부 발주자들에게는 100:1이

넘는 ROI가 제공되기도 하 다.2)

[표 10]은 연방정부기 ,주정부기 ,지방자치단체에 한 VE 로그램의 일부

사례를 나타내는 것이다.

2)CTSGroup,2007.5,ValueEngineering(VE)& Design-BuildProcurement,

47thSAVEInternationalAnnual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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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FHWA Caltrans NYCOMB

Years: '01-'04 '03 '00-'04

No. of 

Studies:
1388 not applicable 61

Study Cost $32.4M $1.9M $1.4M

Baseline

Estimate
$78.7B $2.6B $18.2B

Cost 

Reduction
$4.1B $0.2B $1.1B

% Cost

Reduction*
5.2% 7.7% 6.2%

Return on

Investment
127:1 105:1 109:1

FHWA = 연 도로 리청 

Caltrans = 미 캘리포니아 통국

NYCOMB = 뉴욕 산 리청

* 의 달러 액  채택  안들의 용 감과 용 증가의 합이다.

[표 10] VE 연구통계

재 미국의 VE는 산업 반에 걸쳐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며 국방성 산하 기구

에서도 매년 성과를 공표하여 VE를 장려하고 있다(U.S.DepartmentofDefense,

2002).특히 교통부 연방도로 리청(U.S.DepartmentofTransportationFederal

HighwayAdministration:FHWA)은 1997년 3월 17일 이후부터 실시되는 2천 5

백만달러 이상의 모든 공사에 하여 VE제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활발하게 실시하

여 1997년부터 성과를 연단 로 공표하고 있다.미육군공병단(U.S.ArmyCorps

ofEngineers:COE)등 공공기 의 실 을 포함할 경우 연간 16억 달러 이상을

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일본에서는 1955년 일본 생산성본부가 미국에 견한 시찰단을 통하여 원가 감

의 합리 인 기법의 하나로 VE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1962년에는 일본자

재 리 회,일본능률 회,산업능률 단기 학 등에서 VE에 한 세미나를 개최하

고,1965년에는 일본 VE 회(美 SAVE의 일본지부)가 탄생하 다.1968년 제1

회 VE 국 회를 개최한 이래 2007년에는 제40회 VE 국 회를 개최하기에 이

르 으며,이러한 회에서는 각 산업분야에서의 용사례 다수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VE 용 발 에 기여하고 있다.

건설분야에는 1967년부터 VE 개념이 통용되기 시작하 으며,1970년에 건설공

사 VE국제세미나가 개최되고 일본 VE 회의 주 으로 건설VE연구회가 발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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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건설업계에 VE 도입이 활성화되었다.1980년 10월 SJVE(Society of

JapaneseValueEngineering)가 설립되어,SJVE내에 VE연구회를 두고 기술개발

과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SJVE는 국제공인 VE 문가(Certified Value

Specialist:CVS)와 일본 자체의 VEL(VELeader,이하 VEL이라 한다)인증 제도

를 운 하고 있다. 재 일본의 많은 건설회사에서 VE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VE연구회를 심으로 VE 련 서 을 발간하는 등 연구와 실무 용이 활성

화 되고 있다. 한 일본에서의 VE는 원가 감기법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이나 설계단계에도 용되어 가치개선의 유효성이 인정되

고 있다.더욱이 제품뿐만 아니라 공정,사무,조직,행정과 같은 면에서도 VE활

동의 폭이 확 되고 있다.

1997년도부터는 건설성에서 입찰시 응찰자로부터 VE제안을 받기 시작하고 있

다.이 VE제안방식은 발주자가 설계도서에서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하여 발주자가 제시하는 표 안에 한 체안을 응찰자에게 제안시키는 방법으

로 상당수가 VE제안으로 낙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해외사례조사를 해 실시한 일본 방문조사에 의하면, 재 일본에서

의 공공공사의 VE의 계약은 제안을 통한 계약,입찰을 통한 계약,수의계약 세가

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일반 업체의 경우에는 이 에서 제안

을 통한 계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VE수행업체 선정시 평가항목은 업

체의 기술력과 실 을 심으로 이루어지며, 액은 평가기 에서 제외된다.이는

발주청이 VE의 효과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VE용역비보다는 원하는 수 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에 해 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따

라서 실 과 능력을 인정받은 업체일수록 수의계약을 통해 많은 수주를 얻고 있었

다.

3) 콩

홍콩의 VE는 이미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용되고 있다.홍콩에서 VE도

입･ 용의 주요기 으로는 홍콩 정부 건축 서비스부(theArchitectureServices

Department),임시 공항공사(ProvisionalAirportAuthority),구룡 동 철도공사

(Kowloon Canton Railway Corporation),지하철공사(Mass Transit Railway

Corporation)등이 있다.이들 조직들의 일부는 내부 VE 직원들을 가지고 있고,

이 외에는 VE검토업무를 수행할 외부 컨설턴트들을 고용하고 있다.고용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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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는 PM 는 CM 업무의 일부로서 VE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건축물에 한 분석을 주된 연구범 로 하고 있는 홍콩VE 회(HKIVM:

HongKongInstituteofValueManagement)가 조직되어 활동 에 있다.

6 계VE  한 사

1. 내 사

1) 사 개

① 설문조사 배경 목

설문을 실시한 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행 VE제도의 문제 진단/평가

-합리 인 과업지시서 작성 가기 등에 한 개선방안 도출

-VE효율화 방안 모색

② 설문지의 설계 개요

설문지를 구성할 문항은 1차 으로 국내외 VE제도에 한 검토 실제 시행

된 VE수행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 으며 도출된 내용을 심으로 구성한 설

문지 체계의 성,설문의 범 ,타당성 등에 하여 국내 VE 련 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설계하 다.

와 같은 차에 따라 설계된 설문지는 설문응답자 일반정보를 비롯하여 설계

VE실시 황 조사/분석 입찰안내서 구성방안,VE효율화 방안,과업지시서 개

선방안,건축분야의 합리 설계VE용역 가 산정을 한 설문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하 다.설문의 응답방식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계되었으며,각각의 문항에

응답자의 의견을 극 수렴할 수 있도록 직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 다.

설문의 실시 설문지 회수방식은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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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① 응답자 일반정보 분석

본 설문조사 분석에서 배포된 설문지는 총 51부로 (사)한국건설VE연구원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하 으며 이 23부가 회수되어 45%의 회수율을 보 다.

설문의 배포 상은 VE용역업체 문가,VE를 시행하는 발주청 담당자,VE 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등으로 하 으나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부분이 VE 용역업체에서 VE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계의 문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기에 계획되었던 업계 vs.발주자,발주자 vs.연구자,업계

vs.연구자 등 그룹별로 행 VE제도의 문제 개선 에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는지 등에 한 분석은 수행되지 못하 다.그러므로 본 설문의 결과를 VE업

무와 련이 있는 모든 실무자들의 견해로 간주하는 것에 주의를 요하며 본 설문

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먼 ,응답자에 한 일반정보 분석에 의하면 설문응답자의 설계VE 련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년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으

며,3～5년이 20%,6～9년이 13.30%,10년 이상이 1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와 같은 결과는 건설분야에서 VE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련분야

문가 인 라가 두텁지 못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설문응답자

VE 련 인증 보유자는 약 40% 정도 다.

3~5년이상

( 20%)

6~9년이상

(13.30%)

10년이상

 (20%)

없음

 (6.70%)

3년미만

(40%)

[그림 1] 계VE 업  행 간

② 설계VE실시 황 입찰안내서 분석

본 에서는 설계VE 실시 황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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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입찰안내서에 한 실무자들의 인식과 문제 을 악하여 분석하 다.

먼 ,설계VE 용역수행 시 발주청으로부터 입찰안내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한 질의에 해서는 81.8%가 “그 다”고 응답하 으며 이는 약 18%가 입찰안내

서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VE용역을 수행하 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 으로

련기 의 정비가 미흡한 발주청이 상당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타공공기 용

(10%)

기타

(10%)

발주자

( 80%)

[그림 2] 입찰안내  작 주체

한,제공받은 설계VE용역 입찰안내서의 작성주체는 의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주자(80%),타 공공기 의 기 용 기타(각 10%)의 순으로 나

타남에 따라 발주자 별로 각각 상이한 입찰안내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VE용역

업체는 업무의 일 성 련업무 고도화가 어려우며 따라서 용역수행에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공받은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해서는 응답자의 60%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여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흡한 입찰안내서를 보완하기 한 방안으

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VE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 인 평가기 이 제시되어야 한다.

-VE 구성에 해서는 각 문분야와 워크를 이루어 시 지를 얻을 수 있

는 수 의 안내서가 필요하다.

-VE추진 차나 기법에 해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지침이나 설계 VE매

뉴얼을 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러한 일반 인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로젝

트 특성을 반 한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VE업무 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형식 는 로세스를 제시받게 되면 틀에 박

힌 결과만 나오게 되므로 발주자는 VE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 인 사항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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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수행된 설계 VE용역의 사례들을 종합/분석하여 실제VE목 에 부합

할 수 있는 실용 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③ VE업무 효율화 방안

본 에서는 VE업무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과업지시서,성과에 한

평가,기술제안서,발주방식 등에 한 문제 을 분석하 으며,이를 통하여 국내

에서 실시하고 있는 VE 련 반 인 업무진행 성과평가에 한 문제 을 분

석하 다.

먼 ,기존의 과업지시서의 작성 주체는 92.3%가 발주청으로 나타나 성과요구

수 을 제시하는 주체가 발주청이며 이는 유사한 로젝트 일지라도 발주기 에

따라 다른 성과수 을 요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과업의 요 사항

과다

(58%)

변경사항에 대한

제한이 심함

( 25%)

기타

(17%)

[그림 3] 존 과업지시 의 

따라서 의 같은 과업지시서의 문제 은 과업에 하여 과다한 요구사항

(58.3%)과 변경을 통한 제안을 하는 것에 한 과도한 제약(25.0%)등을 명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VE업무 수행의 극 인 참여를 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과업지시서의 세부내용 작성을 한 VE활동이 필요하다면 그 수행방식은

리주체와 외부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84.6%로 나타나, 리주체에

의한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15.4%)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기존의 과업지시서의 문제 에 한 개선과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

이 제시되었다.



- 52 -

-변경제안에 한 제약사항을 완화해야 한다.

-설계VE의 일반 인 개론과 더불어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 한 좀 더 구체

인 요구수 서의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보다 객 이고 로젝트 성격이나 규모별로 잘 정비된 과업지시서가 제

시 된다면 의 같은 성과요구수 서 작성 주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

(7%)
객 적이다

(13%)

보통이다

(40%)

객 적이  않다

(40%)

[그림 4] 계VE 과에 한 객 인 평가여부

설계VE 성과에 하여 객 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해서는 의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40%가 '보통이다'와 '그 지 않다'로 응답하여

평가방식의 객 성에 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그 지 않다고 답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VE비 문가가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검증되지 않고 부정확할 수 있는 결과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VE 인 측면에서 객 인 평가는 체 평가와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VE기법만을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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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3.3%)

(46.7%)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내부전문가+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내부전문가 

[그림 5] 계VE 과에 한 평가 원회 구  식

설계VE 성과에 한 평가 원회의 구성 방식은 의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부 외부 문가로 구성된 경우가 46.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으며

33.3%는 외부 문가만으로 구성되었다.반면 내부 문가로만 구성된 경우도 20%

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차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하여 형식 인 VE를 수

행하는 사례도 지 않음을 상할 수 있다.

설계VE성과에 한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지침 규정에 의한 평가와 문가

의 평가를 함께 고려한 기 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지침 규정에 의

한 평가는 20%,그리고 문가의 단에 의한 평가는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 및 정

(20%)

전문가의 판단

(13%)

침 및 정

+ 전문가의 판단

(47%)

기타

(20%)

[그림 6] 계VE 과평가 

다음으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지침의 정성 수 에 한 평가에서는 기존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한 내용이 과업지시서상에 충분히 표 되어 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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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이 60%로 나타나,과업지시서의 지침 내용은 다소 부족하난 비교 양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1.0%

57.1%

21.4%

0.0%

10.0%

20.0%

30.0%

40.0%

50.0%

60.0%

세부평가항목의 명시 평가 침 작성 및 발표 전문평가위원

[그림 7] 안  평가 시 요한 것

기술제안서 평가를 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는 의 [그림 7]에 나타난 바

와 같이 평가지침 작성 발표가 57.1%로 가장 많았으며,세부 평가항목의 명시

와 문평가 원의 선정이 각각 21.0% 21.4%로 나타났다. 와 같은 결과는

합리 인 평가를 해서는 VE결과를 도출한 문가에 의해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부여 하고 직 인 질의를 통해 제안서의 충실성 VE제안서 작성자의 VE업

무에 한 지식수 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재 VE용역 발주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해서는 응답자의 부분인

86.7%가 “그 다”고 응답하여 발주방식에 한 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리주체

(18%)

발주시기

(9%)
기타

(9%)

용역비

(18%)

리주체의 V E인식

 부재

(46%)

[그림 8] 용역 주 식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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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발주방식에 한 구체 인 문제는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에 해서는 “ 리

주체의 VE에 한 인식의 부재”를 첫 번째로 뽑아 문제 이 가장 큰 항목으로 나

타났으며(45.5%),이어 리주체 용역비 문제가 각각 18%,발주시기가 9.1%의

순으로 분석되었다.이는 무엇보다 시 한 것이 VE를 주 하는 주체의 의식개선

을 통해 VE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주체

(9%)

발주시기

(9%)

평가방법

(36%)

RFP내용

(46%)

[그림 9] 단계별 VE 업 행  한 내용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상에 기획/기본/실시단계별로 VE업무를 수행하기 한 구

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한 질의에 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4%로

나타났으며,구분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의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RFP

내용이 45.5%,평가방법이 36.4%,발주시기 리주체가 9.1%의 순으로 분석되

었다.

V E프로젝트

수행실적

(46%)

기타

(7%)

참여가능 인력

(27%)

V E전문가 보유현황

(20%)

[그림 10] VE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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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문업체 선정의 우선기 에 해서는 VE 문가 보유 황이나 참여 가능인

력과 같은 형식 인 요건보다는 VE 로젝트 수행실 (46.7%)을 첫 번째로 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VE제안서의 평가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실무수행

능력에 기반한 실용 인 제안과 VE의 무 특성상 실 이 있는 업체를 선호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와 같은 기 에 이어 참여가능 인력(26.7%),VE 문

가 보유 황(20.0%)등의 순으로 우선 순 가 나타났다.

V E프로젝트 수행실적

(47%)

기타

(7%)

V E 련 수행경력

(33%)

V E 련 자격

(13%)

[그림 11] VE 가의 능  단  한 

한편,VE 문가의 업무수행능력 단을 한 기타 기 으로는 VE 로젝트 수

행실 을 주요 요소로 꼽았으며(47%),이어서 VE수행경력(33.3%),VE 련 자격증

보유여부(13.3%)등의 요소가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과업지시서 개선방안

본 에서는 설계VE용역의 수행사항을 명시한 과업지시서의 표 화를 하여,

재 각 발주청마다 상이한 과업지시서를 제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VE수행 업체

의 애로사항을 조사/분석하여 표 화를 한 기 의 지표정립 방안을 제시하 다.

33.3%

20.0%

46.7%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명확하다 보통이다 불명확하다

[그림 12]  과업지시 의 요구사항에 한 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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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과업지시서에 한 내용 설계VE수행자 입장에서 단하 을 때 과업지시

서의 요구사항에 한 명확도 수 에 해서는 33.3%가 명확하다고 답하 으며 46.7%

가 보통이다고 응답하여 명확도 측면에서는 보통 이상의 수 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반면 20%의 응답자가 불명확하다고 답하 으며 그 이유로는 수행보고서의

내용이 과다하다는 과 설계VE에 합한 과업지시가 미비하다는 등을 꼽았다.

설계VE 수행시 요도에 의거한 우선순 로는 기능향상,원가 감,품질향상,

안발굴,공기단축,설계개선의 순으로 나타났다.한편,설계VE수행 후 성과물에

한 평가를 실시하 을 경우 심사기 으로 한 평가항목에 한 우선순 로는

제안 아이디어 건수, 감비용,제안항목의 용성,기능향상 감비용 건수,

유지 리 측면,기능성 측면,시공성 측면,창의성,설계 측면,원가 감 측면의

순으로 선정되었다.

1회
(13%)

2회

(54%)

3회
(13%)

4회

(7%)

기타

(13%)

[그림 13] 한 주청 보고 도

설계VE용역 수행 시 발주청에 한 한 보고 빈도를 묻는 질의에 해서는

응답자의 54%가 2회가 당하다고 응답하 으며,4회 이상은 20%로 나타났다.

⑤ 합리 설계VE용역 가 산정을 한 설문(건축분야)

본 에서는 합리 인 VE용역 가 산정을 한 기 안을 제시하기 하여 VE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 안의 산정방식 분석과 정 수 의 투입인력 용역

기간을 산정하기 한 요 요소를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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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기간

(15%)

투입인력

(61%)

시공의 난이도

(8%)사업분야

(8%)

사업의 특수성

(8%)

[그림 14] 용역 가 산  시 주요 고 요소

설계VE용역 가 산정 시 최우선 으로 반 해야 하는 요소에 한 견해를 묻

는 질의에 해서는 의 [그림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투입인력이 61%로 가장

많았으며,용역 수행기간이 15%로 나타났다.이어 사업의 특수성,사업분야,시공

의 난이도는 각각 8%로 요성 수 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행 용역수행 가가 투입인력 비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불충분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 된 것으로 단된다.

매우 렇  않다

(25%)

매우 렇다

(8%)

렇다

(17%)

보통

(17%) 렇  않다

(33%)

[그림 15] 용역 가 산  시 한 입인  여부

설계VE용역 가 산정 시 투입인력을 하게 반 하 는가에 한 질의에

해서는 “매우 그 지 않다”가 25%,“그 지 않다”가 33%로 나타나,투입인력에

한 가 산정이 치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러한 문제 역시 행 가 체

계의 불합리성 업계의 경쟁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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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렇  않다

(8%)

렇  않다

(38%)
보통

(38%)

렇다

(8%)

매우 렇다

(8%)

[그림 16] 용역 가  시 사업분야 여부

용역 가 산정 시 사업분야(건축,토목 등)를 하게 고려하여 반 하 는가에

한 질의에 해서는 41.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 으며 25%가 “그 지 않다”

라고 응답하여 반 으로 본 항목에 해선 다소 부정 인 견해를 나타냈다.이

는 황 국내 VE제도가 실질 으로 수행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사업분야 뿐만 아니라 로젝트의 규모,성격 등을 반 하여 용역 가를 산정

할 수 있는 기반을 미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명 이상

(8%)9~10명

(8%)

7~8명

(15%)

5~6명

(23%)

3~4명

(46%)

[그림 17]  의 입인  규모

효율 인 설계VE업무의 수행을 해 요구되는 정규모의 투입인력에 해서

는 [그림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축분야(토목,기계,등 타 분야 제외)의 경우

응답자의 46.2%가 3～4명이 당하다고 응답하 다.이어서 5～6명이 23%,7～8

명이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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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5%)

과다하다

(8%)

적절하다

(15%)

부족하다

(62%)

[그림 18]  행 가 요 표의  여부

행 건설기술 리법의 제22조의 “설계의 경제성(VE)등 가 요율표”에 제시된

가기 의 성에 해서는 [그림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의 61.5%가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하다는 의견은 15.4%에 불과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

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38%)

(53.85%)

(30.77%)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기본내용의 20%

기본내용의 50%

기본내용의 100%

[그림 19] 가 로 참고할  있는 타 용역의 가

 

설계VE용역의 업무범 와 기술수 을 고려할 때, 가기 으로 참고할 수 있

는 여타 용역의 가기 으로 합한 것에 한 우선순 로는 엔지니어링 용역

가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설계감리 가(30.8%),건설사업 리

가(15.4%)의 순으로 나타나 VE실무자들이 느끼는 업무의 수 은 설계업무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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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8%)

참여인원 및 기술자

등급

 (33%)

용역 기간

(17%)

전체 사업비용

(42%)

[그림 20]  가  산  시 고 해야 할 부항목

설계VE 가기 산정 시 고려해야할 세부항목에 해서는 체 사업비용이

41.7%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고,참여인원 기술자 등 (33.3%),용역기간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설계VE 수행의 투입인력 산정 시 향을 미치는 요소 우선순 로는

과업의 양,과업기간,설계VE검토시기 공사 액의 순으로 나타났다.설계VE

용역기간 산정 시 향을 미치는 요소 우선순 에서는 공사 액,과업의 양,투

입인력 설계VE검토시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결과

와 같이 설문을 5개 분야를 나 어, 행제도의 문제 진단을 통한 VE업무

의 효율성 제고에 한 실용 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입찰안내서의 문제 에 한 분석결과 입찰안내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VE

용역을 수행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련기 의 정비가 미흡하며 개

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발주자 별로 상이한 입찰안내서를 제공

함으로 인해 효율 인 용역 수행을 해하는 만큼 입찰안내서의 표 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VE효율화 방안에 한 분석의 경우,발주자 측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가

VE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다한 요구사항과 제약 등으로 인한 장애요인을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VE수행성과의 평가방식은 비 문가에 의한

평가,결과 심의 평가 등으로 인하여 객 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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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존안에 해 변경을 하도록 제안하는 것에 한 제약사항 완화,사업의 특성

을 반 한 구체 인 요구수 서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와 더불어

기술제안서 작성에 한 세부지침의 내용 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

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VE용역 발주방식에 한 사항에서는 리주체의 VE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발주방식에 문제 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에 따라 VE발주에 있

어서 업체선정 시,VE 로젝트의 수행실 을 우선순 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과업지시서의 개선방안의 경우,요구사항이 비교 명확하게 제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지만,수행보고서의 내용이 과다하며,VE 상 로젝트의 특수성

을 반 하지 못한 일반 인 사항들 주로 제시하고 있다는 반 의견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업지시서는 기능향상 원가 감을 주로 한 성과를 제시할 수 있

는 기 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어,성과물에 한 평가는 제안 아이디

어 건수, 감비용을 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입찰자가 제시한 과

업의 특수성을 반 한 기술제안서를 기반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VE가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다섯째,건축분야의 합리 인 설계VE 용역 가 산정에 해서는 투입인력

용역기간을 반 하여 가를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행 용역

가 기 은 사업분야의 특수성을 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

건설기술 리법 제22조의 “설계의 경제성(VE)등 가 요율표”에 명시된 가기

이 소규모 공사의 경우 액상향, 규모 공사의 경우 액하향 조정하는 등 보완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에 따라 과업의 양과 체 공사 액을 심으로

한 투입인력과 용역기간을 고려한 합리 가기 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2.  사

1) 사 개

① 설문조사 배경 목

국외 설문은 해외의 선진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의 설계VE제도가 나아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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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모색하기 한 참고안을 마련하기 하여 실시되었다.

② 설문지의 설계 개요

설문의 질문문항은 크게 설계VE,LCC분석,일반사항의 세가지로 나 수 있다.

설계VE에 한 질문문항은 각국의 설계VE입찰에 사용되는 방법 낙찰자 선정

방식 등에 한 내용이며,LCC분석에 한 질문은 각국의 LCCA 수행 데이터

수집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일반사항은 응답자에 한 정보를 담고 있다.

2) 결과 

설문은 2007년 미국 VE 회(SAVEInternational)컨퍼런스에 참가한 각국의 정

부기 담당자 컨설 업체 계자를 상으로 실시되었으며,E-mail을 통해 회

신되었다.설문의 분석결과는 본 장의 제3 ～제5 에서 해외의 설계VE 제도를

기술하면서 함께 기술하 다.

7 시사

1. 내 VE 용 도에 한 시사

1) VE 용  도   ㆍ개   도

VE는 VEJobPlan이라고 하는 체계 인 로세스를 활용하여 진행하며,VE의

핵심인 기능의 향상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법이다.건설업은 생산 조달과정

이 정형화되지 않은 산업으로서 최종생산물에 한 기술 차 생산비의 변동성

이 많아 생산 진행과정 에 새로운 안의 마련이 핵심 비용 감 요소이다.이

에 따라 건설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 화하고 건설기술을 선진화하기 하여 VE

를 효과 으로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 련 법령의 극 개․제정이 필요

하다.

2) 티  한  책 마

재 국내 VE제도에 한 련법령은 ‘건설기술 리법 시행령’,‘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지침’,‘건설기술개발 리 등에 한 운 규정’ ‘설계감리 가

기 (건설교통부 고시 2005-445호)’등이 있다.이를 근거로 하여 VE가 수행되고

있으며, 재는 VE수행 기본설계단계와 실시설계단계에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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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이 단계에서 용역사가 수행사인 경우,제안한 안에 한 감액 비

인센티 제공 등에 한 규정이 없어 안제시로 인한 건설공사비가 감이 된

경우 노력의 인센티 를 받을 근거가 없다.따라서 인센티 마련 등 VE활성화

를 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VE 문가의 자격기 활동 역을 명확히 하여 VE를 극 으로 그

리고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VE의 무용론을 제기할 정

도의 허술한 보고서가 제출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한다.이를 하여 VE수행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론에 한 매뉴얼화 제안사례의 DB화 등에 의한 활성화

책이 필요하다.

3) 가 그룹   한 체계    양 과  필

국외의 경우,VE의 역사가 오래되고 각각 CVS,VEL등 인증 제도를 운 하여

VE 문가를 양성하고 있다.VE제도의 활성화를 해서는 민간 부문뿐 아니라

VE수행을 장하는 공공 발주청에서도 VE수행과정을 이해하고 주도할 문가

와 담조직을 확보해야 한다.미국의 경우에는 2007년 7월 재 약 700여명의

VE 문가를 확보하고 있으며,일본의 경우도 약 4만여명의 VEL과 100여명의

VES(VESpecialist,이하 VES라 한다)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재 한국에서는 미국 SAVEInternational의 국제VE 문가인 CVS인증을 한

VE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다.CVS는 국제 로벌 스탠더드 인증으로서 자격상

호인증과 국가에서 인정하는 문가 “가치 리사(가칭)”자격의 신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국내 실정에 맞는 문가 양성을 한 교육

로그램의 확충은 시 히 필요한 요소이다.

4) VE  주체간 책 과 한   

발주청,설계 ,VE 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한 견제와 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주체들간의 한 책임과 권한의 범 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이해 계자간 재역할을 하여 역량있는 VE 리더의 육성과 우

가 매우 시 한 문제이다.VE성과에 해 불만족한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러한 역량있는 VE 리더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는 VE 문가 육

성 자격인증문제와도 매우 한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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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 VE 실 리  경험  많고 우수한 업체 

재 VE 련 실 을 리하는 기 이 없어 발주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 을 리할 수 있는 기 을 지정하여 건설VE에 한 실 을 리하도록 함

으로써,워크샵 수행 등 건설기술 리법 기 에 맞는 효과 인 VE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이를 통하여 VE분

석 내용의 질 인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2.  VE 용 도에 한 시사  

1) VE수행결과( 감액 산  등)에 한 특별 항  필

미국의 경우 감액의 산정을 별도 기 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일본이나 한국

의 경우에는 구체 인 방안이 미흡한 형편이다.한국의 경우 공사비 추정은 발주자

의 산을 심으로 이루어지지만,VE 감액 추정시 발주자의 용결과를 어떻게

반 할 것인가에 한 원칙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QBS(Quality Based Selection)에 한 용역수행  결

국의 ‘BestPractice’와 미국의 ‘BestValue’등의 입찰제도의 운 기조가 변화

를 하고 있는 을 감안하여 국내의 용역수행자 결정방식 역시 기술경쟁을 진해

야 한다.

3) 과거 사 프 트 수행경험(Reference) 용

VE용역 수행자 선정시 합리 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Reference(과거 유사 로

젝트 수행과 련된 발주자 는 설계자 등)를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발주

자는 이를 통해 과거수행실 에 한 확인 평가가 가능하다.

4) 뷰 시

일정 액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VE용역 수행자가 발주자가 원하는 수 의 기

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한 확인이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따라서 핵심

VE분석 참여자에 한 면 을 통해 핵심 참여기술자에 한 VE수행 역량 평가가

필요하다.VE 로세스 문가와 핵심기술분야 책임자의 역량은 그 기능을 구분하

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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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VE 용역 찰안내  

1 목   수행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설계VE용역 표 입찰안내서 개발방향은 발주자가 설계

VE용역 발주시 실무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이를 해 표 입찰안내서는 입찰자가 알아야 할 사항 소개 유의사항,참

가자격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표 입찰안내서의 개발은 기존의 입찰서류를 바탕으로 설계VE업무의 특성을 고

려하여 진행하 다.이를 해 국내의 입찰 련 자료를 수집 후 비교분석을 통해

설계VE용역을 한 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 다.

수집한 입찰 련 자료와 련법령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구   분 내   용

입찰 자료

입찰안내

주보험회  신축공사 입찰안내

강북 어체험마  시 공사 입찰안내

한국증권거래소별  종합개보 공사 계시공일 입찰 입찰안내

국 부독신자 소(BOQ) 

계시공일 입찰공사 입찰안내

한주택공사 Leading-Up Program CM용역 입찰안내

입찰공고
국 부 VE 입찰공고, 한국도로공사 VE입찰공고, 경 지 공사 VE

입찰공고, 부산지  해양 산청 VE입찰공고

작 지침

부BTL RFP작 지침

창원과학체험  민간 자시 사업 본계획 RFP 작 지침

경 지 공사 사업 행능   안  작 지침

법규

엔지니어링

활동
엔지니어링 진흥법

감리 건 리법, 시행 , 시행규칙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표 11] 존 입찰  자료  법

2 찰안내  안

본 에서는 표 입찰안내서에 포함될 내용들을 도출한다.이를 해 과거에 실

시된 설계시공일 공사,건설사업 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입찰 련 서류를 바

탕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의 발주를 한 표 입찰안내서에 공통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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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도출하 다.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9건으로 입찰안내

서 6건,RFP작성지침 2건,입찰공고 1건으로 이에 한 내용은 [표 12]～ [표

14]에 정리되어 있다.

사업명
주보험회  

신축공사 

부BTL 

RFP작 지침

국 부 VE 

입찰공고

사업 계시공일 입찰 BTL VE용역

종 류 입찰안내 RFP 작 지침 입찰공고

주청 보통신부 부 국 부

목차구

1. 일 입찰공사 일 사항

2. 공사입찰조건

3. 공사계약조건

4. 계지침

5. 시공지침

6. 사업 리지침

7. 계도 작 지침

8. 평가에 한 사항 등

9. 부록

1. 시 사업 본계획(RFP) 작

의 목

2. 용어의 의

3. 사업개요

4. 사업시행의 조건

5. 과요구 (안)

6. 부지원  지  산  지

7. 사업신청자의 구 .자격. 한 

사항

8. 사업신청 류 작업  사업

시행자 지

9. 사업신청 류 평가

10. 자 재조달  약의 해지

11. 상리스크에 한 주부 청

과 사업시행자 책임부담

12. 추진일   용부담

13. 임  민자사업실시 의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법

3. 입찰참가자격

4. 입찰진행일

5. 입찰참가신청시 구 류

6. 내역 결 법

7. 상 상자 법

8. 입찰보증 의 납부  귀속

9. 입찰 의사항

10. 타 

[표 12] 과거 실시  입찰 류  1

사업명
강북 어체험마  

시 공사

한국증권거래소 별  

종합개보 공사

국 부독신자 소(BOQ) 

계시공일 입찰공사

사업 계시공일 입찰 계시공일 입찰 계시공일 입찰

류종류 입찰안내 입찰안내 입찰안내

주청 울특별시 한국증권거래소 국 부

목차구

1. 일 입찰공사일

2. 입찰

3. 계약

4. 

5. 사업 리

6. 평가

1. 일 입찰공사 일

2. 공사입찰조건

3. 공사계약조건

4. 계지침

5. 공사 리지침

6. 시공지침

7. 계도 작 지침

8. 평가

9. 부록

1. 사업개요

2. 입찰 안내  일  사항

3. 계지침

4. 시공지침

5. 리지침

6. 타

[표 13] 과거 실시  입찰 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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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창원과학체험  

민간 자시 사업

본계획

한주택공사

Leading-Up

Program

사업 행능   안  

작 지침

사업 BTL CM용역 VE용역

류종류 RFP 작 지침 입찰안내 작 지침

주청 창원시 한주택공사 경 지 공사

목차구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차

3. 사업시행의 조건

4. 사업의 고 사항

5. 사업의 신청

6. 사업계획 의 평가  

활용

7. 운 과의 평가  활

용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차

3. 사업시행의 조건

4. 사업의 고 사항

5. 사업의 신청

6. 사업계획 의 평가  활용

7. 운 과의 평가  활용

1. 일 사항

2. 과업의 개요

3. 신청  작

4. 신청  출

5. 의사항

6. 신청  작 요

7. 운 과의 평가  활용

[표 14] 과거 실시  입찰 류  3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VE용역 표 입찰안내서를 [표 15]와 같이 구성하

다.

1장 일 사항

  1  사업개요

  2  과업의 목

  3  사업범

  4  사업범 의 변경

  5  공사시행  용부담 한계

  6  사업 간

  7  사업일

  8  시 개요

  9  치도

  10  부지 황도

2장 입찰안내 의 구   의사항

  1  목

  2  구

  3  용어의 의

  4  의사항

  5  입찰참가자격

  6  법  등의 용

  7  주자 연락처

3장 입   찰

  1  용역입찰 의

  2  용역입찰 특별 의

  3  청 계약 입찰 특별 의

4장 계   약

  1  용역계약 일 조건

  2  용역계약 특 조건

5장 사업 행능   안  작 지침 

 평가

  1  작 지침

  2  평가

6장 과업지시

  1  과업의 목

  2  과업의 범

  3  용  등

  4  계VE 조직 구 원의 자격  입

  5  부 계VE업  행

  6  용역변경 조건

[표 15] 표 입찰안내  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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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항  사항

본 에서는 당해 사업에 한 반 인 사항과 유의할 사항 등에 하여 기술한다.

‘일반사항’에는 사업개요,과업의 목 ,사업범 ,공사범 의 변경,공사시행

비용부담 한계,사업기간,사업일정,시설개요, 치도,부지 황도 등 설계VE용역

을 수행하기 하여 입찰자가 알아야 할 일반 인 사항을 포함한다.

‘입찰안내서에 한 유의사항’에는 목 ,구성,용어정의,유의사항,과업수행 시

수사항,법령 등의 용 등 입찰자가 입찰안내서를 작성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

1. 찰 참가 격

본 연구에서는 설계VE수행을 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선정하기 하여 과

거 수행된 기술용역의 입찰안내서를 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설계VE업무의 특

성과 련법을 고려하 다.

다음 [표 16]은 법령 상의 설계VE용역 상자 과거 수행된 기술용역의 입

찰안내서 입찰자격에 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계의 경  등 검토 시행지침 6조 한주택공사 건 리용역  일부

1. 건 리법  22조의 규 에 의한 당해 

건 사업의 계감리자

2. 주청 소속직원

3. 계의 경  등 검토 업 의 행경 이 있

거나, 이  사한 업 (연구용역 등)를 행

한자

4. 타 주청이 요하다고 인 한 자

1.4.1 다  각 의 사항  모  충족하여야 한다.

① 건 리법  28조  동법 시행  54

조 규 에 의하여 공고일 재 종합감리 회사

로 등록한 업체로 , 공공일  최근 7  이내 

공공 인 주청(건 리법 2조5 )에

 시행한 건축분야 단일공사 건 사업 리 용역

 10억원 이상의 공실 이 있는 업체

1.4.2 안요청 명회에 참가하여 입찰참가등록

 한 업체이여야 한다.

1.4.5 본 건 사업 리용역의 계약상 자로 

 업체(독 규   공 거래에 한 법률에 의

한 계열회사 포함)는 시범지구 건 사업의 계 

 시공입찰에 참여할  없다.

한국도로공사, 국 부 VE용역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4조에 의거 과학

부장 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토

목구조, 토질  , 도로의 3개분야 이상에 신

고하여 신고증  부  업체

단, 용역의 격상 용역 상공구 실시 계 행

인 업체는 해당과업에 한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표 16] 입찰 참가자격 표

그리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한 시행지침’에는 VE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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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한 시행지침’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건설기술 리법 제22조(설계감리)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

사업의 설계감리자,발주청 소속의 직원,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를 수행한 자,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하여 자격범 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재 설계VE용역발주의 경우 주로 건축사 는 기술사 등의 자격을 다수 보유

할 것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의 부분의 VE 문업체가

소규모이며,이런 소규모 업체에서는 건축사 는 기술사 등의 유자격자를 다수

보유하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하다.VE를 문으로 하는 건설 련 학술용역기

는 학의 연구소 등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이는 VE 문업체가 입찰참

가자격을 얻지 못해 양질의 VE분석업무를 제공받기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존의 입찰참가자격을 바탕으로 설계VE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일부항목을 수정,추가하여 작성하 다.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입찰

참가자격에서는,입찰자는 분담이행방식의 참여를 통해 입찰업체에 부족한 문가

를 VE 으로 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입찰참가자격은 다음의 [표 17]과 같다.

1. 다  각 의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① 엔지니어링 진흥법 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사법 에 의하여 

사사 소를 개 한 자

   ② 건축사법 에 의하여 건축사사 소를 등록한 자

   ③ 규 학의 연구소 또는 연구

   ④ 건 통부의 인가를  사단법인 등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3 간 계의 경  등 검토업  행실 이 있거나 이  사

한 업 를 행한 실 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참여 업이 분담이행 식 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업 또는 참여 에 소속 지 않  가 또

는 자도 입찰에 함께 참가할  있다. 

4. 용역의 격상 용역 상 시 의 계 행 인 업체는 해당과업에 참가할  없다. 

5. 안요청 명회에 참가하여 입찰참가등록  한 업체 또는 연구 이어야 한다.

6. 사한 업 는 CM용역, 계감리용역 또는 VE경진 회 입상 등  말한다. 

7. 업 행실 에 한 증명자료로  공공 의 단체장 또는 (사)한국건 VE연구원 등의 실 인

를 출하여야 한다.

[표 17] 입찰 참가자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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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찰시 

‘입찰시 제출서류’에는 제출도서 내용 형식,제출도서 작성기 등 입찰자가

설계VE용역 입찰을 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와 작성기 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다음의 [표 18]은 과거에 실시된 기술용역의 입찰시 제출서류를 비교한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보완하여 [표 19]와 같이 제시한다.

한국도로공사, 국 부 한주택공사

 1  참여 자
  가. 책임 자  참여 자의 자격  경  요약
  나. 해당분야 경   실

 2  회사의 경  실태
  가. 회사의 경 내용
  나. 개   자실
  다. 재 행 인 용역
  라. 사용역 행실
  마. 계VE용역 행실
  .  타

 3  계VE 행계획
  가. 행계획
  나. 행 법
  다. 상 시 에 한 신 ․신공법 도입  활

용 안 시
  라. 상 시 에 한 향상  계 개

안 시

1. 입찰참가신청 (소 식) 1부

2. 입찰참가자격  증명하는 류 각1부

3. 입찰보증 (입찰 액의 100분의 5이상)

4. 인감증명  1부

5. 인감(사용인감  별도 지참할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인 경우 등 부 등본 1부

6. 지   국 납증명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청 계약 이행 약 (소 양식) 1부

9. 능 평가 (사업 행능 평가  부분  별

도 본하여 출 가능)

- 안  : 15부(원본 1부, CD 1부, 사본 14

부)

- 사업 행능 평가  3부(원본 1부, 사본 2부)

10. 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류

[표 18] 입찰시 출 류 표

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안내 에 재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지 다  
각 의 류를 주청에 출하여 입찰참가신청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 (소 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  입증할  있는 류 1통
3. 능 평가
   - 사업 행능  0부(원본 1부, 사본 0부)
   - 안  : 00부(원본 1부, CD 1부, 사본 00부)
4. 청 계약 이행 약 (소 양식) 1부
5. 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류
② 1항 경우에는 원본  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 ”  명 하고 인감(인감증명  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  상의 사용인감) 로 날인하여 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  72조의 규 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  경우 공동 체를 구 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공동 를 1항 각 의 류  함께 출하여야 한다.

[표 19] 입찰시 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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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찰  계약 사항

1. 찰 사항 

1) 술용역 찰 

‘기술용역입찰 유의서’에서는 설계VE용역계약에 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하여 설명한다.‘기술용역입찰 유의서’의 내용은 재

정경제부 회계 규(2200.04-162,2006.05.25)를 바탕으로 설계VE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한다.

2) 술용역 찰 특별

‘기술용역입찰 특별유의서’에서는 설계VE 용역계약에 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 할 사항에 하여 설명한다.‘기술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의 내용은 조달청 용역각종조건안내(시설공사 -2350,2006.06.30.)를 바탕으로

설계VE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한다.

3) 청 계약 찰 특별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서는 설계VE용역계약에 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에 하여 설명한다.‘청렴계약 입

찰 특별유의서’의 내용은 조달청 용역각종조건안내(감사16000-55035,2004.02.

09.)를 바탕으로 설계VE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한다.

2. 계약 사항 

1) 술용역계약 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설계VE용역의 발주자와 입찰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에 하여 설명한다.‘기술용역계약 일반사항’의 내용은 재정경제부 회

계 규(2200.04-161-3,2007.03.05)를 바탕으로 설계VE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한다.

2) 술용역계약 특수 건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설계VE기술용역의 계약 내용 ‘기술용역계약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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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기술되지 않은 특별한 내용에 하여 기술한다.‘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은 조달청 공시(시설총 23560,2006.6.30.)를 바탕으로 설계VE용역의 특성

을 감안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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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능 술 , 술 안  지   평가

1 개   

본 장의 목 은 사업수행능력기술서 기술제안서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 을 도출하고 효율 인 VE VE과업의 성공을 한 개선방향을 도출

함으로써 일반 인 VE용역 발주를 한 사업수행능력기술서 기술제안서의 작

성지침 평가기 에 한 표 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 사업수행능 술   술 안    필

2000년 건설기술 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500억 정부발주공사의 VE의무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당해연도 실시설계 인

500억원 이상 로젝트에 한 VE용역 발주를 국내 최 로 시행하 고 VE수행

격업체 선정을 한 사업수행능력기술서 작성지침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을 처

음으로 개발하여 운 하여 왔다.그 이후 2005년 VE수행 의무화 상이 100억 이

상으로 확 되고 정부산하기 에서도 이 제도에 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경기

지방공사,국방부,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서도 VE업체 선정을 하여 기존 한국도

로공사 사례를 참고로 하여 사업수행능력기술서․기술제안서 작성지침 평가기

등을 운 하여 왔다.

그러나 기존의 작성지침 평가기 이 VE업무가 충분히 활성화되고 VE의

문성에 해 인식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VE수행 격업체라기보다는 설계감리업

체를 선정하기에 더 합한 형태로 구성되었었다.지 까지도 한국도로공사를 포

함한 국방부,경기지방공사,해양수산부 산하기 등에서 발주된 일부 설계VE용역

을 제외하고는 발주 빈도 자체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VE의 문성보다는 특정 기

술분야 문가를 우선 선정하게 됨으로써 우수한 VE 문업체 VEJobPlan을

잘 이해하고 VE 을 리딩하는 역량있는 VEFacilitator 문가의 참여를 극 으

로 유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효과 인 설계의경제성등검토(설계VE)사업수행능력 평가기 은 성공

인 VE사업을 해서 한 VE서비스를 제공해 수 있는 업체를 합리 으로

선정하고 VE도입 반기에 보다 폭넓은 기술자들을 VE과업에 참여하게 유도하

게 하는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재 VE 문업체라고 하는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VE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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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기 하여 당분간은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수 이다.기술제안서 평가기

은 참여업체의 창의성 발휘를 유도하고 VE의 올바른 기술 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VE의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는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 과 기술제안서 평가기 은 VE수행업체 선정시 과업지

시서의 근간이 된다.따라서 본 과업을 통해 설계VE수행시 합리 으로 입찰업체

의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최 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 목   주안

VE용역 발주자를 하여 다양한 용역형태에 따른 효율 이며 합리 인 표 사

업수행능력 평가기 과 기술제안서의 평가기 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용역에

한 VE용역업체 격자 선정기 을 제시한다.

1) 사업수행능 술  야

사업수행능력기술서는 다음의 요소에 해 검토하 다.

-능력있는 VE수행업체 선정

-VELeading분야와 세부 분야별 기술자의 능력에 한 명확한 기능 구분

-VE 리더의 자격 요건

-VE 원의 자격 요건

-VE 원의 일반 인 요구조건 (분야)

-비기술자(사용자,환경단체 등)참여 방식

2) 술 안  야

기술제안서 분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제안서의 체 인 구성 항목

-VE워크샵 요구사항

-VE수행업체 기 의 과거 실 에 한 요구사항

-이해 계자 참여 방식

-원설계자/기타 사업 련자와의 의사소통 방식

-VE수행 방식/JobPlan/Tool등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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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  식

-가격과 기술 수의 구성

-평가항목 가 치

-정량 ․정성 평가항목

-평가 원 구성

-주 사/ 력사 평가기

2  사  시사

1. 사업수행능 술

1) 내

① 국내 사업수행능력기술서의 황

국내 설계VE용역 발주사례가 있는 한국도로공사,국방부,해양수산부 산하기

등의 최근사례를 조사하여 재 작성되어져 있는 사업수행능력기술서의 작성지침

평가기 에 한 황 문제 을 악하 다.

특히 술한 바와 같이,이러한 기존 발주사례를 살펴보면 2000년 설계VE를

한 VEJobPlan의 효과 인 용 VE 리딩 메니지먼트의 문성 보다는

분야별 기술자 심의 설계감리업체 선정에 더 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설계

VE용역의 특성이 잘 반 되지를 못하여 발주자가 수 높은 VE용역 제공을 받

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한 국내의 경우 설계VE책임자의 자격요건이 기술사보유 여부를 우선 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VE 리딩 문성을 의미하는 CVS소지여부는 경력비율과 함께

부가 인 가감요소(VE 련 경력계수)3)로만 정하여 왔다.국제 인증인 CVS역시

재 정부에서는 민간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VE 은 각 분야별 기

술사 등 기술직 문가들로 규정하고 있어 VE 로세스 매니지먼트를 문으로

하고 있는 VEFacilitator4)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5)

3) VE  경 계

  - CVS 자격증 소지자(1.0), AVS(0.9), 미소지자(0.8)

  - VE  사(1.0), 사(0.9)

4) 단계, 분 단계  실행단계에 이르 지 VE검토의 처 부  끝 지 이루어지는 VE Job Plan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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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장에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수행능력기술서 기술제안서 부

분에 한 선진사례를 살펴 으로써 국내 우수 VE업체 선정을 한 향후 개선방

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① Caltrans6)

미국 캘리포이나교통국 즉 Caltrans는 미국의 여러 정부산하기 에서도 VE

로그램을 가장 활발하게 용하는 기 하나이다.VE 리딩 서비스를 제공

해 수 있는 VE 문업체를 선정하고 VE 원이 되는 세부 분야별 기술자는

Caltrans공무원들로 구성하여 VEStudy를 수행하고 있다.이때,VE검토를 수행

하는 VE 리더의 경우 SAVE에서 인증한 CVS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참여

업체에서는 최소한 2명의 CVS를 보유하여야 함을 입찰참가자격의 최소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공동도 의 경우 주 업체 직원 는 력사직원 4명의

CVS소지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토목시공,수공,토질,교통,구조,공공시설,통신

등의 문가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즉 VE 리딩 리능력을 가장

요하게 보고 있고 공동도 을 통하여 각 세부 기술자와 함게 VE 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② FloridaDOT7)

FloridaDOT의 경우,VE 리더의 경우 도로 련 설계/시공/유지 리에 한

경험이 있으면서 CVS소지자를 요구하고 있고,최소 10년 이상 Florida주에서

도로,교량의 설계/시공/유지 리/기타 로젝트와 련된 문분야에 종사하여야

함을 요구조건으로 하고 있다.

VE 원의 경우 특별한 자격 제한사항은 없으나 각 분야별로 5년 이상의 경력

을 요구하고 있다.일반 으로 VE 리더의 경우 2개 이상의 VE검토수행 경험

과 40시간 이상의 VE워크샵,SAVE의 리더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해하고 있고, 품질모델, 용모델, 능분   평가 , FAST작 , LCC분 , 가치평가 , 

그룹다이나믹 법 등 VE 로 스    게 로 트에 사용하게 하고 작업의 요

 잘 이해하고 있어 웍  등  통해  가치에 입각하여 리하고 리 쉽  끌어 릴  있도록 도움

 주는 자.

5) 계의경 등검토( 계VE) 용역사업- 행능   안  평가 (안), 한국도로공사, 2006

6) Request for Qualifications Notice Number 53A0134, Caltrans, 2007

7) 625-030-002-f, Florida DO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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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은 CVS라면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③ New YorkDOT8)

New YorkDOT의 경우,VE 리더의 경우 CVS소지자를 최소 요구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VE 원은 기술분야와 비기술분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비

기술분야의 경우 FHWA,지방기 ,환경보호단체,시민단체 등과 같이 객 이

고 민감한 사항에 해 각자의 견해를 로젝트에 반 할 수 있는 단체로 구성된다.

④ New MexicoDOT9)

VE 리더의 경우 10년 이상의 도로/교량 설계,시공,유지 리와 련된 경력

을 소유한 PE(ProfessionalEngineer)와 CVS소지자이어야 하며 VE 원은 사

에 SAVE의 40시간 VE 워크샵 는 32시간의 NHI의 VE워크샵에 한 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⑤ NCHRPSynthesis10)

NCHRP(NationalCooperationHighwayResearchProgram)연구보고서에 따르

면 VE 리더의 자격요건으로서 CVS소지자를 우선 으로 요구하며 일부 기

에서는 PE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VE 분석시 VE 리더가 특정 기술분야의

PE로서의 역할수행은 없으며 오히려 VE수행시 문분야의 지식이 VE 로세

스의 을 흐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 이 보고서에서는 VE 의 구성에 있어 유지 리 분야의 요성을 강조하여

기술제안서 상에 유지 리 문가에 한 VE투입 역할에 해 권장하고 있다.

⑥ U.S.GSA11)

미국 조달청(U.S.GSA)에서는 기본 으로 VE 리더에 해 CVS를 요구하고

있다.VE검토과정에서 건축엔지니어가 VE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러한 경우는 지양하여야 하며 부분의 로젝트를 VE 문가(CVS)에 의해 진

행하고 있다.VE 문업체의 경우 일반 으로 세부 특정기술분야별 기술자 보유

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서 외주VE의 경우 이러한 VE 문업체와 설계컨설

8) Appendix9- Value Engineering in Design, New York DOT, 2003

9) Value Engineering Procedures Handbook, New Mexico DOT, 2004

10) Value Engineering Applications in Transportation, NCHRP, 2005

11) Value Engineering Program Guide for Design and Construction, U.S. GS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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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실 경험․기술자를 상호 보완하며 참여하는 분담이행방식(Joint

Venture)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추가 으로 VE 의 로젝트에 한 실행

가능성 여부 단을 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⑦ 홍콩12)

설계VE평가시 기술부분과 비용부분을 8:2로 상 평가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80 )은 수행조직(업체, 리더, 원) 수행방법에 해 평가하고 있다

⑧ 호주

호주의 경우 VE 구성시 기술 문가 책임자,사용자,의사결정자에 의한

구성을 권장하고 있으며 VE 리더의 경우 이론 인 원리 이해와 경험을 요시

하며 VE 문성에 해 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2. 술 안

1) 내

사업수행능력기술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설계VE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청에

한 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출하 다.

-VE 문가 인력투입 구체화 (VE 리더,VE 원,기술자,비 기술자)

-VE워크샵 등에 한 요구사항 (장소,시간)

-이해 계자의 참여방안 구체화

-VE수행도구 (FAST,QualityModel,LCCModel,Pareto분석 등에 한 기술)

2) 

① WashingtonDOT13)

가.업체 원의 자격/ 문지식에 한 기

WashingtonDOT의 경우,VE를 수행하는 원이 사무소를 주 내에 두고 있으

면서 로젝트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VE의 문지식이 지에 합리 으로

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한 VE수행책임자(Primeconsultant)와

12) Appendix B - Assessment Criteria for Proposal

13) Criteria Definitions for On-Call Value Engineering Services, Washington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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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자(Sub-consultant)가 최근 3년간 유사한 VE연구 로젝트를 수행

했는지 평가하며 만약,유사한 로젝트를 수행했다면,그 로젝트명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역할과 수행한 날짜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VE수행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각 업체가 최근 3년간 수행완료한 VE 로젝트

들을 5개 이상 명시하고 수행할 WashingtonDOT의 로젝트에서 요구되는 VE

문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나.사업책임자의 자격에 한 기

사업 리책임자(ProjectManager)가 을 이끌고 수행한 교통 련 VE 로젝트를

3가지 이상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수행했던 로젝트에서 로젝트의 주업무와

역할 책임을 명시해야 하며,사업 리책임자자 주의 법규 차를 설명해야 한다.

다.업체의 로젝트 리시스템 문제 근능력에 한 기

로젝트를 수행하는 내부 의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력할 수 있는 차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업체의 고객 이해 계자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력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며 로젝트 수행시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의 근

책을 요구하고 있다.특히,WSDOT와 당 업체가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는 일

들로 로젝트가 단되거나 큰 지장이 올 경우 상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VE수행시 로젝트 이해 계자(클라이언트,기 ,주민단체 등)와의 계를 고려

하여 이슈가 발생하 을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② NCHRP14)

가.VE워크샵의 요성

VE워크샵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NCHRP(National

CooperationHighwayResearchProgram)에서는 VE 로젝트에서 효과 인 워크

샵이 차지하는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인원,기간,횟수,장소, 한 워크샵툴

등)

나.VEJobPlan을 효과 으로 따를 것을 명시함

로젝트에 알맞은 워크샵 툴을 이용하여 VEJobPlan 로 효율 으로 수행되

는지 여부를 악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4) Value Engineering Applications in Transportation, NCHR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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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ValueEngineeringProgram GuideforDesignandConstruction15)

VE 로젝트 수행시 일부 설계/시공업체는 자체 으로 VE를 수행하기도 하나

이는 양과 질 측면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지극히 제한된 VE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모

른다는 부분을 지 하고 있다. 부분의 설계/시공업체는 VEFacilitator를 필요로

하며,반 로 VE Facilitator는 기술 인 부분을 보완하기 해 설계/시공업체의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이에 따라 미 연방조달청 공공건축국(GSA)은 VE 구성시

VE에 한 문지식과 기술 인 부분을 상호보완 하도록 VE업체와 설계/시공업체,

2개 이상의 업체가 서로 을 구성하는 JointVenture역할분담이행방식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효율 인 VE수행과 VE성과 극 화를 해 분야별기술자

와 VEFacilitator와의 공동VE 이 잘 구성되며,분야별 기술자가 리랜스로서 참

여할 수 있는 폭을 넓 주는 것이 효과 인 VE수행에 큰 도움을 것이다.

3. 내․   사업수행능 술  평가    

다음 [표 20]은 련기 들의 사업수행능력기술서의 평가기 을 정리한 것이다.

15) Value Engineering Program Guide for Design and Construction,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ublic Buildings Servic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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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Team Leader Team Members   고  사  항

한국도로공사

- 토목구조분야 사 자격 또

는  등 에 라 자

별로 부여

- 본 자별 에 해 차

감계 인 경   VE  

경 계  사용

- CVS / 료자 / 경

자로 구분하여  차감

- 토목구조분야 사 자격

또는  등 에 라 

자별로 부여

- 본 자별 에 해 

차감계 인 경   VE 

 경 계  사용

- CVS / 료자 /  경

자로 구분하여  차감

Caltrans - 재 CVS 소지자 - 각 분야별 가

- 상  컨 트의 경우 2명 이

상의 CVS를 보

- 상하  포함 4명 이상의 CVS

를 보

Florida DOT

- 도로  계/시공/ 지 리에 

한 경험이 있는 CVS

- 최소 10  이상 Florida 주

에  도로, 량의 계/시

공/ 지 리/ 타 로 트

  분야 종사 

여부

- 특별한 한조건  명시

어 있지 않

- 최소한 5  이상   

분야 종사 여부

- 2개 이상의 VE Study 행

- 40시간 이상의 VE 워크샾

- Team Leader  참여

New York DOT - CVS 소지자

- 분야(각분야별 가)

  분야(FHWA, 지역

, 환경보 단체, 시민그

룹 등) 로 구

New Mexico DOT

- PE  CVS 소지자 

- 10  이상의 도로/ 량/ 계, 시

공, 지 리   경  

소 한 PE  CVS 소지자

- 각 분야별 가
- 로 트 공여부에 VE  

리 의 역할 강조

Washington DOT
- 도로  로 트에 한  VE 

Process  계/시공에 한 

 요구

- 5~8명 로 구

- 사  VE Study 행

미국 GSA
- 10개 이상의 VE Study 행

- 40시간 이상의 VE 워크샾

- 4  이상의 VE 경험 보

- 건축  엔지니어가 VE

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의 경우 VE 가(CVS)

 계약하여 로 트 진행

- VE  사 과 에 한 

효 인 VE 행경험  증

명하여야 함

[표 20] 사업 행능  평가  

3 지   평가    개 안 시

1. 지  

체 인 사업수행능력기술서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과 구성표를 제시하 다.

재 VE용역 발주 실 이 있는 한국도로공사,경기지방공사,국방부 사례를 기반

으로 하여 새로 신설되었거나 변경된 부분은 이해를 돕기 하여 비고란에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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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순 서 내 용 양식번호 비고

사업수행능력기술서(표지) 1

제 1 참여기술자

가.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 요약 2

나.해당분야 경력 실 3

제 2 회사의 경 실태

가.회사의 경 내용 4

1)일반 황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처분결정

나)참여 기술자의 기술자격 는 업무정지 처분결정

3)분담수 정서(공동참여시) 분담이행방식

나. 재 수행 인 용역 7

바.설계VE용역 수행실 9

마.유사용역 수행실 8

사.기 타 10

1)설계VE경진 회 련 상훈 11 VE로 국한

2)VE 역량 평가 (VE사례,기술기사 는 연구논문 발표 실 )

<별 책>기술제안서(표지)

제 3 설계VE수행계획서 4

가.과업수행 이해도 신설

나.VE 운 리계획의 정성 신설(JV구성부분)

다.과업 수행계획

라.과업 수행방법

마. 상 시설물에 한 신기술․신공법 도입 활용방안 제시

바. 상 시설물에 한 기술향상 설계 개선방안 제시 5

사.VE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역량 평가 6 신설

과업지시서와 련법령,지침등에 의해 창의 으로 작성

[표 21] 사업 행능  안  작 지침과 구 표

2. 평가

1) 안 평가  

일반 인 설계VE용역에 한 평가기 으로 용역비용에 따라 3가지 단계(5천만

원 미만,5천만원～1억9천만원,1억9천만원 이상)로 구분하여 제안하 다.이러한

용역규모에 따른 평가기 제안은 합리 인 사업수행능력 부분과 기술제안서 평가

비율을 조 하고 용역규모에 맞는 한 평가기 을 제시함으로써,최고의 VE수

행 사업자를 선정하기 해 용하 다.따라서 용역비용이 비교 은 5천만원

미만의 용역에 해서는 사업수행능력 부분과 기술제안서 부분의 평가배 비율을

7:3으로 평가하도록 하고,5천만원～1억9천만원의 용역에 해서는 사업수행능력과

기술제안서를 동일하게 5:5로 평가하며,사업규모가 큰 1억9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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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기술제안서의 비 을 높게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산정하 다.이러한 비

율은 모든 발주청과 모든 로젝트에 해 용하는 비율은 아니며 로젝트의 특

성이나 발주청에서 필요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 에서 VE 문업체 면

허가 없는 상황이므로 당분간 VE기술평가를 해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어느 정도 기술이 정착되면 VE업체 면허를 신설하고 면허를 보유한 문업체로

하여 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2) 참여 술  

FloridaDOT의 경우 설계,시공,VE 문가외에 추가 으로 유지 리분야에

한 문가를 요구하고 있다.실제 설계VE용역에서의 유지 리분야는 요한 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에 한 기 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이에 따라 유지 리분

야 문가의 참여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합리 인 유지 리부분 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시설물의 경우 30～50년 정도의 오랜기간 동안 시설물의 기능을

잘 발휘하고 서비스수 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이러한 기

의 효율 인 운 을 해서는 재 유지 리분야에 한 명확한 문가 인증시스

템이 부족한 여건을 인식하고 시 히 유지 리분야에 한 문가 인증 시스템 마

련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올해 마련 인 2008～2012년 동안 제4차 건설

기술진흥기본계획에도 검토되고 있다.

설계VE용역의 경우 그 특성상 VE 문업체의 경우 설계/시공에 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VE업체와 설계/시공업체와 같은 2개 이상의 업체간의 분담이행

방식으로의 공동수행(JointVenture)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재 아직 VE가

활성화되지 않아 설계․시공업체․감리업체 등에서 VE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역량

있는 VE 리더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러한 일반설계․시공․감리 업체보다

는 VE 문업체를 심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다.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최고의

VE 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심의 엔지니어와 VE 문 업체간 2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을 구성하여 설계VE용역 참가를 허용하도록 하 다.

한 실시설계VE를 한 설계VE수행 격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해당되는

사업의 기본설계에 참여한 업체에게 차용역의 가 을 주는 방안의 경우 창의

이며 획기 인 안을 모색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시각으로

안모색이 가능하도록 기본설계시 차용역 가 은 합하지 않아 용하지 않았다.

① 자격 는 등 :VE 문성과 기존의 기술등 에 의한 통합 평가

설계VE책임자가 국방부나 경기지방공사 사례를 보면 기술사가 설계VE책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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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CVS가 있는 경우 가 처리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설계VE책임자(VE

리더)는 기술 인 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VE 체의 토론을 극 화시켜 수

높은 가치 안을 제시할 수 있고 웍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비단계,분석단계,

이행단계 등 VE JobPlan,비용모델,품질모델,기능분석,그룹다이나믹기법 등

VE기법에 매우 능숙한 문가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가 체 VE 의 리더가

되어야 발주자,설계자,사업주 부처,이해 계자 등 모든 사람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가 감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있는 설

계VE책임자의 한 선별은 성공 인 VE수행을 해 단히 요하다.그러나

재 이러한 역량 있는 VE 리더는 설계엔지니어링 업무나 시공을 문으로 하는

기술자 심의 설계․시공․감리업체보다는 VE 문업체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으

나 재 기존의 입찰참가자격이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 에는 이러한 VE 문업체

의 독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따라서 기존 설계VE용역

사업수행능력기술서의 기술자 평가항목에 이러한 부분에 해 많은 부분을 개선하

다.

우선 설계VE책임자는 기에 가 으로 많은 사람이 VE용역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CVS는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당분간은 기술사․건축사로서

SAVEInternational이나 국가가 공인하는 문교육기 에서 60시간 이상의 VE교

육을 이수하고 어느 정도의 실무VE경력을 갖춘자 는 CVS인증을 받은 자는

만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단,향후 CVS가 많이 배출되고,정

부가 공인하는 “가치 리사(가칭)”를 마련한다면 CVS와 공동으로 VE가 활성화되

면 향후 한 시기에 VE 문업체에 한 면허를 신설하여 유자격자만이 요한

정부발주공사의 VE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따라서 한 시기에

CVS 는 국가공인 “가치 리사(가칭)”만이 설계VE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아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정된 사업수행능력기술

서 평가기 에 제시한 설계VE책임자의 역량평가항목은 재 CVS가 되기 하

여 필요한 CP(CertificationPoint)획득 수시 인정하고 있는 내용에 착안한 수

로 CVS를 획득하고 VE 리딩을 문으로 하는 VE 문가라면 충분히 수를 획

득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VE서비스업을 문으로 하는 VE 문가 양성을 유도

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기술 보완이나 안 구체화를 한 특정 기술분야의 경

력을 우선시 평가하되 설계VE업무의 원활한 이해와 수행을 하여 VE에 한 기

본 인 교육과 VE수행 경험이 있는 자가 그 지 않은 자보다 높은 수를 받을

수 있도록 차등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이 게 되면 VE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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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VE에 한 보다 높은 이해를 통한 향후 효과 인 VE수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VEJobPlan에 따라 체 을 리더

하는 역할을 하는 CVS가 될 필요는 없다. 한 변 확 를 하여 VE 원

일부에 해서 ․ 기술자의 참여를 반 하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우 별도의 VE분야 기술자의 평가를 추가하여 원활한 설계

VE업무의 진행을 리하고 수 높은 VE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함을

명시하 다.아래 표는 이러한 내용을 실제 평가기 작성 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지 리분야와 견 ․ 산 문가는 부분의 VE활동에 필수 으로 참여

하여야 할 문가로서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설계VE책임자

      

  

기술사, 건축사, 

특급 기술자로  

60시간 이상의 

VE 육을 은 자 

또는 CVS

60시간 이상

VE 육이수자

40시간 이상

VE 육이수자

20시간 이상

VE 육이수자

점비율 100% 90% 80% 70%

나.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초급

야별 책임기술자 (VE 육 미수료자) 80% 70% 60% 50%

야별 책임기술자(20시간 이상 VE 육 수료자) 90% 80% 70% 60%

야별 책임기술자(40시간 이상 VE 육 수료자) 100% 90% 80% 70%

다.분야별 참여기술자

      

  특급이상 고급 중급/초급

야별 참여기술자 (기술 야 - VE 육 미수료자) 90% 80% 70%

야별 참여기술자 (기술 야 - 20시간 VE 육 수료자) 100% 90% 80%

      

  
60시간 이상

VE 육이수자

40시간 이상

VE 육이수자

20시간 이상

VE 육이수자

야별 참여기술자(VE 야) 100% 90% 80%

[표 22] 참여 자의 자격 또는 등  평가

CVS는 재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민간인증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그러나

재 VE에 한 명확한 자격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국제 인증인 CVS를 사업책

임기술자(VE분야)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객 사항이라 볼 수 있다.그러므

로 정부에서 이러한 CVS인증 리나 국가가 인정하는 “가치 리사(가칭)”에 한

자격 신설에 보다 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향후 이러한 VE 문가에 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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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높아지고 체 인 국내 건설환경에서의 VE이해도가 높아진다면 건설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② 경 력 :사업책임기술자(VE분야)의 경우 VE 련 자격,기술등 으로 경력

구분 리

사업책임기술자(VE분야)의 경력에 한 행 최근 사례를 보면 기술사 는 기

술등 에 의한 자격기 을 기 로 하여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 제안한

VE 문성이 있는 사업책임기술자(VE분야)의 경우 별도의 경력 평가기 을 구분

하여 아래와 같이 경력 기 을 제안한다.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 건설기술인

회에서 리하고 있는 경력의 기술분야에 VE가 없어 제 로된 VE의 경력 리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건교부가 정한 공인기 이 이러한

VE 문가의 경력 리를 시 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 이러한 기능을

한국건설VE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제안하 다.한국건설VE연구원 등에

서 간단한 경력 리 확인 기능을 하고 향후 국제 인증인 CVS에 한 인정

“가치 리사(가칭)”등의 신설 등의 한국건설기술인 회에 VE분야를 명확히 포함

시켜 VE 문가의 경력 리를 철 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VE 의 경력평가시

경력 리는 VE 리더와 분야별기술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력 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나이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본 과업에서 제안한 평가

기 에서는 나이에 의한 명확한 과업의 질 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사업책임기술자(VE분야)의 경우 CVS인증 소지자의 경우는 VE 문성을 감안하

여 나이제한을 완화하 고 CVS인증 미소지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수 으로 평

가하도록 하 다.이러한 구분의 차이는 향후 “가치 리사(가칭)”가 신설된다면 자

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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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VE책임자 -CVS소지자

      

경력기준 10년 이상
8년 이상~

10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4년 미만

경력비율 100% 90% 80% 70% 60%

나.설계VE책임자 -CVS미소지자

      

경력 기준 15년 이상 13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15년 미만 10년 미만

경력비율 100% 90% 80% 70%

다.분야별 책임기술자(기술분야)

      

경력 기준 15년 이상 13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15년 미만 10년 미만

경력비율 100% 90% 80% 70%

라.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분야)

      

경력 기준 10년 이상
8년 이상~

10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4년 미만

경력비율 100% 90% 80% 70% 60%

마.분야별 참여기술자(VE분야 -CVS 는AVS소지자)

      

경력 기준 5년 이상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2년 미만

경력비율 100% 90% 80% 70% 60%

바.분야별 참여기술자(VE분야 -CVS 는AVS미소지자)

      

경력 기준 10년 이상
8년 이상~

10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4년 미만

경력비율 100% 90% 80% 70% 60%

[표 23] 참여 자의 경  평가

③ VE참여실

재의 VE참여실 의 경우 실 리를 해주는 기 이 없는 계로 용역을 발주

한 발주청의 확인에 의한 것에 해서는 인정한다.공공부문에서 확인 받기 곤란

한 민간투자사업,민간 CM등의 경우 한국건설VE연구원 등의 확인을 거치면 실

으로 인정하며 향후 기술인 회 등에서 업체 VE실 리와 개인실 을 리하도

록 의하여 기존의 다른 기술분야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 리를 수행한다.

VE참여실 의 경우 일반 공공기 에서 발주하는 설계VE용역과 발주청에서 수

행하는 자체VE 리딩 서비스,설계감리용역 VE에 해 참여실 으로 인정한

다.설계감리용역의 경우 재 VE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형식 인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설계VE업무가 용역내에 명시되어 있어 VE제안서가 제

출되고 발주청에서 확인해주는 경우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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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VE용역 수행실

기존의 평가기 에서는 설계VE용역에 알맞은 기 이 아닌 설계감리에 합한

수행실 기 으로 인해 과도한 용역 액 참여회수 기 으로 VE 문성이 뛰어

난 소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 하 다.따라서 본 과업에서 제안하는 평가

기 에서는 이를 보다 합리 으로 개선하고 역할을 분담이행하는 방식의 공동참여

가 공동도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VE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효과 인

VE수행을 한 실 평가를 제안하 다.

4) 신용도 : 낙찰  에 라 한  용

기존의 평가기 상의 신용도는 설계감리시 장기간의 과업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참여업체 문제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최 한 방지하기 한 평가기 을 기 로

하고 있으나,일반 으로 2개월 내외의 단기간에 짧은 과업기간내에 과업수행이 완

료되는 설계VE용역의 경우 이 항목을 고려하는 것은 비합리 이다.따라서 본 과업

의 경우 용역규모가 작은 5천만원 미만의 용역에 해서는 별도의 신용도를 평가하

지 않지만 용역규모가 큰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업무정

지에 해 평가”에 련된 신용도는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5) 업 첩도

기존의 부분 설계․감리․VE용역의 경우 평가기 에 업무 첩도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부분의 발주청은 실질 인 업무 첩도를 확인하기가 매

우 어려워 실제 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참여업체간의 민원․소송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아직은 VE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VE용역건수가

으로 작고 VE업무가 2개월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에 완료되고 업무 첩도가 큰 문

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향후 VE용역건수가 증가하여

업무 첩도에 해 평가하고자 하는 발주청에 해서는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

가에 포함할 경우 세부평가사항을 시로 제안하 다.

차후 업무 첩도가 평가기 상에 반 될 경우 체 평가 수의 5～10%가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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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감 사항

① 설계VE경진 회 련 가

VE활성화를 취지로 공공기 에서 주최하는 설계VE경진 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 을

거둔 업체는 설계VE추진능력이 높다고 이 타당하다.따라서 발주청은 VE를 활성화할

목 으로 필요시 이러한 기 에서 주 한 설계VE경진 회에 입선한 업체에게 가 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재 이러한 가 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설계 PQ가 으로 부여

하고 있어 설계업을 하지 않는 VE 문업체에게는 이 이 없다.설계VE용역이 활성화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해서 발주청에 따라 PQ가 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② VE 역량 평가에 한 가 (VE사례,기술기사,연구논문)

재 사업책임기술자(VE분야)가 VE 문성이 거의 없는 자가 VE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

은 것이 실이며 한 VE 원들이 VE의 기본 차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설계검토 정도로 VE를 잘못 이해하고 추진되는 사례가 많다.이러다 보니 VE서비스를 받

는 발주청도 VE의 효과에 해 아직 확신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설계자문심의와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VE는 비단계,분석단계,이행단계 등 단계 단계에 따른

VE도구를 활용하여 활동을 극 화하고 기능분석,품질모델,LCC분석,성능분석 등 특수

기법이나 도구를 사용하고 기존에는 하지 않는 조직 이며 체계 인 워크샵을 통하여 이

해 계자,사용자 심으로 문제해결 안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다.따라서 사업책임

기술자(VE분야)는 VE 문가로서 각종 VE수행사례 련 연구실 을 낼 수 있는 문가

를 우수한 VE 문가로 평가할 수 있다.VE 원의 다양한 VE수행사례 련 연구실 이

있을 경우 VE 의 역량이 극 화된다고 단되어,연구발표실 이나 VE사례발표, 련 기

술기사 등의 실 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③ 부실용역업자 기술자 감

설계VE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한 감 을 반 하 다.

④ 평가배 의 변동성 부여

본 과업의 성과물 별첨으로 제시된 표 입찰안내서 평가기 의 경우 발주청

에서 설계VE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 모델로서 제시하는 것이

다.제안한 배 의 경우 발주청의 재량에 따라 설계VE 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20%의 범 안에서 조정하여 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 세부평가기

에 해 조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 91 -

3. 술 안  

기술제안서의 경우 실질 인 VE수행에 한 내용을 수록하도록 기존의 평가기

을 세분화하 으며 기술제안서의 배 의 경우 용역규모에 따라 변동성을 부여하

여 사업수행능력과 기술의 한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 다.

1) 계VE 수행계  합리  평가  한 항목 

기존의 수행계획서의 평가항목은 포 인 평가내용으로 객 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우

며 설계회사에나 합할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기술향상 부분의 평가배 이 과다한 부분

이 있다.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신공법,기술향상 부분의 비 을 이고 성

공 인 VE수행을 해 보다 필요하다고 단되는 과업수행의 이해도,VE 운 리계획

을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하 으며 과업의 수행계획의 경우 VEJobPlan과 VE워크샵

의 정성을 구체 으로 명기함으로서 합리 인 설계VE수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 다.

한 VE책임자 분야별 책임자의 VE이해도와 과업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하여 별도의

VE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에 한 발표 인터뷰 실시를 제안하 다.발주청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인터뷰, 리젠테이션,평가 원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 다.

2) 과업수행 해도

과업수행을 해 과업의 배경 목 에 한 이해도를 평가한다.특히 과업과 련된 이

해 계자(발주자,사용자,시설 리자,주민 등)의 요구사항에 한 악 과업에의 용

방안을 평가한다. 한 과업수행에 있어 발생가능한 문제 을 분석하여 효과 인 책 수립

방안을 평가한다.

한편,최근 수행한 3개 VE수행 경험에 한 간략한 요약정리(Reference)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용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단하여 용키로 하 다.이러한 과

정을 통하여 VE수행경험이 많은 역량있는 VE 문가 선임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평가항목  부 평 가 내 용

가. 과업 행 환경분 의 

 과업내용과 주자의 요구사항 악 

 사용자  시 리자의 요구사항 악

 주민 등 이해 계자의 요구사항 악

나. 상   책의 
 단계별 상  도출

 안의 시

다. 사 VE 행경험  3개 VE 행내용( 주청, 계자 명시)

[표 24] 안  과업 행 이해도 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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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E  운 리계

설계VE용역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의 의견이 반 된다.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취합,성공 인 과업수행을 해 이해 계자들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

방안을 제시하며 공동도 을 통한 분야별 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한다.

평가항목  부 평 가 내 용

가. 인원 입 계획의 

 인원 직 등 한 조직구

 VE 구 원의 

 Joint Venture 구   구 원 역할 분담의 

나. 각 계자 참여계획  커뮤

니 이션 실행의 

 주청 담당자 참여계획  커뮤니 이션 행 법의 

 원 계자 참여계획  커뮤니 이션 행 법의 

 주민 등 이해 계자 참여계획  커뮤니 이션 행 법의 

 사용자  시 리자 참여계획  커뮤니 이션 행 법의 

다.  활동계획 
  활동 일 계획의 

 보 집 계획의 

[표 25] 안  VE 의 운 리계획 부항목

4) 과업수행계

VEJobPlan 용시 기존의 JobPlan의 창의 인 변화를 통하여 해당 과업수행

에 있어 실질 인 성과를 유도하는 JobPlan에 한 평가를 한다.기존의 VE의

경우 많은 부분이 이러한 VE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별 동작업능력 향

상을 한 VE워크샵의 활용 결과반 계획을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부 평 가 내 용

가. VE Job Plan의 
 실질 인 Job Plan ( 단계, 분 단계, 실행단계) 시  

행계획의 

나. VE 워크샵 계획의  별 동작업능 의 극 를 한 VE 워크샵 계획의 

다. 계이행  결과  계획의 
 이행단계의 

[표 26] 안  과업 행계획 부항목

5) 과업수행

성공 인 과업성과를 도출하기 하여 이해 계자 요구사항에 한 분석방법,

비용/성능/가치에 한 분석방법,소 트웨어 기타 장비의 극 인 활용방안에

해 제시하여야 한다.특히 비용/성능/가치에 한 분석방법에 해서는 이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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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용사례와 용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등을 언 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부 평 가 내 용

가. 각 계자 요구사항 분

법의 

 주청 요구사항의 분 법의 

 사용자  시 리자 요구사항 분 법의 

 주민 등 이해 계자 요구사항 분 법의 

나. VE분 단계/분 법  분 법 ( 능, 능, 가치평가) 

다. LCC 분 법의  LCC 분 법의 

라. VE 행  한 자료 활용계

획의 

 자료의 활용과 보 장  VE 행  한 소 트웨어의 활용에 

한 계획의 

[표 27] 안  과업 행 법 부항목

6) 신 술, 신공  도   용 안 시

평가항목  부 평 가 내 용

상 공사(시 )에 한 신

․ 신공법 도입  활용 안 

시

 건 에 하여 용할 신 이 있는 경우 신 내용  상

는 결과 여부

 국내외의 용사 를 본 사업에 용할 경우 그 계획의  여부 

[표 28] 안  신  신공법 도입  활용 안 시 부항목

7) 술향상  계 개 안 시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상 공사(시설물)에 한

기술향상 설계 개선 방안

제시

 경제 인 기술향상 설계개선 방안평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창의 이고 효율 인 개선

방안

 기술향상 설계개선방안의 실 가능 용성

[표 29] 안  향상  계 개 안 시 부항목

8) 사업책 술   야별 책  역량 평가

설계VE용역에 한 VE 리더와 분야별 책임자의 과업이해도와 업무진행능력

을 평가하기 하여 사 에 간단한 과업수행방법 수행 략 등에 해 인터뷰를

실시한다.단,추가 인 업무부담을 가 시키지 않기 하여 발주청에서는 해당 인

터뷰를 한 자료 제공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사 제한하며 이를 통하여 사업수행

능력기술서상에서 제시한 참여기술자의 자격 역량을 간 으로 단할 수 있

을 것이다.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평가하기 해서는 기술제안서 평가 원회에서

간단한 발표 질의응답 평가로 운 하면 될 것이며 이는 발주청이 선호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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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운 하면 될 것이다.

1억 9천만원 미만의 용역에 해서는 기본 으로 VE책임자에 한 인터뷰를 실

시하지만 발주청에서 필요시 분야별 책임자에 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항목  부 평 가 내 용

사업책임 자  분야별 책

임자 역량 평가
 인 뷰나 주청이 하는 평가 식 로 평가 가능

[표 30] 안  사업책임 자  분야별 책임자 역량평가 부항목

4. 타 사항

이러한 사업수행능력기술서와 기술제안서를 포함한 발주시기 입찰종류에

해 간단히 언 하고자 한다.

재,실무자들이 VE를 어느 단계에 어떠한 로젝트 형태에 발주하여야 하는

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와 같은 VE발주는 아래에서 제시한 해당 로젝트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설계용역(설계,시공 분리발주)기본설계 1회,실시설계 1회

-설계감리용역 상 -설계감리용역내 기 포함

-CM용역 -기본설계 1회,실시설계 1회

-턴키설계 -입찰안내서 작성 1회,실시설계 격자 선정후 1회

- 안설계 -입찰안내서 작성 1회,사업시행자 선정후 1회

-BTO/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회,우선 상자 선정후 1회

아울러 효과 인 VE가 되기 해서는 발주시기는 설계가 30～50% 정도 진행된

시 이 바람직하다.설계가 완성된 이후 특히 실시설계 마지막 단계에서의 VE는

효과가 매우 하되며 아이디어를 창출하더라도 박한 시간과 제약조건 등으로

아이디어의 실 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VE가

수행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원설계자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효과 인 VE수

행이 어렵다.설계가 완 히 결정되기 이 설계를 변화하기 쉬운 시 에 설계VE

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발주청과 로젝트의 특성상 설계안이 도출되는 시기가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발주청의 재량에 따라 발주시기를 조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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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  

설계VE과업 낙찰자 선정을 해서는 먼 규모 용역,소규모 용역 등으로 용

역규모에 따른 선정기 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단,본장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기술서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평가기 은

설계VE검토를 하는 기 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가기 인 5천만원과

정부조달 정 상 액인 1억 9천만원을 기 으로(제2장 제2 참조)총 3가지의

평가기 을 구분하여 제안하 다.

따라서 용역규모 5천만원 이하에서는 사업수행능력과 기술제안서와 기술 리젠

테이션을 실시하고 가격을 고려하여 수행업체를 선정한다.5천만원 이상 용역의

요한 사업에 해서는 신용도가 포함된 사업수행능력과 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이러한 선정방법의 구분을 통하여 참여업체의 비효율 인 업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입찰평가의 간소화를 꾀할 수 있다.

낙찰자 선정은 일반 으로 가격보다는 기술이 요한 VE의 특성상 가격을 가지

고 경쟁하여 최 가 형태로 입찰하기 보다는 기술을 보다 요시할 수 있도록 기

술 가격을 7:3 는 8:2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이러한 비율의 결정은 발주청

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 과  계   과

본 과업에서 제안한 평가기 을 통해 기존의 설계VE용역에서의 무분별한 무자

격자에 한 입찰을 제한하며 실질 VE를 유도함으로써 VE 문가에 한 우

바람직한 VE문화를 정착시킬수 있을 것이다. 한 VE교육의 활성화로 발

VE수행이 가능해지며,이러한 우수한 VE인력들의 참여로 인해 막 한 산을

감하고 로젝트의 가치를 극 화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국내 설계VE의 발

을 통해 반 인 건설사업 리 기술력이 향상되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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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VE 과업지시

1 과업지시  사 사

국내에서 기존에 발주된 설계VE과업지시서를 분석하여 효율 인 과업지시서의

작성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며,사례의 상은 국방시설본부,부산도시공사,SH공사,

교육청 등에서 발주된 내용이다.

1. 시 본 (00 사 계  경  검  용역, 2006.12)

1) 용역수행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 용

건설VE매뉴얼,건설VE운용기법(건설교통부 2000.9),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한 시행지침(건설교통부 2005.12.23),설계VE업무매뉴얼 & 공공건설사업VE 용

사례집(2006.2),구조 시설기 에 한 규칙,기타 건설교통부, 련기 는 "

갑"에서 제정한 련지침 기 ,표 시방서 등

3) 원  격

가.건기법시행령 제4조기 에 의한 고 기술자 이상(특 기술자,건축사,기술사

는 CVS,AVS등 -가산 있음.)

나.본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

4) 원  규

가.설계VE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정하게 제안

나.소방분야,통신분야,조경분야 등의 기술자와 견 문가를 포함하여 결정

5) 업

가.각종 계획과의 합성 는 부합성 여부 검토

나. 련계획 계산 기 (시방서,지침,법규 등) 용의 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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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공법 사용재료의 합성 검토

라.구조물의 해석방법 결과의 합성 검토

마.시공성 유지 리의 정성 확인

바.구조기 설정의 정여부 검토 확인

사.구조계산의 정여부 검토 확인

아.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 정여부

자.설계자료,기 ,계산,도면,시방서,재료,장비,설비 등이 장특수성 조

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지도

차.설계도서의 락,오류,불명확한 부분에 한 확인

카. 산용 로그램을 련법에 따라 도입,등록 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 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확인

타.도면작성의 정성 검토(설계용역 과업지시서와 일치여부 등)

.부속/부 시설 설치의 정성 검토

하.기타 “갑”에서 요구하는 추가과업

6) 

가.설계VE활동일지

나. 계 회의록

다.기타 “갑”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설계VE책임자는 익월 5일 이내에 월 주요추진실 과 월 추진계획을,매

주월요일15시 이내에 매주 주 추진실 과 주 추진계획을 “갑”의 담당자

에게 제출

마.본 용역 완료시 설계VE제안서,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공일 에 제출

-설계VE제안서 :10부

-설계VE사례집 :10부

-CD-ROM :1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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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업  사항 는 사항

가.건축

-평면과 단면 정성

-부분상세도 정성

-창호 기타부분 상세도

나.토목

-부지정지 토공설계의 정성

-도로 배수설계의 정성

-상수.하수도 설계의 정성

-구조물 설계의 정성

-포장 주차장계획의 정성

-조경 설계의 정성

다.기계

-장비일람표의 정성

-각 설비 계통도 평면도 정성

-기계설비 자동제어 설계의 정성

라. 기,소방,통신

-인입 배치도 정성

-계통도 정성

-평면도 상세도 정성

2. SH공사(동남  통단지 신 공사 계VE용역, 2007.3)

1) 용역수행 간

착수일로부터 87일간(약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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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한 시행지침(건설교통부 2005.12.23),서울특별시의

표 시방서,우리 공사의 표 시방서 건설 련 설계기 ,유 기 (건기법에 규

정된 발주청)의 건설 련 설계기 ,설계VE매뉴얼,운용기법 등( 련학회,건기연

등 소 자료)

3) 원  격

건기법시행령 제4조기 구성원의 투입규모 이상의 등 을 가진 자,과업수행

시 특정분야에 문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세부분야에 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우리 공사의 사 승인을 얻어 설계VE 원으로 구성하여 업무 수행토록 한

다.

4) 원  규

설계VE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포함하여 상주인원 (건축분야 특 (건축사)1,

특 1,고 이상1등)3명 비상주인원(토목(특 ),기계(특 기술사),소방(고 ),

기(특 ),통신(고 ),조경(특 )각각 1명이상)투입하여야 한다.

5) 

가.설계VE활동일지

나. 계 회의록(회의는 일주일에 1회 매주 수요일 실시)

다.기타 우리 공사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착수계 각종보고서는 발주청으로 제출

마.설계VE책임기술자는 " 비-분석-실행"의 각 단계마다 추진한 설계VE와

련된 업무내용과 성과품 [설계VE의 성과는 가능한 계량되어질 수 있도록 작

성]작성,보고,제출해야 한다.

바. 리더는 주간보고/월간 보고를 용역회사 표자 명의로 우리 공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사.본 용역 완료시 설계VE와 련된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

-월간보고서 각10부

-최종 설계VE보고서 :각3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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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VE제안 검토,승인서 :10부 이상

-설계VE업무일지 :2부

-출근부,근무 상황부, 계회의록(원본포함)

- CD-ROM :10매 이내

6) 과업  사항 는 사항

가.당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각각의 장단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향 이와 련된 객

인 자료

나.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 는 련 시방서 등

다.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본 사업비에 미치는 분석

자료

라.제안을 채택할 경우 우리공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견

마.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향에 한 추측

바.제안이 설계 는 시공에 미치는 향

사.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아.각종 심의 설계검토서등의 실시 설계시 반 여부

자.실시 설계시 작성되어지는 설계도서간의 합성

3. 청(경 청 고강고  신 공사 계  경  검 ( 계

VE), 2006.11) 

1) 용역수행 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일 + 15일

2) 용

공공청사건설기 등에 한 규정 규칙,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 ,건축,

설비공사 표 시방서,신․재생에 지설비의 지원/설치/ 리에 한 기 ,건축물

의 에 지 약 설계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기 ,기타 건설공사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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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정(건설기술 리법, 력기술 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법 등)

3) 원  격

건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 2기 에 의한 기술자(책임자는 건축사 는 기술사

CMP자격증 소지자)

4) 원  규

가.책임자(수석감리사):건축분야 1명

나.구성원(감리사):건축분야(건축사)1명,기계분야(기술사)1명, 기분야(기술

사)1명,통신분야(산업기사)1명,소방분야(기사)2명,부 토목분야(기술사)1명,

조경분야(기사)1명 등 9명이상 으로 구성

5) 업

가. 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한 사 검토자료 비

다.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검토조직의 구성

라.설계 계획안의 정성 검토 안제시

마.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합성 검토 안제시

바.신공법,특수공법 용성 검토 안제시

사.공사기간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정성 검토

아.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6) 

가.근무 상황부 근무일지

나.기본 실시설계자와 의사항 기록부

다.각종 보고서

라.설계도서(내역서,수량산출,단가산출,도면 등)검토한 근거서류

마.기타 필요한 서류

바.본 용역 완료시 설계VE와 련된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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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A4복사지):10부

-CD-ROM :3매

7) 과업  사항 는 사항

가.당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설명,각각의 장단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향 이와 련된 객

인 자료

나.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 는 련 시방서 목록

다.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본 사업비에 미치는 분석

자료

라.수정설계의 비용,시험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견

마.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향에 한 측

바.제안이 설계 는 시공에 미치는 향

사.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이와 같은 발주청별 설계VE과업지시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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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 용역 간 용 구 원의 자격 구 원의 입규모 업  범 출 류 과업의 부사항

국 시 본부

( 군, 공군)

착 일로부

60일간

1. 건 VE매뉴얼, 건 VE운

용 법 (건 통부 

2000.9)

2. 계의경 등검토에

한시행지침 (건 통부 

2005.12.23)

3. 계VE업 매뉴얼 & 공

공건 사업VE 용 사

집(2006.2)

4. 구조  시 에 한 

규칙

5. 타 건 통부, 

 또는 "갑"에  한 

지침  

6. 표 시  등

1. 건 법시행  4조

에 의한 고 자이상 

(책임자는 건축사, 

사 또는 사로 함.) - 

군

2. 건 법시행  4조

에 의한 고 자이상 

(책임자는 건축사, 

사 또는 CVS로 함.) - 

공군

3. 건 법시행  4조

에 의한 고 자이상 

(CVS, AVS, 건축사, 

사, 특 자-가산

있 .) - 국 시 본부

4. 본 계를 행하는 계 

용역업체에 소속 지 않

자로 구

1. 계VE책임자  분야별 

책임자를 하게 안

2. 소 분야, 통신분야, 조

경 분야 등의 자  

견  가를 포함하여 

결

1. 각종 계획과의 합  또

는 부합  여부 검토

2. 계획  계산 (시

, 지침, 법규 등) 

용의 합  검토

3. 용공법  사용재료의 

합  검토

4. 구조 의 해 법  결

과의 합  검토

5. 시공   지 리의 

 인

6. 구조 의 여부 

검토 인

7. 구조계산의 여부 검

토 인

8. 구조계산 결과 계도면 

 여부

9. 계자료, , 계산, 도

면, 시 , 재료, 장 , 

 등이 장 특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인  지도

10. 계도 의 락, 류, 

불명 한 부분에 한 

인

11. 산용 로그램  

법에 라 도입, 등록 

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

지  사용 로그램의 검

증 후 사용여부 인

12. 도면작 의  검토

( 계용역 과업지시  

일치여부 등)

13. 부속/부 시  치의 

 검토

14. 타 “갑”에  요구하

는 추가과업

1. 계VE 활동일지

2. 계 회의록

3. 타 “갑”의 담당자가 

요하다고 인 하는 

류

4. 계VE 책임자는 익월 5

일이내에 월 주요추진

실 과 월 추진계획 , 

매주 월요일 15시 이내에 

매주 주 추진실 과 

주 추진계획  “갑”의 

담당자에게 출

5. 본 용역 료시 계VE

안 , 사 집 등의 

과품  작 하여 다 과 

같이 공일 에 출

 - 계VE 안  : 10부 

 - 계VE 사 집

1. 건축

 - 평면과 단면 

 - 부분상 도 

 - 창   타부분 상

도

2. 토목

 - 부지 지  토공 계의 

 - 도로  계의 

 - 상 . 하 도 계의 

 - 구조  계의 

 - 포장  주차장계획의 

 - 조경 계의 

3. 계

 - 장 일람표의 

 - 각  계통도  평면

도 

 - 계   자동 어 

[표 31] 주청별 계VE 과업지시  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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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 용역 간 용 구 원의 자격 구 원의 입규모 업  범 출 류 과업의 부사항

한국농 공사
지 일 지

(약 2개월)
- - -

1. VE실  용사 집 간

 - 상사업지구  통

한 시 별/ 계단계별 

VE 활동 (work-shop) 

행

   시 별( 시   

조 시 ) - 1case 

행

   계단계별(타당 조사 

 본계획단계, 부

계단계) - 1case 행

 - 사 분  통한  

도출  ․보

   계VE활동 추진 차  

 부 등의 법론

에 한 여부  

 도출

   도출  에 한 

1. VE 활동(Work-shop) 2

회 행  결과 표

2. 최종 표 1회

3. 보고  5부  CD 1조

1. 안 를 허 나 단  상

로 작 해 는 안 며, 모든 

재 사항  객 로 입

증할  있어야 하고, 입증  

못하거나 허 로 작  사

실이 견  경우에는 심사

상에  외함

2. 안 의 내용  객 로 

입증할  있는 자료는 

안 의 별첨 로 출하여

야 함

3. 안  작 시 여러 안  

안할  있 나 드시 장․단

 게재하고 1개안  채택

하여 그에 한 명 한 이

를 명시하여야 함

4. 계약 후에도 안 의 내용이 

허  작 한 사실이 견

거나 안  내용  충족시

키지 못할 경우 안사는 일

체의 손해 상 책임  야 

함

5. 타 요하다고 단 는 경

우 양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 할  있 며,보조자료는 

별도로 출할  있

6. 출  안 의 내용  주

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

경할  없 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7. 주  안내용에 한 

인  하여 추가자료 요

청 또는 지실사를 할  있

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하여야 함

8. 주 이 요시 입찰참가

자에 하여 추가 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있

며, 이에 라 출  자료는 

안   동일한 효  가

짐

9. 출  안 는 일체 환하

지 않 며, 본 안과  

일체의 소요 용  입찰참가

자의 부담 로 함

[표 32] 주청별 계VE 과업지시  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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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착 일로부

30일간

1.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 한

시행지침 (건설교통부

2005.12.23)

2.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

사 표 시방서 설계기

3.콘크리트 구조 설계기 ,

콘크리트 표 시방서

4.건설공사 련 법령 규

정(건설기술 리법 등)

5.건설공사 품질 규격

리실무 편람

6.건설기술개발 리등에

한 운 기

7건설공사의 안 ,환경등에

한 법령 규정

8.기타 건설교통부 설계VE

업무 매뉴얼 (발간번호

11-1500000-001596-001

1.건기법시행령 제4조기

에 의한 고 기술자이상

(책임자는 건축사,기술

사 는 CVS로 함.)

2.과업수행 시 특정분야에

문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세부분야에 문가

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설계VE용역자의 소속이

아닌 외부 문가 는

문업체가 과업의 일부

를 수행할수 있다.다만,

투입인원 비 50%를

과시 공사의 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설계VE책임자(기술사,

건축사,CVC)와 건축계

획분야(특 기술자),건

축시공,건축구조,토목

조경,기계설비, 기

통신분야(각각 고 기술

자)를 1명이상 투입하여

햐 한다.

1.원가 감 는 설계품질

을 높일 수 있는 설계

안 발굴

2.시공성 개선 는 실질공

사비를 일 수 있는

Detail이나 공법발굴

3.공사기간 단축방안 제시

4.기존 설계에서 해결치 못

하고 있는 취약분야 설계

개선

5.신기술,신자재 등 용

으로 시공품질 향상

6.마 는 제도 측면

과 연계한 개선의견 수렴

등

1.과업수행 추

계VE수행

단계, 간

로 구분)

2.분야별 설계

자의 명단

서,담당업

3.설계VE워

행계획

4.기타 필요한

5.본 용역 완

같이 공일

-설계VE제

-설계VE업

(원본포함)

-출근부,근

회의록(원본

-기타 공단

료 1식

-각종 제출

을 수록한

매

한국도로공사

VE경진 회

착 일로부

39일간
- -

1. 심 있는 개인 는 회

사 명의로 을 구성하

거나,공동으로 참가(최

소 분담 률 30%)가능

2.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근무 인 자로 참가는

직원 만으로 구성된

는 상기 과 공동참

가(최소 분담률 30%)

가능

1. 산범 내에서 다양한

안 도출 용이

2.신재료,신기술 신공

법 반 용이

3.설계자가 보지 못한 사항

을 제3의 문가 견지에

서 검토하여 가치 향상

4. 련기술자의 다양한 기

술정보 제공 활용

1.설계VE제안

2.설계VE제안

3.설계VE제안

서 1부

[표 33] 주청별 계VE 과업지시  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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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착 일로부

87일간

(약3개월)

1.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 한시

행지침 (건설교통부

2005.12.23)

2.서울특별시의 표 시방서

3.우리공사의 표 시방서

건설 련 설계기

4.유 기 (건기법에 규정된

발주청)의 건설 련 설계기

5.설계VE 매뉴얼,운용기법

등 (련학회,건기연 등 소

자료)

1.건기법시행령 제4조기 구

성원의 투입규모 이상의

등 을 가진자

2.과업수행 시 특정분야에

문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세부분야에 문가의 검토

가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

의 사 승인을 얻어 설계

VE 원으로 구성하여 업

무 수행토록한다.

1. 설계VE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포함하여 상주인

원 (건축분야 특 (건축

사)1, 특 1, 고 이상1

등)3명 비상주인원(토목

(특 ),기계(특 ,기술사),

소방 (고 ), 기(특 ),

통신 (고 ), 조경(특 )

각각 1명이상)투입하여햐

한다.

-

1.설계VE활동

2. 계 회의록

에 1회 매주

3.기타 우리공

필요 하다고

4.착수계

주청으로 제

5.설계VE책임

-분석-실행

추진한 설

업무내용과

VE의 성과

되어 질수

성,보고,제

5. 리더는 주

를용역회사

우리공사에

다.

6.본 용역 완

련된 성과

제출

-월간보고서

-최종 설계

30부

-설계VE제

인서 :10부

-설계VE업

-출근부,근

회 의록

- CD-ROM

한주택공사

VE경진 회

착 일로부

48일간

(1.5개월)

- -

1.제한없음 (단,VE 을 구

성하여 명의로 참여)

2. 표자를 포함한 원수는

최 15명이하

3.경진 회 상지구 용역

설계업체 소속인 자가 VE

표자로 참여하는것은

불허

4.주공직원 참여 불허

1.모든 공종과 분야를 상

2.설계도서 이외의 부분에도

개선사항 제시 가능

1.설계VE제안

2.설계VE제안

[표 34] 주청별 계VE 과업지시  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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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기본 실시설계

용역완수일

+15일

1.공공청사건설기 등에

한 규정 규칙

2.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

3.건축,설비공사 표 시방

서

4.신,재생에 지설비의 지원

/설치/ 리에 한 기

5.건축물의 에 지 약 설계

기

6.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

부시행기

7.기타 건설공사 련 법령

규정 (건설기술 리기

법, 력기술 리법,정보

통신공사업법,소방법 등)

1.건기법시행규칙 제34조의

기 에 의한 기술자(책임

자는 건축사 는 기술사

CMP자격증 소지자)

1.책임자(수석감리사)

:건축분야 1명

2.구성원(감리사)

:건축분야(건축사)1명,

기계분야(기술사)1명,

기분야(기술사)1명,통신

분야(산업기사)1명,소방

분야(기사)2명,부 토목

분야(기술사)1명,조경분

야(기사)1명 등 9명이상

으로 구성

1. 상공사의 설계자료 수

집

2.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한 사 검토자료 비

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추

진계획 검토조직의 구

성

4.설계 계획안의 정성 검

토 안제시

5.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

의 합성 검토 안

제시

6.신공법,특수공법 용성

검토 안제시

7.공사기간 공사비(생애

주기비용)의 정성 검토

8.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1.근무상황부

2.근무일지

3.기본 실

의사항 기록

4.각종 보고서

5.설계도서(내

출,단가산출

한 근거서류

6.기타 필요한

7.본 용역 완

와 련된

하여 제출

-최종보고

10부

-CD-ROM

[표 35] 주청별 계VE 과업지시  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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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국내 발주청별 설계VE 과업 지시서를 분석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용역수행기간은 1개월에서 3～4개월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부분이

실시설계VE업무 수행일을 기 으로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용기 은 모든 사례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한 시행지침인 비단계,분석단계,실행단계의 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셋째,구성원의 자격기 은 사업 책임기술자의 경우 기술사,건축사,CVS,AVS,

CMP,박사 등으로 과업을 체계 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규정하 으며,참

여기술자는 각 분야별로 건기법시행령4조 기 에 의한 해당 등 별 기술자로 규정

하 다.

넷째,구성원의 투입규모는 사업 책임 기술자(VELeader)를 심으로 건축,토

목,조경,기계,소방, 기,통신 등 분야별로 1인 이상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설계VE수행자가 정 인원을 산정하여 투입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

다섯째,업무범 는 모든 사례가 설계VE를 통한 다양한 업무 수행효과를 요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과업의 세부사항 유의사항에서는 설계VE 수행결과에 따른 안별

객 근거자료,시공의 실제 가능성 여부,생애주기비용 등에 미치는 향 분석

자료 등 신뢰성 있는 성과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행 과업지시   

앞서 분석한 국내 설계VE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 내용을 심으로 행 과업

지시서 내용상의 문제 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수행 간

부분의 사례가 과업 지시서에서 다양한 설계VE업무범 를 규정하 으며,특

히 과업의 세부사항 유의사항에서는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까지 요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와 같은 발주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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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충분한 용역수행기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부분은 설계자의

기능이며 VE는 제안하고 설계자가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구사항은 제외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반드시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는 설계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이다.

2. 계VE 참여 술  격

설계VE 수행자 투입인력의 자격기 은 상당히 요한 부분이다.따라서 해당

로젝트의 특성이나 규모,공사의 난이도 등을 반 하여 정 자격기 을 규정하

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를 들어 특정분야는 기술사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특히 VEJobPlan에 해 이해도가 높고 리딩 능력과 설계자,발주청

담당자,이해 계자간 의사소통을 극 화시키고 시 지를 이끌어 내는 역량있는

리더의 투입은 성공 인 VE를 한 핵심 인 요소이다. 한 건축분야와 토목

분야는 그 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발주청에 따라 이를 충분히 반 하는 것이 합리

일 것으로 단된다.

3. 원  규

부분의 사례가 용역 가 로젝트 특성을 충분히 반 하지 않고 투입규모

를 산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구성원의 투입규모는 설계VE수행에 따른 투입비용과 한 계에 있으므로

용역 가, 로젝트 특수성,난이도 등을 종합 으로 반 하여 규정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라고 단된다.

4. 계VE 업   과업 사항

부분의 사례가 설계VE업무범 과업 세부사항을 용역수행기간과 용역

가에 비해 볼 때 모든 내용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단

된다.따라서 로젝트 특성을 반 한 정수 의 업무범 를 규정하는 것이 합리

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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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리  과업지시  안

앞서 도출된 문제 을 개선하여 발주자 설계VE수행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

리 과업 지시서를 제시하고자 한다.과업지시서는 과업의 목 ,과업의 범 ,

용기 등,설계VE조직 구성원의 자격 투입기 ,세부 설계VE업무 수행,용

역변경 조건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 다.

1. 과업  목

VE는 설계에서 락된 것을 고치거나 설계자가 만든 계산서를 검토하는 업무

가 아니라,기능 근을 통하여 불합리함을 바로잡는 것이며,품질을 리하는

활동이 아니라 보다 창조 인 아이디어의 발상을 통한 문제의식의 해결이라는 측

면에서 근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원가 감이나 구조안 성 등 어느 한 측면

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과업의 목 은 ○○○○등 ○○○○사업의 기본(실시)설계에 한 경제

성 등 검토(이하 “VE활동"이라 한다)를 시행함으로써 기능향상,원가 감,구

조 안 성 품질확보를 통하여 가치향상을 추구함을 목 으로 한다.”

2. 과업  

설계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발주청 공사의 특성,난이도에 따라 용역기

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가.설계VE용역 상 :○○○○등 ○○○○사업의 기본(실시)설계

나.설계VE용역기간 :계약일로 부터 ○개월

다.용어의 정의

-“설계VE(Value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여 최 의 가치를 높이기 해 설계내용에 한 경제성

장 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다만,생

애주기비용 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에서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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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VE담당자”라 함은 설계VE책임자와 원 선정을 주 하며,설계VE활동

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검하고,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리하는 ○○

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설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설계VE 수행자”(이하 “을”이라 한다)라 함은 설계VE업무를 수행하기 해

“발주청”과 설계VE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설계VE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 업무의 수행을 한 제반

비사항과 정보수집 분석업무를 주도 으로 수행하며 VEJobPlan,즉

기능분석,VE워크샵 진행능력,품질모델,LCC분석능력 등 VEJobPlan을 실

제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각 종 기법에 한 이해도가 높으며 VE ,이해

계자,설계자,발주청 담당자 등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 지효과를

극 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VE 원”(이하 “ 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내용서 계법령에

따라 설계VE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3. 용  등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 규정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등에 따르되 과업

수행 련규정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

청과 의하여 용토록 한다.

가.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한 시행 지침(건설교통부 2005.12.23)

나.설계VE업무매뉴얼 ＆ 공공건설사업VE 용 사례집(2006.2)

다.건설VE매뉴얼,건설VE의 운용기법(건설교통부 2000.9)

라.건설교통부, 련기 는 “발주청”에서 제정한 련 지침 기

4. 계VE 직 원  격  

1) 사항

가.설계VE조직은 담당자,책임자(VELeader), 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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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을”은 본 과업의 성공 인 수행을 해 설계 VE 련 자격과 능력 있는 기

술자를 설계 VE조직에 우선 으로 배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다.설계VE조직의 책임자와 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

당자는 필요시 설계VE임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 할 수 있

다.

2) 계VE 직 원  격  

가.구성원의 자격은 건기법시행령 제4조 기 에 의한 고 기술자 이상으로 한

다.

나.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

다.

다.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VE 리더

-CVS(국제공인VE 문가),AVS(국제공인VE 문가)

-건설기술경력 15년 이상의 특 기술자로서 설계VE수행경력이 있는 자

-기술사,건축사로서 설계VE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VE 원

-건기법시행령 제4조 기 에 의한 고 기술자 이상자

-발주청의 소속직원 분야별 문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

역 등)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계VE 직 원  규

가.건설공사의 성격 특성에 따라 설계VE용역 시 설계VE책임자와 분야별 책

임자를 정하게 조직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나.본 과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소방,통신,조경분야 등의 기술자와 견

문가 등을 포함하여 투입 인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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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VE업  수행

1) 사항

가.“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하여 신의․성

실의 원칙을 수하여야 한다.

나.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한 이견이 발생하 을 때에는 발주청과 “을”이 의

조정하여 시행한다.

다.“을”은 본 과업지시서 특별과업 내용,건설VE매뉴얼과 건설VE의 운용기

법(̀00.9.건설교통부),설계VE업무매뉴얼 ＆ 공공건설사업 VE 용 사례집

(2006.2),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지침(건교부 고시 제2005-448호 2005.12.23)등

을 철 히 숙지하여 설계VE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장조사,설계

자 의견청취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

여야 한다.

마.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

사항은 발주청과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에 조하여야

한다.

바.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한 시행지침

제8조 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자 1인 이상을 VE 에 포함시켜 각 단계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계  경 등(VE) 검 업  차  내용

가.설계VE 업무는 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

(Post-Study)로 나 어 실시한다.

나. 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설계VE 활동계획 수립, 장조사

련 자료의 수집 등을 분석단계의 VE워크샵 실시시 충분한 사 정보를 수

집하여야 한다.

다.분석단계에서는 반드시 세미나실,회의실 등에서 VE 체가 한자리에 모여

VE워크샵을 실시하며 이 워크샵에서 정보수집,기능분석,아이디어의 평가,

안의 구체화,제안서의 작성 발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설계 안에 한 의견과 취지를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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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안의 구체화 제안서 작성은 안 성,내구성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 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에서 행

한다.단,생애주기비용의 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

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 비용의 에서 행한다.

-VE 이 요청하는 시 에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VE 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 감액과

“나”항과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3) 계VE에  안  내용

설계VE조직은 <별첨2>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첨3> 서

식의 생애주기비용 감․가치향상 제안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당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각각의 장․단 ,기능이 변경된 경

우 그 타당성,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향 이와 련된 객

인 자료

나.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향에 한 측

다.제안사항이 설계 는 시공에 미치는 향

라.기타 제안의 우수성 타당성을 입증/ 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4) 계VE 직  업  

가.설계VE용역 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한 사 검토자료 비

다.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검토조직의 구성

라.설계 계획안의 정성 검토 안 제시

마.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합성 검토 안 제시

바. 용공법 사용재료의 합성 검토 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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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공법,특수공법 용성 검토 안 제시

아.공사기간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정성 검토

자.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5) 착수계 신고   타  

가.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청

에 제출하고,건교부 고시(제2005-448호 ‘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 한시행지침’)

에 따라 설계자가 제시하여할 자료가 설계VE 에 제공된 후 과업수행을 개

시한다.(단,수행기간은 본 사업 기본(실시)설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

나,그에 따른 공기의 연장이나 용역 가의 조정 등은 발주청과 의하여 조

정 결정한다)

-과업수행계획서 ( 정공정표 포함)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기술자격증 사본,경력확인서,재직증명서) 인력투

입계획

-보안 책 보안각서(참여자 원 서명)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구체 인 과업추진 일정,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제출하고 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나.발주청은 “을”에게 VE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를 각각 1부씩 제공하여

야 한다.

다.“을”은 용역계약기간 완료 7일 에 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제반서류를 비

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을”은 용역계약기간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공기한 연기원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 근    

가.담당자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검할 수 있고,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

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해서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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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10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한

교체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을”은 조직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 에 발주청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을 하

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교체되는 조직구성원의 기술자격은 종 조직구성

원의 자격보다 동등 는 이상이어야 한다.

다.“을”의 설계VE책임자,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자는

용역을 일시 지시킬 수 있다.

라.설계VE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서명 날인하여 사

무실에 비치,운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본 용역 완료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VE활동일지

- 계 회의록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을”과 의된 서류

7) 보고  

가.“을”은 과업에 따라 설계VE수행 차 상의 Job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

법의 활용실 이 포함된 「설계VE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이러

한 검토 과정과 「설계VE제안서」의 결과 간에는 서로 인과 계가 이해되

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나.설계VE책임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VE제안서를 검토 과업별로 제출

하여야 하며,설계VE보고서의 성과는 가능한 계량되어질 수 있도록 작성 하

여야 한다.

-설계VE제안 취지 배경

-설계VE검토기법 활용사항

-제안내용의 기 효과

-참여기술자

다.설계VE책임자는 매주 추진실 과 차주 추진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라.본 용역 완료시 설계VE제안서,설계 VE보고서 등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다음

과 같이 공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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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VE보고서(생애주기비용 감 가치향상제안서 포함)10부

-CD-ROM :1매

마.“을”은 비 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6. 용역변경 건

가.용역기간 발주청의 사정(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설계VE용역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과업 변경요인(공기연장,공사 단 등)이 발생할 시 는 기타 계약 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 을 때는 발주청과 “을”이 의하여 해당 액

을 조정한다.

다.본 용역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다만,이 경우 계약해지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한 가를 일 계상하고,“을”과 의하여 해당

액을 “을”에게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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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VE  한 안

1 계VE 규  개 사항

1. 건 술 리  시행규  13  1항 2  ‘라’목  신

본 보고서의 제2장 2 의 “1.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발주 련 법령”에 다룬바

있듯이, 재의 건설기술 리법에 의하면 1억 9000만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의 경

우는 건설기술을 공모할 수 있으며,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 등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한편,용역비가 1억 9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 규정인 건설

기술 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설계VE용역에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건설기술 리법 시행규칙에서 1억 9000만원 이상의 용역

에 해서 다음 [표 36]와 같은 개정을 제안한다.

개 개 후 고

가. 용역 가 5억원 이상인 본계획
본․ 계  용역 가 10억원 이상

인 실시 계 : 별표 5 1 의 평가
에 의한 평가의 결과 주청이 

하는 일  이상  얻  자를 
한 후 이들로 하여  안

를 출하게 하여 동표 2 의 평가
에 의하여 평가할 것

나. 용역 가 30억원 이상인 검 감
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1 의 평가 에 의한 평가의 결
과 주청이 하는 일  이상  
얻  자를 한 후 이들로 하여  

안 를 출하게 하여 동표 
2 의 평가 에 의하여 평가할 것
다. 건 사업 리 : 별표 6의2 1
의 평가 에 의한 평가의 결과 
주청이 하는 일  이상  얻  
자를 한 후 이들로 하여  

안 를 출하게 하여 동표 2
의 평가 에 의하여 평가할 것

가. 용역 가 5억원 이상인 본계획
본․ 계  용역 가 10억원 이상

인 실시 계 : 별표 5 1 의 평가
에 의한 평가의 결과 주청이 

하는 일  이상  얻  자를 
한 후 이들로 하여  안

를 출하게 하여 동표 2 의 평가
에 의하여 평가할 것

나. 용역 가 30억원 이상인 검 감
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1 의 평가 에 의한 평가의 결
과 주청이 하는 일  이상  
얻  자를 한 후 이들로 하여  

안 를 출하게 하여 동표 
2 의 평가 에 의하여 평가할 것
다. 건 사업 리 : 별표 6의2 1
의 평가 에 의한 평가의 결과 
주청이 하는 일  이상  얻  
자를 한 후 이들로 하여  

안 를 출하게 하여 동표 2
의 평가 에 의하여 평가할 것
라. 계의경 등검토( 계VE) : 
별표 6의3 1 의 평가 에 의한 
평가의 결과 주청이 하는 일

 이상  얻  자를 한 후 이들
로 하여  안 를 출하게 하
여 동표 2 의 평가 에 의하여 
평가할 것.

조항 신

[표 36] 건 리법 시행규칙 13조 1항 2  ‘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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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 법

가. 참여 자 60 ․참여 자의 등 ․실 ․경  등에 라 평가

나. VE용역 행실 24 ․ 계VE용역  사용역에 라 평가

다. 신용도 6 ․ 계법 에 의한 입찰참가 한․업 지 등의 처분 내용에 라  평가

라. 업 첩도 10 ․참여 자의 업 복도에 라 평가

[표 37] 별표 6의3 1  사업 행능  평가

평가항목 부사항 평가 법

가. 과업 행 이해도

과업 행 환경분 의 5
․과업내용과 주자/사용자/시 리자/주민

/이해 계자의 요구사항 악

상   책의 
5

․단계별 상  도출  안의 

시

사 VE 행경험 4 ․3개 VE 행내용( 주청, 계자 명시)

소  계 14

나. VE  운 리

계획의 

인원 입계획의 4 ․인원 직  등 한 조직구

각 계자 참여계획  커뮤

니 이션 실행의 
4

․ 주처 담당자/원 계자/주민 등 이해 계

자/사용자  시 리자 참여계획  커

뮤니 이션 행

 활동계획 4 ․  활동 일   보 집 계획의 

소  계 12

다. 과업 행계획

VE Job Plan의 8
․실질 인 Job Plan 시  행계획의 

VE Workshop 계획의 
6

․Team Approach의 극 를 한 VE 

Workshop 계획

계이행  결과  계획

의 
8 ․VE 이행회의  VE결과 계획

소  계 22

라. 과업 행 법

각 계자 요구사항 분

법의 
8/

․ 주청/사용자/시 리자/주민/이해 계자 

요구사항 분 법의 

VE분 단계/분 법 10 ․ 능, 능, 가치 평가 법의 

LCC분 법의 8 ․LCC분  법의 

VE 행  한 자료 활용계

획 
4 ․ 자료의 활용에 한 계획의 

소  계 30

마. 상 공사(시 )에 한 신 ․신공법 도입 

 활용 안 시
6

․건 에 하여 용할 신 이 있는 경

우 신 내용  상 는 결과 여부

․국내외의 용사 를 본 사업에 용할 경

우 그 계획의  여부

. 상 공사(시 )에 한 향상  계개

 안 시
6

․경 인 향상  계개  안평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있는 창의 이

고 효 인 개 안

․ 향상  계개 안의 실 가능  

용

사. 사업책임 자 역량 평가 10

인 뷰나 주청이 하는 평가 식 로 

평가 가능

요시 분야별 책임 자 평가 가능

[표 38] 별표 6의3 2  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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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계 등 용역업  사업수행능  평가 ’ 개

설계감리용역내 설계VE용역은 건설기술 리법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규정에 따

른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을 통해 의무화되어 있다.설계감리용역의 평가기 에 다

음 표와 같은 내용을 반 하는 것을 제안하여 효율 인 설계VE수행을 유도하고

자 한다.

개 개 후 고

분야별 책임/참여 자부분의 

계VE분야 없

분야별 책임/참여 자에 계VE

분야를 신

자격  등 , 경 에 

한 평가는 본 과업에

 안한 계VE용역

의 평가 상의 자격 

 등 , 경 의 

사항  용함

공동도 의 태로 계VE분야의 

실 인 참여 한

분담이행 식(Joint Venture)에 

한 가  용 로 계VE분야의 

극 인 참여 도

가 여부는 주청에 

라 동 로 용

하도록 함

[표 39] 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 행능  평가  개

3. VE   보

재 국내의 법령에서는 설계VE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라는 용어로 지칭하

고 있다.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설계VE를 오직 원가 감을 한 방안으로 여겨서

핵심 단계인 기능분석, 어 로치 등 VEJobPlan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

기도 한다.미국의 경우는 공공법에 “ValueEngineering"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설계VE의 효율 인 시행을 하여 국내 모든 법령(건설기술 리법,건설

기술 리법 시행령,건설기술 리법 시행규칙,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한 시행

지침 등)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로 명칭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개 개 후 고

계의 경  등 검토 계의 경  등 검토( 계VE) 명칭 보

[표 40] 명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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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VE  한 개 사항

1. 주   가

재 국내의 설계VE용역 발주 많은 부분이 CM 는 설계감리용역에 포함되

어 발주되는 것이 부분이다. 한 발주시 별도분야 참여 설계자에 한 가기

이 없어 경우 설계VE활동의 한 가를 받을 수가 없어 설계VE활동을 꺼

리고 설계VE업무에 한 이해도도 극히 낮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 이다.경향

이 있다.이로 인해 설계VE업무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요식행 로

그칠 우려가 있다.따라서 설계VE의 별도 발주를 통해 체계 인 설계VE활동을

장려하고,그에 한 한 가를 지불하여 극 으로 설계VE활동에 참여하도

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설계VE발주(외주VE,자

체VE VE 리딩 서비스 외주,일반설계 VE등)를 통해 설계VE업무의 효

율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발주청별로 산 책정시 설계VE에 한 비용이 반 되어 있지 않는 재의 상

황 역시 앞에서 언 한 문제 을 발생시키는 원인 하나가 되고 있다.따라서

각 기 별로 별도 발주가 가능하도록 미리 설계VE수행에 한 산확보가 필요

하다.

2. 계VE 실시시

재 국내의 경우 설계VE 실시시기에 한 정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 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효율 인 설

계VE활동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용역 형태별,발주방식별 설계VE 실시시기에

한 정기 안을 마련하여 정부차원에서의 독려가 필요하다.

다음의 [표 41]은 발주방식별,용역형태별 설계VE의 실시시기 기 안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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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VE 실시시

주 식별

계시공일 공사
입찰자 입찰 류 작 시 1회
실시 계 격자 후 1회

안 계
입찰자 입찰 류 작 시 1회
사업시행자 후 1회

민간 자사업

본계획 타당  조사시 1회
시 사업 본계획 고시 (원안 계 작 시) 1회
입찰자 입찰 류 작 시 1회
우 상 상자 후 1회

용역 태별
일 계용역 본 계 1회, 실시 계 1회

CM, 계감리용역 본 계 1회, 실시 계 1회

[표 41] 주 식별, 용역 태별 계VE의 실시시  안

각 단계별 VE시행시기는 설계안이 나온 단계인,진도율 30～50%에 VE워크샵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계수정 등이 용이하고 VE수행효과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 식별 VE실시

국내의 설계시공일 공사 는 민간투자사업(BTL,BTO,BOT등)의 경우,설계

VE는 기본설계단계에서 입찰자가 자체 설계 에서 미리 실시한 후 입찰시 입찰서

류와 함께 제출된다.이런 환경에서의 설계VE활동은 창의 인 제안에 노력을 기

울이기보다는 입찰경쟁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실시설계

격자 는 우선 상 상자가 지정된 후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VE를 한번 더 실시

하여 입찰자가 제시한 설계VE내용의 정성과 불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총비용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비용으

로 추가요구사항을 반 함으로써 성능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VE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해서는 입찰안내서 상에 실시설계단계에서의 설계VE실

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이미 정보통신부,국방부, 지

방국토 리청 등 일부 기 의 경우,이에 한 필요성을 느끼고 입찰안내서 상에

실시설계단계에서의 설계VE실시에 한 조항을 삽입하여 발주를 하고 있다.

다음의 [표 42]는 정보통신부,국방부, 지방국토 리청 등의 설계시공일 공

사 입찰안내서의 문항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단계에서의 설계VE실시에 한 조항

에 한 표 안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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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계의 경  등 검토( 계VE)’는 다 과 같이 행한다.

  (1) 입찰자들 「건 리법 시행 」(일부개  2006.6.12 통  19513 ) 38조의13 ‘

계의 경 등 검토’에 라 당해 로 트의 본 계  실시 계에 한 ' 계경 등 검토

보고 '를 출하 , 실시 계단계의 검토보고 의 안  양식  ‘ 계도  작 지침’  용

하여 작 한다.

  (2) 주자는 실시 계 격자로  자의 ' 계경 등 검토보고 '를 검토하여,「 계경 등 검

토에 한 시행지침」(건 통부고시 2005-448 )'의 취지  에 맞게 계VE 활동  하

는지 단하며, 그 결과에 라 실시 계 격자  직후 본 계안에 한 계경 등 검

토보고 를 요구할  있다.

  (3) 실시 계 격자는 실시 계 단계에  주청의 승인  얻  후, 3자에게 ‘ 계의 경 등 검

토’(이하 계VE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용역  의뢰하여 VE를 실시한다.

나. 실시 계단계에  행한 ‘ 계의 경  등 검토( 계VE)' 결과에 의한 감액  이 건 사업의 

능향상  하여 사용하는 것  원칙 로 한다. 

[표 42] 계VE실시 의  조항 표 안

4. VE 주 용 차에 한 

국내의 경우 공공발주자를 한 별도의 발주안내서가 부재하여 각 발주청에서는

실 으로 설계VE의 용여부,실시시기 결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

서,설계VE의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설계VE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발

주자의 설계VE발주업무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발주안내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5. VE  

유능한 VE 문가 양성을 해서는 VE/LCC에 한 문 ․체계 교육이 필

요하다.그러나 재 국내에 VE 문 교육기 으로 지정받은 기 이 없는 실정이

다. (사)한국건설VE연구원에서 VE 문가 양성을 해 Module Ⅰ(SAVE

International공인)교육을 12회 실시하여 약 300여명에 한 VE 문교육을 실시

한 바 있다.

VE 문 교육기 지정을 통하여 교육이수자들의 교육경력 인정,교육비의 노동

부 환 등이 가능하게 되며,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실무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따라서 문 ․체계 인 VE 문인력의 양성과 실무자들의

극 인 VE/LCC교육참여를 하여 VE 문 교육기 의 지정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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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E

2006년 개정된 법령에 의해 공공공사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행하도록 확 되었다.

이에 따라 VE업무를 체계 이며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VE 문가 양성의 필

요성이 더욱 커졌다.그러나 VE 문가를 단할 수 있는 기 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VE인증의 필요성도 함께 두되고 있다.

일본,홍콩의 경우 해당국가 자체 내의 인증과 함께 미국 SAVEInternational의

CVS,AVS등을 병행 인정하여 VE 문가의 능력을 단하는 기 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VE인증제도가 부재하여 CVS,AVS등의 외국의 민간인증

만으로 VE 문가를 단하고 있다.따라서 효율 인 설계VE를 해서는 참여기술

자의 VE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VE인증제도가 필요하다.

7. VE실 리

VE실 의 체계 인 리는 한 VE수행업체 선정을 해 필수 인 업무이

다.하지만 재 국내의 경우 이를 체계 으로 리하는 기 이 부재하며,각 기

별로 분리되어 리되고 있다.이로 인해 VE수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의 평가

가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 련 실 들을 통

합하여 리하는 방안을 추진 에 있다.따라서 술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

여,통합 리할 기 이 결정되기 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인가한 VE 문 비

리법인에서 각 업체들로부터 VE수행실 을 보고받아 체계 으로 리할 필요성

이 있다.

3 계VE  한 드맵

제2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VE 문교육,VE인증,실 리 등에 하여 극

인 책이 필요하다.이를 해서는 각각에 한 단기 책, 장기 책이 요구된

다.

□ 과도기 단계 :2년간(2008～2009)의 계획으로 설계VE의 효율 인 실행을

한 단기 로드맵이다.그 내용은 (1)VE 문가 양성을 한 바탕으로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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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육과정 개발,(2)공인인증제도 실행 이 에 과도기 VE 문가 인증을

한 VE민간인증 시행,(3)효율 인 VE실 리를 해 과도기 VE실

통합 리방안,(4)VE용역의 특성을 반 한 가기 마련에 앞서 유사

기술용역 가기 을 용한 가기 운 등이다.

□ 정착기 단계 :3년간(2010～2012)의 계획으로 과도기 단계를 거치면서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효율 인 설계VE정착을 유도하는 단계의 로드맵이다.그

내용은 (1)VE 문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VE 문가를 양성하고 계속교

육 심화교육을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2)VE 문가 인증을 한 국

가공인 VE자격을 신설하며,(3)VE실 뿐만 아니라,감리,CM 등 건설

련 실 을 건설교통부의 주도로 하나의 기 에서 통합 리를 실행하며,(4)

VE용역의 특성을 고려한 VE 가기 의 개발에 한 것이다.

□ 활성화 단계 :3년간(2013～2015)의 계획으로 설계VE의 장기 인 활성화를

한 책을 실행하는 단계이다.그 내용은 (1)정착기 단계에서 개발된 교육

로그램의 지속 인 실행 뿐만 아니라, 학교육 OJT 로그램의 개발

로 계속교육을 장려하며,(2)신설된 VE 련 공인인증을 활성화하기 한

VE 련 자격의 우 ,(3)실 통합 리에 한 지속 인 리 보완,(4)

정착기단계 VE 가기 의 지속 인 업데이트를 통한 합리 인 VE 가기

의 마련에 한 것이다.

설계VE활성화를 한 주요 로드맵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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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활성화를 위한 Road Map

VE 전문 육과정 개

단 (2008-2009)
- 과 -

•    VE 개론 육프로그램 개

•    VE 심화 육프로그램 개

•    VE Workshop 육프로그램 개

•    LCC 개론 육프로그램 개

•    VE 전문 육 정

VE 민간인 시행

•    VE 멤 인 (VEM)

•    VE 인 (VEL)

•    VE 전문가 인 (VES)

(2010-2012)
- 정착 -

장 (2013-2015)
- 활성화 -

VE실적

•    건 인가 비 에서

유사 술 역 가

•    건설사업 가

•    설계감 가

VE 전문가 양성

•    VE/LCC 합 과정 육프로그램 개

•    LCC 심화 육프로그램 개

•    계속 육프로그램 개

VE 련 공인자격 신설

•    CVS  AVS 의 상호 인

•    민간인 의 가 공인

•    VE인 소 자

건설실적 합

•    감 , CM, VE 등 건설 련 실적을
합

VE 가 개

•    VE 사업의 특성 고려

•    공사비, 프로젝트난이 , 공사 간등
표 항목고려

계속 육 장려

•    학 육과정에

•    OJT 프로그램 개

VE 련 자격

•    인 제 의 속적인 보

•    VE인 소 자 참여 의무화

VE 가 수정 보

•    VE 가 의 속적인 Update

실적 의 체계적인

•    실적 제 의 속적인보

V
E

전
문

육

V
E

인

실
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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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CC 산   검  한 드맵

VE분석과 LCC분석은 매우 한 계를 가지고 운 되고 있다.그러나 VE

련 연구에 비해, 재 국내 LCC산정 검증을 한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많

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성공 인 건설 로젝트를 해서는 LCC산정 검증

에 한 단, ,장기별 시 에 따른 책마련이 필수 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LCC산정 검증의 발 을 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 요소기술 확보 :시설물별 비용자료 확보,시설물별 열화(노후화)모델 개발

등 LCC분석 평가를 해 필수 인 요소기술들을 개발한다.

□ 체계 정립 :시설물별 비용분류체계 정립,LCC분석 가정사항 수립 등을 개발

한다.개발된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LCC분석을 한 차,변수,입･출력 자

료 등을 확립하고,이를 산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통합 LCC분석 시스템을

개발한다.

□ 활용/보완 :공공기 은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정보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사업의 LCC분석 지침을 출력자료로 얻을 수 있으며,이를 바탕으로 사

업을 발주하고 입찰자들의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평가결과

를 검증하여 평가의 공정성/ 정성을 확보한다.

국내 LCC산정 검증을 한 주요 로드맵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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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산정 및 검증  Road Map

시설물 비 체계 정

단 (2008-2009)
- 소 술 확보

•     시설물 비 체계 초안 수

•     산학연 전문가 검

•     비 체계 보

시설물 비 자료 확보

•     시설물 공사비 자료 확보

•     시설물 유 비 자료 확보

•     시설물 타비 자료 확보

LCC 석 가정사항 수

•     비 환산을 위한 가정사항(할인율) 정

•     비 항목 보수/보강/ 체 주 /율 정

•     비 항목 보수/보강/ 체의성능향상 단

LCC 석 체계 정

•     시설물  LCC 석 절차/ 수 확

•     입력자료/출력자료 규정

합 LCC 석 시스 개

•     건설사업 련 처/ 합 활

•     비 체계  DB

•     비 자료  DB

•     LCC 석 련정보(가정사항등)  DB

(2010-2012)
- 체계 정

건설사업

•     공공 주자

•     입찰자

•     입찰시

•     입찰서

LCC

•     공공사업에서

•     평가결과

시설물 노후화 모 개

•     시설물 상태자료 확보

•     Component 상태자료 확보

•     Element 상태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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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정부의 산 감 노력과 함께 공공건설공사의 가치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용 상공사가 2005년 6월 개정된 건설기술 리법 시행

령 제38조의13에 의거하여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확 되고,이에 따라 설계

VE용역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상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용

역 가 부분이 수의계약 액 수 을 넘어서기 때문에 설계VE 용 상공사에

서 설계VE용역업자 선정을 해서는 경쟁입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설계VE용역발주는 차 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설계VE업무의 발

주 VE수행을 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용역발주를

담당한 수요기 에서는 참고할 만한 기 지침이 없어,용역발주 업무시 혼선

을 가져오고 있고,실질 인 VE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각기 다른 기 과

지침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처럼 수요기 과 용역업체 업무수행의

혼선은 VE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의 효율 사용 품질의 향상 기회를 살리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역발주업무 VE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

하고,이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한 기 을 제시하기 한 표 입찰안내서를 개

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설계VE용역 표 입찰안내서 구성

설계VE용역 표 입찰안내서 구성을 한 연구는 기존에 발주된 입찰 련 서류

를 바탕으로 설계VE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 다.이를 해 국내의 입찰

련 자료를 수집 후,비교분석을 통해 설계VE용역을 한 표 입찰안내서를 작

성하 으며 제안된 표 입찰안내서 구성안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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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사업개요

제2 과업의 목

제3 사업범

제4 사업범 의 변경

제5 공사시행 비용부담 한계

제6 사업기간

제7 사업일정

제8 시설개요

제9 치도

제10 부지 황도

제2장 입찰안내서의 구성 유의사항

제1 목

제2 구성

제3 용어의 정의

제4 유의사항

제5 입찰참가자격

제6 법령 등의 용

제7 발주자 연락처

제3장 입 찰

제1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2 기술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제3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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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 약

제1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장 사업수행능력기술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평가기

제1 작성지침

제2 평가기

제6장 과업지시서

제1 과업의 목

제2 과업의 범

제3 용기 등

제4 설계VE조직 구성원의 자격 투입기

제5 세부 설계VE업무 수행

제6 용역변경 조건

(2)사업수행능력기술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평가기

본 연구에서는 사업수행능력기술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평가기 마련을

해 우선 국내외 련 사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 을 도출하 다.이를 바탕으로

효율 인 VE VE과업의 성공을 한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일반 인 VE

용역 발주를 한 사업수행능력기술서 기술제안서의 작성지침 평가기 에

한 표 안을 제시하 다.

사업수행능력기술서 기술제안서에 기술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사업수행능력기술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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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요

2)설계VE추친을 한 기술능력

3)설계VE업무추진 실

4)신용도

5)업무 첩도

2.가․감 사항

1)상훈에 한 가

2)VE 역량 평가

3.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과업수행 이해도

2)VE 운 리계획의 정성

3)과업수행계획

4)과업수행방법

5) 상 공사(시설물)에 한 신기술․신공법 도입 활용 방안

6) 상 공사(시설물)에 한 기술향상 설계개선 방안

7)설계VE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역량 평가

사업수행능력 기술서 기술제안서의 평가는 용역비용에 따라 3가지 단계(5천

만원 미만,5천만원～1억9천만원,1억9천만원 이상)로 구분하여 제안하 다.용역

비용이 비교 은 5천만원 미만의 용역에 해서는 사업수행능력 부분과 기술제

안서 부분의 평가배 비율을 7:3으로 평가하 으며 5천만원～1억9천만원의 용역에

해서는 사업수행능력과 기술제안서를 동일하게 5:5로 평가하며 사업규모가 큰 1

억9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해서는 기술제안서의 비 을 높게 평가하여 3:7의 비

율로 평가한다.이러한 비율은 로젝트의 특성이나 발주청에서 필요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특히 VE 문성에 의한 통합 평가를 하여 VE기법에 매우 능숙

한 문가의 역량평가에 주안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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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계VE과업지시서

발주자 설계VE 수행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 과업지시서를 제시하고자

하 다.과업지시서는 과업의 목 ,과업의 범 , 용기 등,설계VE조직 구성

원의 자격 투입기 ,세부 설계VE업무 수행,용역변경 조건 등으로 구성하

다,

설계VE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과업의 목

2.과업의 범

1)설계VE용역 상

2)설계VE용역기간

3)용어의 정의

3. 용기 등

4.설계VE조직 구성원의 자격 투입기

1)일반사항

2)설계VE조직 구성원의 자격기

3)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

4)설계VE조직 구성원의 투입규모

5.세부 설계VE업무 수행

1)일반사항

2)설계VE업무 차 내용

3)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4)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의 업무 범

5)착수계 신고서 기타 서류 제출

6)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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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고 의무

6.용역변경 조건

(4)설계VE효율화를 한 제안

본 연구에서는 설계VE의 효율화를 한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이를 하여

설계VE 련 발주청,발주부서 용역사,수행사 등을 상으로 면담 설문조사

를 시행하 다.

설계VE효율화를 한 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설계VE 련규정 개선사항

1)건설기술 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2호 ‘라’목의 신설

2)‘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 ’개정

3)VE 련 명칭 보완

2.설계VE활성화를 한 개선사항

1)발주방법 가기

2)설계VE실시시기

3)발주방식별 VE실시

4)VE발주 용 차에 한 표 화

5)VE 문 교육기

6)VE인증

7)VE실 리기

3.설계VE활성화를 한 로드맵

4.LCC산정 검증을 한 로드맵



- 135 -

본 연구는 설계VE발주를 한 표 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주의 효율성을 극 화

를 구 하기 하여 진행하 다.연구의 결과는 각 발주청에서 추후 설계VE의

용에 의한 정부의 산 감과 공공건설공사의 가치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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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내 설문지

설계의 경 성 등 검토(설계VE) 효율화 방안

※    건 통 는 건 술수  향상  경쟁  고  하여 진할 책목  도  개  

향  담  3차 건 술진 본계  수립하 습니다. 에 한 건 VE연 원에 는 

2007 건 술진 시행계   건 엔지니어링  술경쟁  강  한 “ 계  경

 등 검 ( 계VE)  안에 한 연 용역  수행하고 습니다.  

      본 사는  연 원에  수행하고 는 건 통  연 용역  “ 계  경  등 검

( 계VE)  안”   계VE 용역 가   산 하  함 니다. 계VE 

용역 가는 VE용역 주 시 용역수행 가 참여여  사결  하는  한 단 료 니다. 

      사 결과가 내 계VE 에 미 는 향  크므  쁘시 라도 답해 주시  

탁드립니다. 답해 주신 내용들  계VE 용역 가 산 에 충  하여 계VE 가

 립하는  귀 한 료  용하도   다하여 하겠습니다.

      답하신 내용  연 목   용도에  사용 지 않  것 , 내  건 산업  계

VE  하  하여 심껏 답변해 주시  단  감사하겠습니다.

※ 타 사항  담당연 원에게 연락 주시  e-mail  우편  하여 드리겠습니다.  

   사   

책  연 원 : 울시립 학  창택 수 H.P : 010-7212-2171 e-mail : cthyun@uos.ac.kr

              단   학  재열 수 H.P : 011-707-2773  e-mail : jaeyoul@dankook.ac.kr

울시립 학   연 원 : TEL 02)2210-2197 e-mail : jhkim80@uos.ac.kr

(주)아 엠 술단 민 연 원 : TEL  02)2205-1102 e-mail : whcool@infraam.com

단 학  차우철 연 원 : TEL 02)709-2536 e-mail : gaioum@hanmail.net

▣ 사항

※  사항  드시 재하여 주시  랍니다. 

 

연락처

H/P

E-Mail Tel

근 처 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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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1.   항 항목 (복수 답가능)

1. 계VE  업  수행  수는 어떻게 십니 ?(  )

   ① 없        ② 1 미만      ③ 1~2 상      ④ 2~3 상      ⑤ 3 상

2. 계 VE 수행  VE  격  필 하다고 생각하십니 ? 

   ①        ② 없       

3. 계VE 용역 가 산  시 우  해야 하는 것과  하게 

하고 다고 생각하십니 ? 

①   ② 용역 수행 간  ③ 사업  특수   ④ 사업 야  ⑤ 시공  난 도

⑥ 매우 그 지 않다   ⑦ 그 지 않다   ⑧ 보통   ⑨ 그 다  ⑩ 매우 그 다

4. 용역 가 산  시 용역 수행 간  하게 하 다고 생각하십니 ?

① 매우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   ④ 그 다  ⑤ 매우 그 다

5. 용역 가 산  시 사업  특수 (특수시 )  하게 하 다고 생각하십니 ?

① 매우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   ④ 그 다  ⑤ 매우 그 다

6. 용역 가 산  시 사업 야(건 , 목 등)  하게 하 다고 생각하십니 ? 

① 매우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   ④ 그 다  ⑤ 매우 그 다

 항 1.
　건 야 합리  계VE 용역 가 산  한 항목 공사  

　 100 억  해당하는 항목만  하시 .　(복수 답가능)

▣   

1. 계  경 등 검 ( 계VE)   수행  해 는  규 는 어느 

도가 합하다고 생각하십니 ? 

① 3 ～4    ② 5 ～6    ③ 7 ～ 8     ④ 9 ～10   ⑤ 10  상

2. VE   규 는 어느 도가 합하다고 생각하십니 ?(해당 에 수  

해 주시  랍니다)

① VE Leader : CVS/ 사/건 사/ 술사(    )   

② VE Facilitator : 특 술  상(     ) 

③ VE 코  : 술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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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2. 계VE 찰 사   찰안내  안  (복수 답가능)

1. 계VE 실시시 주처가 VE수행 에게 공하여야 다고 생각하는 도 ( 료)는?

① 과업지시

② 찰안내

③ 계도

④ 계내역

⑤ 과 수

⑥ 타 ( 술하여 주십시 )

2. 계VE 주시 참 한 도 ( 료)  목 ? 

① VE 사 집

② VE 차

③ VE 

④ VE  매뉴얼

⑤ VE  운용안

⑥ 타 ( 술하여 주십시 )

3. 귀 주처에  실시한 계VE  실시시 는?

   
본

계획

본

설계

실시

설계

실시

설계

료후

비   

고

60% 30% 60%

가

자치단체

정 투자

민간 업

타(     )

계

4. 계VE 실시시 용한 VE Job Plan Process는? 용한 단계에 O 시해 주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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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적 여 비고

비단계

석

단

계

정보단계단계

능 석단계

창조단계

평가단계

개 제안단계

실행단계

5. 계VE 과는 어  단계에  실시하는 것  가  과 라고 생각하십니 ? 

본

계획

본

설계

실시

설계

실시

설계

료후

비   고

60% 30% 60%

6. 귀 주처에  계VE 실시시 참여했  원  격보   어 하십니 ?

(  프 트)

술사

/건축사
사 산업 사 능사

타

(       )
계

VE 련자격

전문가 육수료

일 과정수료

타(       )

계

7. 재 계VE 수행 시 참 하는 용  엇 니 ? (복수 답가능)   

    ① 한 산업규격

    ② 건 공사   규

    ③ 건 공사 질  규격 리 실 편람 

    ④ 계VE 업  매뉴얼 

    ⑤ 계  경 등 검 지  

    ⑥ 건 VE 매뉴얼

    ⑦ 건 VE 운

    ⑧ 타( 술하여 주십시 )

 타( 술하여 주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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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 VE 주시 느낀  는 애 사항 ?

 

 항 3. VE  안 (복수 답가능)

1.  과수   주체는 누 니 ?

  ① 주처    ② 공공연 간     ③ 지 체 주처     ④ 앙 주 처

  ⑤ 용역       ⑥ 타 ( 술하여 주십시 )

2.  과 수 (Output Specification)   엇 니 ?

 ① 항목에 한 사항  한 창   안

 ② 변경사항에 한 한  심함

 ③ 과업  사항 과다

 ④ 타( 술하여 주십시 )

3. 계VE 과에 하여 객  평가가 루어지고 다고 생각하십니 ?

    ① 그 다   ② 보통 다    ③ 그 지 않다   ④ 타 ( 술하여 주십시 )

4. 계VE 과에 한 평가 원   어 한 식  하고 습니 ?

    ① 내 가    ② 가    ③ 내 가+ 가 

    ④ 타 ( 술하여 주십시 )

5. 계VE 과에 한 평가  어 한 것   하고 습니 ?

    ① 지   규    ② 가  단   ③ “① + ②”   ④ 타( 술하여 주십시 )

6. 과 수  (   사항 등)  한 별도  VE 동  필 하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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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니 ? 

 ① 필 하다                  ② 필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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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 수  내용(   사항 등)  한 VE 동  필 하다  수

행 식 ?

 ① 주수행        ② 리주체수행      ③ 리주체   공동

 ④ 타 ( 술하여 주십시 )

9.  과 수   개 향  간단  술하여 주십시 .

10.  술 안  지 에 한 내용  충  과업지시 상에  어 다

고

   생각하십니 ?

 ① 그 다        ② 보통 다     ③ 그 지 않다  ④ 타 ( 술하여 주십시 )

11.  술 안  지 에 하여 어 한 내용   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 ?

 ① 목차   ② 지   ③ 양식  ④ 타 ( 술하여 주십시 )

12.  술 안  평가 시 필 한 것  엇 라 생각하십니 ? 

 ① 평가항목  시      ② 평가지         ③ 평가 원

 ④ 타 ( 술하여 주십시 )

13. 계VE 과에 한 평가 원   어 한 식  하고 습니 ?

 ① 내 가          ② 가         ③ 내 + 가    

 ④ 타 ( 술하여 주십시 )

14. 계VE 과에 한 평가  어 한 것   하고 습니 ?

 ① 지   규          ② 가 단        ③ ①+②  

 ④ 타 ( 술하여 주십시 )

15. 계VE 과에 하여 객  평가가 루어지고 다고 생각하십니 ?

 ① 그 다         ② 보통 다      ③ 그 지 않다    ④ 타 ( 술하여 주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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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 VE용역 주 식에 가 다고 생각하십니 ?

 ①                         ② 없         

18. 용역 주 식에 가 다  어  것 가 ?

 ① 주시           ② 리주체( 주처)   ③ 리주체  VE 식 재

 ④ 공공 주 재     ⑤ 용역          ⑥ 타 ( 술하여 주십시 )

20. 단계별( / 본/실시) VE수행  한 RFP  필  다고 생각하십니 ?

 ①                         ② 없      

21.  필 하다  엇  어 야 하는가?

 ① 주시            ② 리주체         ③ RFP 내용

 ④ 평가            ⑤ 타 ( 술하여 주십시 )

22. 단계별( / 본/실시) PQ가  필  다고 생각하십니 ?

①                         ② 없         

23.  필 하다  엇  어 야 하는가?

 ① 주시            ② 리주체         ③ PQ 내용

 ④ 평가            ⑤ 타 ( 술하여 주십시 )

24. VE 업체  우   엇 가?①

 ① VE프 트 수행실           ② VE 가 보          ③ 참여가능 

 ④ 업체 매 액                  ⑤ 타 ( 술하여 주십시 )

25. 행 VE 가  단할 경우 가  우   엇 가?①

 ① VE프 트 수행실 (개 +업체)

 ② VE  격

 ③ VE  수행경

 ④ 타 ( 술하여 주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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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4.   과업지시  항목 (복수 답가능)

1. 행 과업지시 에 한 내용   계VE 주  에  과업지시  사항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 

   ① 하다       ② 보통 다       ③ 하다

2. 상  1  질 에  “③ 하다”  체  사항  술하여 주십시 .

3. 행 과업지시 에 한 내용   계VE 주  에  과업지시  사항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

   ① 많다     ② 보통 다     ③ 다

4. 상  1  질 에  “③ 다.”  체  술하여 주십시 .

5. 재 계VE 수행 시 계약 후 착수계  과업 진계  합니 ?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③ 타( 술하여 주십시 ) 

6. 계VE 용역계약 체결 후 하는 착수계  과업 진계  시  언 가 가

   하다고 생각합니 ? 

   ① 7      ② 10     ③ 15      ④ 20      ⑤ 타(    )

7. 계VE 용역 과에 한 티 가 과 질  보 한다고 생각합니 ?

   ① 보 한다      ② 보 하지 않는다      ③ 타( 술하여 주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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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VE 용역 과에 한 티 가 과 질  보 한다  지 태는 어 한 것   

  습니 ? ( 술하여 주십시 )

성과  형태

9. 계VE 용역 과에 한 과가 과 질  보 한다고 생각합니 ?

    ① 보 한다.    ② 보 하지 않는다.    ③ 타( 술하여 주십시 )

10. 행 계VE 수행 시 주처에게 보고하는 도는 어느 도가 당하다고

    생각합니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타 (4  상) 

14. 계 VE 업 차  내용  보  단계, 단계, 실행단계  나누어지는  

   단계  단계  결과  어  양식  사용하여 합니 ?

    ① 건  VE매뉴얼양식 ② 건  VE운  양식 ③ 주처에  지 한 양식 

    ④ 계 경  등 검 지  양식  ⑤ 타 양식 ( 술하시 )

에 해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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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해외 설문지

1. 해  주청 상 VE/LCC 용 지

Questionnaires for Design-VE and LCC Analysis state in your organization

The KCVE (Korea Construction Value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is currently 

performing the research project, "Developing Standard RFP for selecting the proper 
VE/LCC firm", which is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Belows are some 

questions that will be helpful for our benchmarking VE bid systems in your countr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1. Design-VE

1) Please check each step used in the bid procedure

□ Issue RFQ □ Submit SOQ by bidders □ Make short-list

□ Issue RFP □ Submit T.P / P.P by bidders □ Negotiation

□ Others (                  )

2) What kinds of criteria are used to qualify VE firms? (please mark "∨" in every 

appropriate box)

□ Experience □ Past performance □ References

□ Capabilities □ Back logs □ Others (                  )

3) What kinds of proposals need to be submitted? (please mark "∨" in every 

appropriate box)

□ Price proposal □ Technical proposal □ Price & Technical proposal 

□ Others (                  )

4) Please describe the scope of the VE services bri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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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uld you please send us the Contract or Agreement Documents samples 

(including General/Special Conditions). 

□ Yes (then, please end those document samples to me by e-mail or postal service)

□ No

6) Could you send us the RFQ and/or RFP for selecting VE/LCC firm?

□ Yes (then, please send those document samples to me by e-mail or postal service)

□ No 

2. Life Cycle Cost Analysis (LCCA) Applications

1) Is LCCA mandatory or just recommended in the public project?

□ mandatory □ recommended □ etc. (        )

2) If LCCA is mandatory, what is the regulation in your country?

3) What are sources to collect cost data for LCCA?

□ Cost data book

□ Data provided by the government

□ Own data of you company or organization

□ Others :                              

4) How do you use the result of LCCA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project? (in 

design phase and/or in procuremen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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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formation 

1) Name : 

2) Organization :

3) Position :  

4) E-mail :   

5) Phone # : 

Thanks for your valuable contribution.

This will be great help for our research.

Please transmit completed questionnaires by fax or e-mail.

FAX : 822 2248 0382

E-mail : cthyun@uos.ac.kr 

Phone # : 82 10 7212 2171

Prof. Hyun, Chang-Taek, Ph.D., P.E., AVS

University of Seoul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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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  VE 용역업체 상 VE/LCC 용 지

Questionnaires for Design-VE and LCC Analysis state in your organization

The KCVE (Korea Construction Value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is currently 
performing the research project, "Developing Standard RFP for selecting the proper 

VE/LCC firm", which is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Belows are some 
questions that will be helpful for our benchmarking VE bid systems in your countr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1. Design-VE

1.1 Number of project performed & Value of cost reduction (Optional)

2006 Infrastructure Facility

1 Number of project performed
public

private

2

Value of cost reduction (of 
construction cost) in USD

public

private
or

public
% of cost reduction compared 
to total construction cost private

 Infrastructure : road, railroad, bridge, etc.     Facility : building, plant, school, hospital, 

etc.

2005 Infrastructure Facility

1 Number of project performed
public

private

2

Value of cost reduction (of 
construction cost) in USD

public

private
or

public
% of cost reduction compared 
to total construction cost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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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Infrastructure Facility

1 Number of project performed
public

private

2

Value of cost reduction (of 
construction cost) in USD

public

private
or

public
% of cost reduction 
compared to total 
construction cost private

1.2 Method of Selecting VE Consulting Firm

1) Please check each step used in the bid procedure

 □ Issue RFQ  □ Submit SOQ by bidders  □ Make short-list

 □ Issue RFP  □ Submit T.P / P.P by bidders  □ Negotiation

2) What kinds of criteria are used to qualify VE firms? (please mark "∨" in every 

appropriate box)

 □ Experience  □ Past performance  □ References

 □ Capabilities  □ Back logs  □ Others (                 )

3) What kinds of proposals need to be submitted? (please mark "∨" in every 

appropriate box)

 □ Price proposal  □ Technical proposal □ Price & Technical proposal 

□ Others (                  )

4)  Please describe the scope of the VE services briefly.

5) Could you please send us the Contract or Agreement Documents samples 

(including General/Special Conditions). 

□ Yes (then, please send those document samples to me by e-mail or postal service)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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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uld you send us the RFQ and/or RFP for selecting VE/LCC firm?

□ Yes (then, please send those document samples to me by e-mail or postal service)

□ No 

2. Life Cycle Cost Analysis (LCCA) Applications

1) Is LCCA mandatory or just recommended in the public project?

□ mandatory □ recommended □ etc. (                  )

2) If LCCA is mandatory, what is the regulation in your country?

3) What are sources to collect cost data for LCCA?

□ Cost data book

□ Data provided by the government

□ Own data of you company or organization

□ Others :                                 

4) How do you use the result of LCCA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project? (in 

design phase and/or in procuremen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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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formation 

1) Name : 

2) Organization : 

3) Position : 

4) E-mail : 

5) Phone # : 

Thanks for your valuable contribution.

This will be great help for our research.

Please transmit completed questionnaires by fax or e-mail.

FAX : 822 2248 0382

E-mail : cthyun@uos.ac.kr 

Phone # : 82 10 7212 2171

Prof. Hyun, Chang-Taek, Ph.D., P.E., AVS

University of Seoul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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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내 설계VE 련 법률  제도

1. 38 13 ( 계  경 등 검 )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함

에 있어서는 설계 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한 안별 경제성

장 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 검토하거나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문가로 하여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하여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05·6·30>

②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시기·횟수· 가기 ,구체 인 검토 방법 차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 이 정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을 용하기가 기술 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 하여야 한

다.[본조신설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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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  경 등 검 에 한 시행지  

[2005년 12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이 지침은 건설기술 리법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제38조의13

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산 감,기능향상,구조 안 품질확보를 추구함

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설계감리와의 계)발주청이 건설기술 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제39조의2규정의 설계감리 업무범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하여 설계내용에 한 경제성 장 용의 타당성을 기능

별, 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다만,생애주기비용 에서 검토가 불가능

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에서 검토한다.

2.“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

다.여기에는 기획,조사,설계,조달,시공,운 ,유지 리,철거 등의 비용 잔

존가치가 포함된다.

3.“건설사업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4.“수정설계”라 함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통해 제시된 제안이 채택

되었을 때,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실시하는 일련의 설계내용 수정등의 작업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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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 상)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일 ․ 안입찰공

사 포함)

2.공사시행 공사비 증가가 10%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

사(단,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함)

3.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횟수)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

기 회수는 발주청이 기로 단하는 시 으로 규정하되 기본설계,실시설계에

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제6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건설기술 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사업의 설계감리자

2.발주청 소속직원

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

역 등)를 수행한 자

4.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의 수행자 선정)① 발주청이 제6조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수행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인력의 기술능력

2.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실

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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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 수를 받은 순으로 입찰 액

정가격 이내로 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이하 “검토조

직”이라고 한다)은 발주청 는 설계감리자가 구성하며 발주청의 담당자,검토 조

직의 책임자(VEleader),검토조직의 구성원(VE 원)으로 구성된다.

② 검토조직에는 외부 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이 경우 외부 문가

에는 외국인 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당해 사업의 설계자 1인을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발주청이 주 하여 실시하며,발주청은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조직의 담당자는 검토조직을 리하여야 한다.

제9조 (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① 기본설계,실시설계,기본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 최소 7일 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에 제시하여야 한다.

1.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 치로 체)

2.지형도 지질자료

3.설계기

4.표 시방서, 문시방서,공사시방서 설계업무 지침서

5.사업내역서,공사비산출서

6. 련법규 등에 기 한 의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극 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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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 차 내용)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

무는 비단계(Pre-Study),분석단계(VE Study),실행단계(Post-Study)로 나 어

실시하며,각 단계의 구체 인 내용 등에 하여는 건설교통부장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의 편성,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상 선정,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기간 결정, 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상의 정보수집,아이디어의 창출,아이디어의 평가,

안의 구체화,제안서의 작성 발표를 하여야 한다.

1.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안에 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 안의 구체화 제안서 작성은 안 성,내구성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 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에서 행한

다.단,생애주기비용의 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

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에서 행한다.

3.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④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 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발주청은 제안이 기술 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제11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제안의 내용)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

은 <별표 1>서식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와 <별표 2>서식의 생애주기

비용 감․가치향상 제안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당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각각의 장‧단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향 이와 련된 객

인 자료

2.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 는 시방서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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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

에 미치는 분석자료

4.수정설계 비용,시험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견

5.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향에 한 측

6.제안사항이 설계 는 시공에 미치는 향

7.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12조 (제안의 채택)① 발주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련서류가 제출된

날 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 원회의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설계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검토

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결정하여야 한다.다만,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발

주청은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자문 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

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설계자문 원회 심의)① 발주청은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 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

류를 설계자문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문 원회는 제1항의 서류와 발주청,설계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의 의견을 기 로 하여 종합 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에 따른 가의 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문가․단체 조직 등의 검토업무 가는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 이 정하는 설계감리 가기 에 의해 가를 산정할 수

있다.다만,발주청이 별도의 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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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정설계)① 기본설계,실시설계,기본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

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채택된 제안은 당해 설계내용에 반 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 가 당 설계용역의

범 를 과하는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자와 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 할 수 있다.

제16조 (사후 리)① 발주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내용 채

택여부 등과 련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 으로 련서류를 첨부하여 “설계의 경

제성등 검토 실시결과”를 <별표 3>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건설교

통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채택한 제안 제안내용에 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계기 에 통보하여야 하며,건설교통부장 은 타 발주청에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지침은 2006.1.1부터 시행한다.다만,제14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에 따른 가의 지 )의 개정규정은 설계감리 가기 제정시까지 종

의 규정에 의한다.

② (경과조치)이 지침 시행 에 종 의 지침((2000.7.29,건 58824-791)에

의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 인 경우에는 종 의 지침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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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 통  고시 2005-445

건설기술 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 가기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

시합니다.

2005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장

제 1장 총 칙

제1조(목 )이 기 은 건설기술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 규정에 의

하여 발주청이 설계감리원에게 설계감리업무를 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한

용역 가의 기 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용범 )① 이 기 은 건설기술 리법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제3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설계감리업무를 설계감리업체에 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용한다.

② 이 기 은 제 38조 13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기 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 인건비,직 경비,제경비,기술료와 부

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정 액(자재 포함) 용지비,보상비,

법률수속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액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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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산출의 원칙) 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1. 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

식 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용하도록 한다.

2.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 가의 조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를 조정한다.

1.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 의 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내용의 변경 는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3.계약에 의해 특별히 정한 경우

제6조( 가조정의 제한)설계감리자가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설계감리자가 새로운 기술개발,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는 자체 노하우

의 용으로 공사비를 감 한 경우

2.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결과의 제안을 채택하여 공사비가 감된 경우

제7조(설계감리원 배치)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참여 설계감리원의

수,자격,경력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시행기 )이 기 을 운 함에 있어 설계감리자의 선정 등 필요한 세

부사항에 하여는 발주청이 그 기 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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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9조(요율)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용하는 요율은 별표 1과 같고,기본

설계감리,실시설계감리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용한다.

② 기본설계 실시설계감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해당 실시설계감리요율

의 1.4배를 용할 수 있다.

③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만 실시하는 경우,별표 2와 같고,기본설계 경제성등

검토,실시설계 경제성등 검토 업무단계별 구분하여 용한다.

④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해당 실시설

계 경제성등 요율의 1.4배를 용할 수 있다.

제10조(요율의 조정)요율은 설계 용역의 특성에 따라 총 설계감리 용역 가의

±10%범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추가업무비용)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

는 비용으로서,다음 각호의 과업에 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서에 규정된 업무이외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

2.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설계감리자의 과업범 이외에 발주자의 요구에 의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

제12조(업무범 )설계감리 업무범 는 제39조의2에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제13조(공사비 간에 있을 때의 요율)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 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x- x2)(y1-y2)

x1-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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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당해 액, x1:큰 액, x2:작은 액

y:당해공사비요율,y1:작은 액요율,y2:큰 액요율

제14조(공사비 2,000억원 과의 요율)①공사비 2,000억원 과의 설계감리요율

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단,공사비가 2,000억원 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사비 3,000억원을 기 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요율을 이용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y= 0.5479×x
-0.1707

※ y:기본설계단계의 요율, x:공사 액(단 :억원)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y= 1.1124×x
-0.1707

※ y:실시설계단계의 요율, x:공사 액(단 :억원)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만 실시할 때 공사비 2,000억원 과시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단,공사비가 2,000억원 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

사비 3,000억원을 기 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요율을 이용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y= 0.9057×x
-0.3365

※ y:기본설계단계의 요율, x:공사 액(단 :억원)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y= 0.9337×x
-0.3174

※ y:실시설계단계의 요율, x:공사 액(단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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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5조(직 인건비)직 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 종사하는 기술자의

료,제수당,상여 ,퇴직 립 ,산재보험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기술자의 등

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 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노임단가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일 40시간,1개월 22일로 계상한다.다만,

이를 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 법을 용한다.

제16조(제경비)제경비라 함은 직 비(직 인건비 직 경비를 말한다)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여,사무실비( 장사무실은

제외한다), 열수도비,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기계기구의 수선 상각비,통신

운반비,회의비,공과 , 업활동비용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 인건비의 110～

120%로 계산한다.

제17조(기술료)기술료라 함은 설계감리업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기

술축 을 한 가로서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직 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액의 20～40%로 한다.

제18조(직 경비)직 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주재비,숙박비,

출장여비,특수자료비,제출도서의 인쇄 복사비,시험비 는 조사비, 지 차량

운행비, 장 운 경비(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여와 장사

무실의 운 비를 말한다)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직 경비 항목이라 할지라도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직 경비는 발주청이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기 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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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설계감리등의 가기 에 한 용례)이 기 은 이 기 시행후 최 로 입

찰 공고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부터 용한다.

<별표 1>설계감리 가 요율표

공사비

(억원)

기본설계

(%)

실시설계

(%)

100 0.267 0.542

200 0.220 0.447

300 0.202 0.411

400 0.190 0.386

500 0.181 0.368

700 0.174 0.354

1000 0.167 0.339

1500 0.162 0.329

2000 0.157 0.319

<별표 2>설계의 경제성(VE)등 가 요율표

공사비

(억원)

기본설계

(%)

실시설계

(%)

100 0.184 0.211

200 0.149 0.171

300 0.133 0.153

400 0.122 0.141

500 0.114 0.132

700 0.104 0.121

1000 0.101 0.108

1500 0.077 0.093

2000 0.062 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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